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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결물을아십니까?

상표에도북한바람이

최근 들어남북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를 타

고 북한에서사용하고있는용어로된 상

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어감이

특이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어필할수 있는특

성을가지고있는것이

상표선택의이유인것

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조사한바에따르면, 북한

용어로 된 상표명은 주로 식

품류나 요식업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출원에서많이찾아볼수있는데, 예를들면

‘아바이’(할아버지), ‘아바지’(아버지), ‘오마

니’(어머니), ‘에미나이’(계집아이), ‘하내비’

(할아버지)와같은사람을지칭하는명사와‘단

고기’(개고기), ‘뜨더국’(수제비), ‘남비탕’(찌

개), ‘남새’(채소), ‘단물’(주스),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날래날래’(빨리빨리) 등과같은

북한용어가단독으로또는다른문자와결합하여

상표출원된 것으로나타났다. 이밖에도 의류에

는‘가슴띠’(브레지어), ‘댕기’(리본)와같은상

표가 출원되었고 화장품류에는‘다리매’(각선

미), ‘살결물’(스킨로션), ‘색동다리’(무지개) ,

‘오목샘’(보조개) 등의상표가출원된것으로조

사되었다. 또한, 특허청에 한

번 이상상표출원된북한

용어 2 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도별 출원

건수를 분석한 결과,

1 9 9 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2 - 3건 이하에 불과

하였던 출원이 남북화해무드

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 9 9 0년대중반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1 9 9 6년 9건, 1997년 1 1건,

1 9 9 8년 7건)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남북정상회담이성사된시기인 1 9 9 9년( 2 5건)과

2 0 0 0년( 2 0건)에출원이크게증가하였음을보여

준다. 이러한 출원추세는 2 0 0 1년( 1 1건)과 2 0 0 2

년( 1 3건)에다소소강상태를 보인후 금년에는

앞으로는산사태도첨단기술로예방할수있게

되었다. 종래의산사태방지기술은경사면을

전체적으로보강하는기술이었으나, 이제는붕괴사

면을정확히예측할수있는해석기술이개발됨에따

라 붕괴사면을집중적으로보강함으로써산사태를

예방할수 있게되었다. 

산사태, 이제는사전예보기술로해결

다시증가하는추세로반전되어금년상반기에만

2 3건이출원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의하면 상

표는 상표출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관심사및그시기에유행되고있는용어등에많

은영향을받는다는사실을알수있게해준다. 

그리고아직까지는북한용어로된 상표출원건

수가전체상표출원건수에비하여미미하다고볼

수 밖에없으나앞으로남북교류가더욱더활발

해지고북한에대한관심이 고조될수록점점더

출원이증가될것으로예상된다.

북한용어로된상표도다른일반상표와동일한

심사기준에의하여등록여부가결정되고있으므

로 출원인은 출원전에상표등록요건에관한관

련상표법조항을자세히검토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든가지정상

품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시하는상표는등록을

받을수 없으며, 공산주의혁명등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부정하는내용의상표나국제간의선

린관계를저해할우려가있는상표등도등록을

받을수 없음에유의하여야한다고 특허청관계

자는말하였다.

출처특허청

B M특허출원증가추세로반전

BM특허출원동향

지난2 0 0 0년 B M특허출원붐이조성된이후

세계적인경기불황의여파로지속적인감

소추세를보이던B M특허출원건수가2 0 0 3년상

반기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상반기B M특허출원건수는2 , 4 5 4건으로전년

도 동기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인터넷

쇼핑몰등을통한전자상거래가크게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B M특허를전략적으로활용하기 시

작하면서업계의관심이높아진결과로보인다.

2 0 0 3년도상반기출원을세부분야별로살펴보

면, 쇼핑몰 및 거래시스템( 4 6 8건), 금융서비스

( 1 5 5건), 교육 및 의료( 1 3 6건), 경매 및 수주

( 1 2 7건), 광고 및 홍보( 1 2 5건), 택배 및 경영관

리( 9 4건), 게임및오락( 8 1건) 순이었다. 

BM특허등록동향
2 0 0 3년도상반기 B M특허등록건수는 5 2 5건

으로, 전년동기대비약 33.6% 증가했다. 

또한, 미리붕괴사면을정확히예측하여보강을잘

하였다하더라도예기치않은집중호우등으로인하

여 새로운붕괴사면이발생할수 있으므로감지장치

(센서)로새로운붕괴사면에대한 경보음을발생시

켜 사전에교통통제를하거나주민을대피시키는등

예방체계를갖추어인명과재산피해를줄일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붕괴사면해석기술및 사전예보기술의특

허출원은2 0 0 0년도부터시작되어, 현재까지4건이출

원되었다. 현재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질자원

보기술수준은이 분야선진국이라할 수 있는일본,

홍콩과비슷한수준이다.

한편, 경사면을보호·복구하는기술로는경사면

을 수직으로구축하는보강토공법, 토압을지지하는

콘크리트옹벽공법, 사면강화를위한녹화공법, 경사

면을고정시키는앵커공법, 낙석을방지하는공법등

이 있는데, 이분야의특허출원은1 9 9 8년 1 0 1건에불

과하던것이2 0 0 1년 5 1 0건으로급증하고있는추세이

다.

출처특허청

연구소를중심으로이 분야에대한연구가활발하게

진행중에있으며, 앞으로특허출원도증가할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붕괴사면해석기술및 사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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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출원이급증했던 2 0 0 0년 이후출원에 대

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사관 증원

에 따라심사처리건수가증가하고있기때문으

로분석된다. BM관련등록의9 4 % ( 4 9 6건)가내

국인출원건이며, 6%(29건)가 외국인출원건

으로내국인의등록률이점차높아지고있다.

특허결정률
2 0 0 3년 상반기 B M특허분야의 특허결정률은

1 6 . 6 %로 낮은수준인데, B M특허출원중 특허

대상이되지않아거절된경우가8 . 8 %로 전기·

전자분야의0 . 6 %에비해매우높은편이다. 

이는인간의인위적인결정또는인간의행위,

순수한영업방법, 추상적인아이디어등 특허대

상이되지않는것을청구하고있는경우가많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B M특허에대한출원인의

이해를돕기위해전국순회지식재산권설명회등

각종설명회를통해B M특허의심사기준및심사

사례에대해적극홍보할계획이나, 출원인도특

허청홈페이지의“인터넷특허”코너등을통해

B M특허의심사기준과 심사사례에대해정확히

이해한후출원할것이요구된다.

출처 특허청

나노분말, 작다고우습게보지마라!

나노분말특허출원급증

나노분말소재는 나노소재 중 연구개발

( R & D )이 가장활발한분야로서 2 1세기

의신산업을창출할수 있는핵심기술분야의하

나이다.

지난달에개최되었던“차세대성장산업국제회

의”에서 미래성장동력산업의 하나로 나노기술

지목나노분말소재를많이연구하는이유는다양

한 합성법에 의해용이하게 제조할 수 있으며,

응용하기도쉽기때문이다.

특허청에출원된나노분말특허출원동향을살

펴보면, 2000년 3건, 2001년 2 4건, 2002년 3 0건

으로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러한 증가세

는지속되리라전망된다.

이중내국인에 의한출원이 전체의 8 6 %이며,

한국기계연구원5건, 한국과학기술원4건,  한국

화학연구원4건순으로출원되었다.

출원분야별로는 제조방법에관한출원이5 6 %

이며, 나노복합체및코팅관련출원이2 5 %이다.

나노분말소재의세계시장규모는2 0 0 0년에4억

9천3백만달러였고, 이후연평균13% 정도성장

하고있으며, 2005년에는 9억 달러에 이를것으

로전망된다.

출처 특허청

러닝머신에도인터넷바람

최근 범국민적인 다이어트 열풍과 함께러

닝머신(트레드밀; Treadmill)을 찾는이

들이늘면서그기능이다양해지고있다.

이제러닝머신은단순히걷거나달리는기구에

10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특허뉴스 특허뉴스

그치지 않고운동을하면서인터넷을하고고화

질의영화를 감상하며 실내에서도 마치상쾌한

숲 속이나강변에서조깅을하는것처럼 느끼거

나직접 마라톤대회에참가한것같은보다실감

나는환경을제공하는수준에이르고있다.

특허청에따르면 9 6년 이전불과1 0건에불과

했던러닝머신관련특허출원은9 9년 1 4건, 2000

년 3 1건, 2001년 6 2건으로급격한증가세를보이

고있는가운데, 특히최근5년인터넷관련러닝

머신과산소발생공기정화관련러닝머신이각각

2 0 %와5 %의출원비중을차지하는등9 9년이후

인터넷과멀티미디어를접목한러닝머신과산소

발생이나공기청정기능을갖춘기능성러닝머신

에관한출원이눈에띄게증가하고있다.

실제최근한운동기구벤처업체에서는운동자

의 아바타(Avata; 가상현실의 분신)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합성영상으로 실제운동코스와 유사

한환경에서운동을즐길수있는가상경기시스

템을개발했으며, 또다른한업체는인터넷을통

해 전문가의진단을받아자신에게적합한운동

량과속도등을실시간으로체크할수 있는제품

을선보여좋은반응을얻고있다.

국내헬스기구시장은매년20% 이상의성장

을거듭하고있으며2 0 0 2년 2 5 0억원, 올해는3 0 0

억원이상의규모가될 것으로추산되는데, 헬스

기구시장의상당부분을점유하고있는러닝머신

은 국산제품이전체국내시장의50% 정도를차

지하고있다. 일반 헬스크럽에서는대부분 국산

품, 가정용은 저렴하고 소형인대만산이주종을

이루며일부고급제품은미국산이주류를이루고

있다.

최근국내중소업체와벤처업체들의기술력향

상에힘입어해외수출이증가하고있으며2 0 0 2년

약 4백만불규모의수출실적을거둔바 있다. 앞

으로도 I T기술과인터넷멀티미디어를접목하여

운동자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새로운형태의

러닝머신이속속선보일것으로전망된다.

출처 특허청

상처부위, 의료용접합제로
가정에서봉합한다!

특허청에 따르면, 병원에 가서 상처부위를

봉합사로 꿰매는 대신 가정에서 손쉽게

의료용접합제로봉합하는시대가가까운장래에

도래할것으로전망된다. 

의료용접합제란넓은의미로는반창고로대표

되는점착제로부터의료용구의포장, 외과용점·

접착제및 지혈제등을포함하고, 좁은의미로는

피부, 혈관, 소화기, 성형외과등 의료분야에직

접적으로사용되는접착제를의미한다.

의료용접합제를사용하여상처부위를봉합할

경우환자의고통을완화시킬수 있고, 세균감염

에 대한우려를덜 수 있으며, 상처회복 시간의

단축및 치료비용의경감등을포함한의학적·

경제적 측면에서만족할만한효과를거둘수 있

는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 기존의수술용봉합사및 골조직접합

재료에대한기반기술을보유하고있는기업들을

중심으로가정에서도누구나손쉽게상처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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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합할수 있는범용성의료용접합제의연구개

발에박차를가하고있는실정이다.

이러한의료용접합제가지녀야할기본적인물

성으로는순간적인접합강도이외에생체적합성,

생분해성, 무독성 등의생물학적특성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하므로 그 개발에 BT 분야의 기술

접목이필수불가결하다.

최근의의료용접합제연구개발추세를특허청

에 출원된 국내외 관련기술동향으로 살펴보면,

‘9 8~’0 2 ( 5년) 기간중총 2 6건이출원되었으며,

특히BT 분야와접목하여생체적합성이우수한

단백질및 천연고분자소재를이용한조직접합

제의연구개발이활발한것으로분석된다.

상기특허출원중 외국인에의한출원이전체

의 9 5 %이상을 차지하고있으며, 내국인에 의한

출원은한국화학연구원과K I S T에서출원한2건

뿐이다.

이는의료용접합제개발이BT 분야와접목된

고도의 하이-테크 기술임을감안할 때, 관련 연

구개발역사가일천한우리나라로서는외국선

진기술 수준과 아직까지 현저한 차이가 있는데

기인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산·학·연·관을망라하여BT 분야에 집중적

으로투자할 계획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의료용

접합제분야에서소재개발분야와BT 분야의꾸

준한공동연구를통해원천기술을확보함으로써

선진외국기술에종속되지않고독자적으로경쟁

력있는제품을개발해나갈수있을것이다.

출처 특허청

아르키메데스도틀렸다.

영구기관은특허등록대상이아니다

역사상최초의‘영구기관’의설계자로알려

진 아르키메데스이후수많은연구와 실

험에도불구하고영구기관은개발되지못하였다.

‘연속적인 운전에 의하여 에너지를 창출하는

기계장치또는열을모두남김없이 일로변환하

는 기계장치’로 정의되는영구기관(무한동력장

치)은만들어질수없는말그대로의‘꿈의장치’

에불과하다는것이과학적으로증명되었으나, 아

직도많은사람들이 이 꿈에서벗어나지못하고

있다.

평생아무것도먹지않고매일마라톤을할 수

있는사람은 존재할 수 없듯이외부에서지속적

으로공급되는에너지없이스스로 에너지를창

출하여작동하는영구기관도존재할수없다.

영구기관은특허법상등록대상이아닌“산업상

이용할수 없는발명”, “완성될수 없는발명즉,

실시불가능한발명”임에도불구하고출원은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는추세이다.

영구기관과 관련하여‘9 8년부터‘0 3년 6월까

지 최근5년여간총 4 6 4건이출원되었으며, 연도

별로는‘9 8년 4 5건, ‘9 9년 4 2건, ‘0 0년 7 9건, ‘0 1

년 9 6건, ‘0 2년 1 1 0건’이출원되었으며, ‘0 3년상

반기에만도‘9 2건이출원되어 출원건수의 증가

세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출처 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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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뉴스

본격적인생물농약시대멀지않아

환경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노력이

확대되고있는가운데환경친화적인생물

농약개발이활발해지고이에따른특허출원도급

증하고있다.

생물농약이란동물, 식물, 미생물및 천연물에

서 유래한 물질을 이용하여 병해충을 방제하는

것을말하는데, 이러한 생물농약은 생태계파괴

없이 특정 해충만

을 골라서 방제하

는 장점이있다. 다

만 화학농약에 비

해 효과가 늦게 나

타나고 유해생물

종류별로 각각 다

른 농약을 개발해

야 되는 단점도 있

다.

1 9 9 2년 리우세계환경회의에서농약사용량의

2 0 %를 생물농약으로대체하도록결의함에따라

각국은정부차원에서화학농약의사용량을제한

하고생물농약개발을촉진하는정책을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화학농약의 사용을줄이고 생물농

약의 사용을 증대시키는 것은 세계 농약산업의

새로운추세가되고있다.

생물농약은인체에유해하지않고수확기에도

사용이가능하기때문에소비자들의호응은물론

농민들의선호도가매우높은상태로서, 농작물

재배면적이감소함에따라전체농약사용량은급

격히줄어들고있음에도불구하고생물농약의사

용량은점차증가하고있다.

생물농약의시장규모도매년증가하고있는데,

현재는세계농약시장규모( 3 5 0억불)의3 %에불

과하나2 0 1 0년에는전체4 5 0억불의1 0 %를 차지

할 것으로예측되며, 국내에서도현재는전체농

약시장의 1% 내외 수준이나 2 0 1 0년에는 1 0 %

( 1 , 2 2 0억원)로증가할것으로전망되고있다.

국내특허출원현황을살펴보면, 2000년 이후

생물농약의출원비율이급속히증가하고있음을

알수 있는데, 90년대초반엔3 4건으로전체농약

특허출원의 8.9% 정도에 불과하였으나, 90년대

후반이후증가하기시작하여2 0 0 0년대접어들면

서 1 0 6건으로 전체

농약특허출원의

1 8 . 0 %를 차지하고

있다.

출원인별로는 내

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증가

되어, 1990년대 초

반에는 1 7 . 6 %에

불과하였으나 2 0 0 0

년대에접어들면서 8 7 . 7 %로 대부분을차지하고

있다.

기술내용별로는세균, 곰팡이등 미생물을 이

용한농약이4 0 %로가장큰비중을차지하고있

고, 페로몬(곤충유인성호르몬)과천적을이용한

특허출원이그뒤를잇고있다. 최근들어서는한

약재나유전자변형기술을이용한생물농약이출

원되고있어업계의비상한관심을불러일으키고

있다.

생물농약은 원제에서부터 제품까지 독자적인

개발이가능하고개별마케팅이가능하기때문에

중소기업이나벤처형 기업에 매우유리하며, 화

학농약에비해개발비용, 성공가능성, 투자효과

등 여러측면에서유리하기때문에, 앞으로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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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에대한연구개발과특허출원이더욱활발히

촉진될것으로예상되고있다.

출처 특허청

신약개발의신기원, 조합화학기술

세계각국에서새로운개념의신약개발기술

인 조합화학 기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가운데, 이분야의

연구 개발과 국내 특허

출원이 9 0년대후반이

후활발해지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조합화학 ( C o m -

binatorial Chemistry)

기술이란 최근 신약개

발의 초기핵심 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기술로

서 각각의화합물을하나씩합성하는 종래의 방

법에서 벗어나 자동합성장치를이용하여한꺼

번에많은수의화합물군(Chemical Library)을

빠르게얻어내는방법을말한다.

이처럼조합화학기술분야가최근들어주목

받고있는이유는한꺼번에많은수의화합물을

빠르게얻음으로써하나의신약개발에소요되는

약 1 0년 이상의 기간과 3천억원 이상의 경비를

획기적으로줄일수 있기때문인데, 이러한이유

로 우리나라에서도기업과연구원및 대학에서

활발한연구가이루어지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

있다.

조합화학기술의국내특허출원동향을살펴보

면 2 0 0 2년까지 총 8 1건으로나타났는데 대부분

9 0년대중반이후에출원된것이었다. 

국가별로 보면내국인의 출원이 4 4건(국내외

전체 출원의 5 5 % )으로가장 많았고, 외국인의

출원은3 7건으로미국( 2 6건), 독일( 6건), 덴마크

( 2건), 일본. 영국. 스위스(각 1건) 순으로나타

났다. 

대표적인 국내 출원

인으로는한국화학연구

원( 1 7건), 엘지화학( 8

건), 리드제넥스( 4건) ,

파나진( 3건), 삼성전자

( 2건), 펩트론( 2건),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2건)

등이 있고, 외국인으로

는일라이릴리( 4건), 바

스프악티엔게젤샤프트( 3건), 콜롬비아 대학( 2

건), 바이오리간드( 2건) 등이 있는것으로조사

되었다. 

최근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있는화합물 합

성 방법및 자동합성장비의기능향상등으로

인하여 앞으로도 조합화학 관련 기술들이 속속

개발되고이에따라특허출원도더욱증가할것

으로전망된다.

출처 특허청

특허뉴스

발특2003/10

(저작) 미술저작물

일정한평면적또는입체적공간에행태나색채로써표현되어

그것을지작하는사람의미적감각을자극하기위한창작물

미국작곡자, 작가, 출판인협회

약 40, 000명의회원을두고있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아셈

아세안7개국과한국, 중국, 일본등아시아지역1 0개국및유럽

연합(EU) 15개회원국과EU 집행위원장등 2 6개국정상들이2

년마다모여자유롭게의견을교환하는대규모국제회의. 경제,

안보, 정치등다양한분야에서아시아, 유럽양지역공동발전과

번영을지향하는A S E M은 ’9 4년 고촉통싱가포르총리가창설

을 제의, ’9 6년 태국방콕에서첫 회의를가졌고, ’9 8년 영국런던

에서제2차회의가개최되었다. 제3차회의는2000. 10 19~21간

서울에서개최, 양지역의안보정세및 군축문제를비롯하여정

보통신분야의협력강화, 경제위기재발방지를위한협력증진등

에 대한협의가이루어졌다.

(특허) 무성반복생식

무성적이라함은자웅의결합이없어개체가분열, 발아, 꺽꽂이

등으로새로운개체를형성하는것을뜻한다.

양수인

양도인

artistic work/work of art

ASCAP(American Society of

Composers, Authors and

Publishers)

ASEAN(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M(Asia Europe Meeting)

asexual reproduction

assignee (transferee)

assigner (transferer)

지식재산권용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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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특허권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며1 ) 해석론으로는 권리일체의 원칙 및

균등론에의하고있다. 그러나, 이와같은직접적

인 보호만으로는특허권자를충실히 보호하는데

어려움이있어, 특허법제1 2 7조에다음과같은간

접침해규정을두고있다.

제1 2 7조(침해로보는행위) 다음각호의1에해당

하는행위를업으로서하는경우에는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을침해한것으로본다. 

1. 특허가물건의발명인경우에는그물건의생산에

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양도·대여또는수입하

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2. 특허가방법의발명인경우에는그방법의실시에

만사용하는물건을생산·양도·대여또는수입하

거나그물건의양도또는대여의청약을하는행위

이와관련하여 대법원은 9 6마3 6 5 [ 1 9 9 6 . 1 1 . 2 7 .

선고]에서일정한요건을만족하는경우에 소모

품의교체의경우에도간접침해가인정된다고보

았으며, 이러한 판례 경향은 특허법원 9 8허

4661[1998.10.29. 선고] 및 대법원 9 8후2580 권

리범위확인(특) [2001.1.30 선고]에서그대로이

어지게되었다. 당해판례들은특허권의간접침

해를다루었다는점에서는의의가있으나판례가

제시한소모품간접침해요건에대한비판이있

어서이를소개하고, 더나아가점점그중요성이

커지고 있는소모품 시장에서의특허전략에 대

해서살펴보기로한다. 

II. 판례를통해본소모품간접침해의요건

대법원판례9 6마3 6 5는 특허법제1 2 7조 제1호

에 규정되어있는“그물건의생산에만사용되는

물건”인지의여부를 가름에있어서“소모부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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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라도, 특허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에해당하

고 다른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당해발명

에 관한물건의구입시에이미그러한교체가예

정되어있었고, 특허권자측에의하여그러한부

품을따로제조·판매하고있다면그러한물건은

특허권의간접침해에서말하는특허물건의생산

에만사용하는물건에해당한다”고 보았다. 이하

판례에서언급한요건들을구체적으로살펴보기

로한다.

1. 특허발명의 본질적인구성요소
판례는특허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를청구

항기재에서찾고있는것으로보여지며, 또한청

구항에기재되어있는요소라면그것이독립항에

기재된것이든종속항에기재된것이든상관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대법원판례 9 8허4 6 6 1에서,

재판부는특허의본질적인구성요소인지의여부

를판별함에있어서종속항3에기재되어있는특

징을그근거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종속항

3은드럼섹션( 2 3 )에 있는구멍( 2 0 b )이 설치되어

있음을 청구하고있는데, 재판부는 (가)호발명

에도직사각형의빛 조사구멍( 3 0 0 )이 형성되어

있음을지적하였다. 

또한종속청구항4에서청구하고있는오존배

출용구멍( 2 0 d )에 대응하여 (가)호발명에구멍

( 4 0 0 )이형성되어있다고지적하면서, (가)호발

명이그 모양과형태가 현상유니트와의결합방

법 등에있어서중요한요소가되므로이건특허

의본질적인구성요소라고하였다.

2. 타용도가없을것
간접침해의요건으로서타용도에대해서는4가

지설이2 )주장되었으나간접침해혐의자가주장한

다른용도에 대한사용가능성 주장을배척함으

로써단순히타용도가능성만으로는부족하고실

제로다른용도로 소모품이사용되어야 함을명

확히하였다3 ).

여기서특허법원9 8허4 4 6 1를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고는 (가)호발명은 이 건 특허의

명세서에서종래의 기술로기재한레이저프린터

등에도 사용이가능하고 이 건 특허에서의현상

유니트를이용하지 않고도감광드럼유니트가현

상유니트와분리되는구조의 장치에서는얼마든

지사용할수있는것이므로(가)호발명은이건

특허의권리범위에속하지않는것이라고주장하

나, (가)호발명에서채택한기술사상즉 감광드

럼, 크리닝부 및 대전기를 일체로 유니트화하여

감광드럼유니트를구성하고거기에 폐토너 적재

공간을형성시켜드럼카트리지와일체로결합시

키는기술사상은 이 건 특허를 채택하지 아니한

레이저프린터에도적용될가능성이 있음은 부인

할수없으나, 이는그러한기술사상이적용될수

있는기술구성을취한레이저프린터의구조에맞

도록(가)호 발명의 구조를변경시킨 제품을 만

드는경우에그렇다는것일뿐이고, 현재(가)호

발명이채택하고있는노광빛조사구멍, 오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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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란 변리사

이지국제특허법률사무소

2 ) 제1설은단순히학술적, 기술적또는실험적으로다른용도로사용가능성이있으면, “다른용도”가있다고보는학설로거의지지하는학자가없으며,

제2설은경제적, 상업적내지는실용적으로사용할가능성이있으면“다른용도”가있다고보는학설이다. 제3설은제2설과달리경제적, 상업적내지
는실용적으로다른용도로사용될가능성만있으면되는것이아니라실제로그렇게사용되고있어야만한다고보는설이다. 제4설은간접침해협의

자가주장하는타용도와특허발명의용도를비교하되, 합리적설계에기초한실용성과그물건이유통되는경로를고려한타용도의가능성을판단하여
야한다고보는설이다.

3 ) 따라서, 판례는제3설을취한것으로볼수있다.1 ) 특허법제9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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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제시되고 있는 소모품의 간접침해에 대한

요건중특허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이어야한다

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아니라미국, 독일및 일

본에서도확립된 것으로별 이견이 없는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엇을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

소로볼 것이냐에 관하여판례는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있지않고있다. 

만약, 청구항에기재되었다는것만으로발명의

본질적구성요소라고판단한다면매우부적절할

것이다. 특허발명이란청구항에기재된구성요소

들의조합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구성요소

자체는 공지기술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청구항에기재되어있다는것만으로발명의본질

적인구성요소라고하는것은특허성판단방법

등 제반사항을고려하여볼 때 부적절하다고본

다. 오히려, 청구항에보호대상을구성하는요소

로 기재되어 있는경우에도 출원시 기술수준 및

명세서 기재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본질적인

구성요소와비본질적인구성요소를나눌필요가

있을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대법원판례 9 6마3 6 5는

특별한언급없이토너카트리지를본질적인구성

요소라고보고있어아쉽다고할수있다. 

한편, 독립항에기재되었느냐종속항에기재되

었느냐를가지고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인지

의 여부를 가릴수 있다는 주장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종속항으로 기재하는 것과 독립항으로

기재하는것은단순한 기재형식의 차이에불과

하므로4 ), 기재형식만으로발명의본질적인구성

요소 여부를 판가름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는

것을추론할수있다5 ).

여기서, 본질적인구성요소라는것에대한입

증책임은간접침해를주장하는특허권자에게있

다고보여진다. 다만, 특허법 제4 2조제4항제3호

에 따르면,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구성에 없어

서는 아니되는 사항만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특허권자는청구항에명시적으로기재되어 있음

을 주장함으로써일응발명의 필수구성요소라고

주장할수있을것이다. 이와같은특허권자의주

장이있는경우, 간접침해 혐의자는 계쟁특허의

출원시 기술수준, 명세서에기재된종래기술, 목

적및효과등에비추어볼때소모품이비본질적

구성요소임을주장할수있을것이다. 

소모품에 대하여간접침해에대한보호를 부

여함에있어서본질적인구성요소를형식적으로

판단하는경우에는공지요소를특허권으로보호

하게될 우려를남겨놓게된다. 대법원판례 9 4

후1 6 5에따르면, 독립항의전체특징을포함한종

속항들은 독립항에 진보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종속항들도 당연히진보성이인정된다고판시하

였다. 예를 들어, 공지장치X 1는 a+b+c+d, d

는 소모품이라고 할 때 특허발명 장치 X 2는

a + b + c + e로 구성된 독립항이 진보성이 인정된

다면, 여기서 d를 추가구성요소로하는종속항

도 당연히진보성이인정되는것이다. 이와같은

경우에, 청구항에 기재된 구성요소라는것만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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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구멍, 위치결정부재등의위치와모양을그

대로적용하여생산한 제품이 바로다른레이저

프린터에그대로 사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은 아니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로 현재

(가)호발명의실시품은전량이 건 특허를채택

한 레이저프린터에만사용되고있고이 건 특허

를채택하지아니한다른레이저프린터에는사용

되지않고있으므로(이점에관하여는당사자사

이에다툼이없다), 그와같이(가)호발명의기

술사상을채택하되설계변경에의하여(가)호발

명과다른제품을만드는경우에그것이이건특

허의 실시물건 이외의 물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다는것만으로는 (가)호발명이이 건 특허의

권리범위를 벗어날수 없는것이라고할 것이므

로”라고 설시하고 있다. 여기서, 현재란 소송의

변론종결시를 일컫는 것이므로, 소모품의 타용

도에대한판단기준시는 변론종결시라고보아

야 할 것이다. 다만, 본판례에서는원고및 피고

간에다툼이없어현실적인다른용도에대한입

증 책임을명확하게하고있지는 않다. 다만, 간

접침해의 일반적인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 즉

권리자측(특허권자 또는전용실시권자)이 되어

야할것이다. 또한, 대법원판례9 6마3 6 5와달리,

특허법원판례9 8허4 4 6 1은 일반적구입곤란성을

간접침해의요건으로열거하고있는데이를살펴

보면, “. . .일반적으로널리쉽게구입할수도없는

물품일뿐만아니라. . .”과같다. 그러나, 이는새로

운 요건을추가하였다기 보다는당해소모품이

범용성이없다는 것을지적한 것으로다른용도

가없음을강조한것으로보인다.

3. 물건의구입시교체가 예정되어있을것
대법원판례9 6마3 6 5를참조하면, “레이저프린

터에있어서인쇄되는종이를기준으로할 때 레

이저프린터자체의수명은약3 0 0 , 0 0 0장이나, 그

중 토너카트리지는 약 3 , 0 0 0장, 감광드럼은 약

1 5 , 0 0 0장, 현상기는약 5 0 , 0 0 0장의수명을가지고

있어그 이후에는 새로운 것으로교체해 주어야

하는바, 본건특허발명에서는위감광드럼유니트,

토너박스(토너카트리지), 현상유니트를별도로

구성하여각각의 물품이 수명을다한경우에 그

부분만을교환하여 사용함으로써레이저프린터

를 경제적으로효율적으로사용할 수 있도록 하

면서도 사용자가 그 교환이나 취급을 용이하게

하도록구성한것이고. . [중략], 본건레이저프린

터의구입시에위토너카트리지의교체가예정되

어있었고. . . "로설시하고있다.

즉, 물건의 구입시에 교체가예정되어있었다

면, 교체가예정되어있는부품의교체는물건의

생산으로보았다. 그런데, 소모품이란 의미자체

가 물건의구입시교체가예정되어있는것을의

미하므로, 대법원판례9 6마3 6 5는소모품교체자

체를물건의생산으로간주한것과다름없다. 

4. 특허권자측에 의한제조및 판매
대법원판례 9 6마365, 특허법원판례 9 8허4 4 6 1 ,

대법원판례 9 8후2580 모두 특허권자 측에의한

제조및판매를요건으로하고있다. 

여기서, 판례가명시적으로밝히고 있지는 않

으나, 특허권자 측이란 특허권자만이 아니라 전

용실시권자및 통상실시권자도포함하는것이라

볼수있다. 

III. 소모품간접침해요건에대한비판

1. 특허발명의본질적구성요소
대법원판례 9 6마365 및 대법원판례 9 8후2 5 8 0

논단

4 ) 심사지침서제4부특허출원제1장특허출원일반6 . 4 . 1의 4 1 3 2쪽에따르면, “독립항을한정하거나부가하여구체화하는청구항은모두종속항형식으
로기재하여야한다는규정이아니므로독립항을한정하거나부가하여구체화하는청구항도독립항형식으로기재할수있다"고되어있다. 즉, 독립

항형식을취할것인가종속항형식을취할것인가는출원인의의사에달려있다고할수있다.
5 ) 특허법제4 2조에따르면, 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만으로기재할것이라고규정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발명의필수적인구성요소를

모두기재하고필수적이지않은구성요소까지기재한경우에거절되지는않는다. 다만, 특허권이부여된후에특허청구범위에기재된사항의일부는
보호를받고자하는발명의구성에없어서는아니되는사항이아니라고주장하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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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된다고보여진다.

따라서, 특허권자측에의한제조및판매를소

모품 간접침해의 요건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볼수있다. 

특허권자 측에의한제조및 판매라는 상황은

수시로변할수있는것이어서, 소모품공급을하

고자시장에진출한제3자는예측할수없는 법적

위험성을부담하게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있

다. 

4. 생산에필요한부품과사용에필요한
소모품

대법원판례9 6마3 6 5의 하급심인서울고등법원

9 6라1 3 5에서는, “생산”이란특허발명을유형화하

여 발명의결과인물(物)을만들어내는모든행

위를 의미하고 공업적 생산물의 생산 이외에도

주요한조립, 핵심적인 부품을기계본체에 장착

하는것, 기타주요한수리도포함한다고할것이

나, 범용품이나 일상적인 소모품을 만들어 내는

행위는위“생산"이라고할수는없다고할 것이

다. 그런데, 신청인의특허레이저프린터의평균

수명은 시간상으로 약 5년 또는 인쇄회수로

3 0 0 , 0 0 0회 정도이고, 특허레이저프린터의본체

와 장착되어 판매되는 초기토너카트리지는 약

1 , 5 0 0회를인쇄할수있고그후에낱개로판매되

는토너카트리지는약3 , 0 0 0회정도를인쇄할수

있어, 특허 레이저 프린터가 수명이 다하기까지

보통1 0 0개의토너카트리지가소모되는사실은

신청인이자인하고있다. 위인정사실에의하면,

토너카트리지는특허레이져프린터를유형화하

여 이를만들어내는것, 즉“생산"에필요한부

품이라고할수는없고, 다만그“사용"에필요한

(수명이다할때까지약 1 0 0개가소모될것이예

정된) 소모품에불과하다고할 것이며, 피신청인

들이생산하는토너카트리지가특허레이저 프

린터외에다른레이저 프린터에는 사용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달리해석할 수는없다고

판시하면서소모품은생산에만필요한것이라기

보다는사용에필요한것이라고보았다.

그러나, 대법원판례 9 6마3 6 5에서는 서울고등

법원9 6라1 3 5에서와달리, “특허발명의대상이거

나 그와관련된물건을 사용함에따라마모되거

나 소진되어 자주교체해 주어야하는소모부품

일지라도, 특허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에해당

하고다른용도로는사용되지아니하며일반적으

로 널리쉽게구할수 없는물품으로서, 당해발

명에관한물건의 구입시에이미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을 따로제조·판매하고있다면, 그러한 물

건은특허권의간접침해에서말하는특허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

다. "고설시하여, 소모품이일정한요건을갖추는

경우에는사용이아니라생산에필요한소모품이

라고보았으며, 이러한 판례경향은 특허법원판

례 9 8허4461 및 대법원판례 9 8후2 5 8 0에서그대

로지지되고있다.

판례에서 규정된 생산이라는개념은일반인의

통념과는상당한거리가있을뿐만아니라, 소모

품에대한부당한지배를특허권자가행사하도록

한점이있다고보여진다. 

특허제품을정당하게구매한소비자들은부품

교체또는수선권을가지고있다고볼수있는데,

특허권자만이소모품을 공급할 수 있고제3자의

소모품판매가금지된다면실질적으로소비자들

의수선권은유명무실하게되는것이다6 ).

5. 묵시적실시허락에따른 수리권
특허권 소진의 원칙(exhaustion of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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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로판단하게된다

면, 위의 예에서소모품d도 발명의본질적인구

성 요소라고간주된다. 즉, 소모품 d를 추가하는

것이종래기술에 비하여 유리한효과를 부여하

는 것이아닌경우에도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

소로판단되는불합리한점이있다. 따라서, 청구

항 기재여부만으로발명의본질적인구성요소

인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볼수있다. 더욱이, 특허권자가특허장치를생산

함에있어서단순한설계변경을통해서소모품d

를 타제품과 호환되지 않도록 구성하는 것은충

분히가능한일이다. 따라서, 본질적인구성요소

인지를판단함에있어서청구항에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판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공지기술에

따른소모품을간접침해이론에따라특허권으

로보호하게될우려가있다.

2. 물건의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있을것
소모품이란물건의구입시교체가예정되어있

는것이므로, 대법원판례9 6마365 및대법원판례

9 8후2 5 8 0은 소모품을생산에만사용되는물건으

로본것이라할수있다. 

그러나, 물건의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다

는 것은소모품자체를의미하는것으로이를간

접침해의요건으로하는것은매우부적절하다고

보여진다. 

오히려, 물건의구입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

다면, 특허권자가 그에대하여특별히 제한하지

않는이상물건을 구입한 소비자는 자유로이 소

모품을교체할수있어야한다. 

일반적인물건의 매매에 있어서, 특별한 제한

이 없다면, 물건의구매한사람은완전한소유권

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물건에 관하여 사용,

수익, 처분에 있어서는 특허권자의 지배를 받지

않을권리를보유한다고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자체로는특허를 받을수 없는소모품까지특허

권자의지배가 미치게 되어, 특허제품을구매한

소비자가사용권한이부당하게침해되는것은허

용될수없을것이다. 따라서, 특허제품을구매한

소비자의 사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자체

로 특허를받을수 없는소모품시장에는특허권

자만이아니라제3자도자유로이당해소모품시

장에진입할수있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특허권자측에의한생산및 판매라는
요건에대한 비판

위에서언급한바와같이, 특허권자측이란특

허권자만이아니라 전용실시권자및 통상실시권

자도포함하는것이라볼 수 있으며,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은 생산판매하고있으나, 소모품은 생

산및판매하고있지않은경우에는제3자가소모

품을 생산 및 판매하더라도 간접침해가 되지는

않는다. 

한편, 특허제품이 조립품이고 조립을위한각

부품들을 하청업체들이 생산하지만 하청업체들

에게명시적으로 실시권이허여된 것이아닌경

우를살펴보자. 이경우, 하청업체들이소모품시

장에 공급자이기는 하나 실시권을 가지고 있지

않는한특허권자측이라고볼수없다. 

따라서, 이러한경우에는제3자가소모품을생

산 및 판매하는경우에도간접침해라고볼 수 없

을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특허권자가어느날

갑자기 하청업체에게조립을 위한부품생산및

납품만을요구하고시장에공급하지말라고하는

것이가능하고특허권자에대한납품외에시장

공급을 하는경우에 실시권을 받을것을요구한

다면그 때로부터 제3자는간접침해의위험성에

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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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Mallinckrodt는특허장치를판매하면서위

와 같은표시하였으며, 병원들은 사용한장치를

버리기전에방사-차폐 용기( r a d i a t i o n - s h i e l d e d

c o n t a i o n e r )에 밀봉하도록 지시받았다. 그런데,

몇몇병원에서는사용한 manifold/nebulizer 어

셈블리를M e d i p a r t에 넘겼으며, Medipart는 일

정한처리를통해재생한후 다시병원에되팔았

다. 

당해사건에서 법원은특별한 제한이 없는경

우에도 구매자가 특허 제품을 재구성( r e c o n -

s t r u c t i o n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하였다. 또한,

single-use 제한이 유효하다면 수리는라이센스

위반에해당된다고보았다.

6. 다항제에기초한비판
소모품의간접침해는소모품자체가당해특허

출원시에 특허성이 있었던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나누어서고찰할필요가있다.

즉, (1) 소모품이 특허성이 없기때문에별도

의 청구항을 청구하지 못한 경우와 (2) 소모품

자체로도특허를 충분히받을수 있었음에도 불

구하고 출원시 이를 간과하여 별도의 청구항을

청구하지못한경우가있을수있다.

( 1 )의경우에는논리필연적으로소모품이발명

의본질적인구성요소가아니므로당연히간접침

해 이론에의한보호가부여되지말아야할 것이

다. 또한( 2 )의경우에도출원인이스스로보호를

포기한것이므로, 이미공공의영역이된 부분을

간접침해이론에 의하여보호를구하는 것은법

적안정성을해치는것으로허용되어서는아니될

것이다.

IV. 소모품시장( A f t e r m a r k e t )을위한
특허전략

기술의발전으로제품의내구성이증가함에따

라, 제품의일회성판매보다는당해제품판매에

수반하여형성되는소모품시장및 해당제품의

사용으로부터특허권자가수익을얻으려고 하는

것이 점점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즉, 소모품을

특허권자가독점적으로공급하거나, 아니면이미

판매된 제품을 사용할 때마다 로얄티를 받도록

하는정책을시도하고있다8 ).

위의간접침해에관한대법원판례는 이러한

a f t e r m a r k e t에서의 특허권의 투자회수노력을

보여준사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위의대

법원판례의간접침해보호요건및전통적인수

리권등을고려하였을 때 특허권자가소모품 시

장에서펼칠수 있는특허전략을제시하여보기

로한다. 

1. 소모품을클레임( C l a i m )하라.
소모품시장( A f t e r m a r k e t )의 크기가본 제품

의 시장크기를훨씬압도하는프린터나의료장

치와같은제품에있어서소모품에대한특허전

략은중요성이더욱높다고할수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소모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당해소모품 자체를 직접보호대상으

로 하는청구항을 가진특허권을획득하는것이

가장바람직할것이다. 본제품과소모품의착탈

이나교체방식에 대한개량이 이루어진 경우라

면, 그러한 기술적 사상이 구체화되어있는 소모

품자체를청구항으로기재하여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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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i g h t s )란특허권자가스스로또는그의허락하에

특허제품을 생산판매한 후에는당해제품의 계

속적인 거래나 사용에 대해서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권자로부터

정당하게특허제품을구매한소비자들은자유로

이부품및소모품을교체할수있을뿐만아니라

정상적인사용을위한수선권이부여되는것이다.

소모품에 대하여 특허청구범위에서별도의청

구항으로보호를구하지않았다면당해소모품의

생산및 판매를간접침해로규율하는것은권리

자가스스로 선택한보호대상을넘어서서법이

보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볼 수 있

다7 ).

한편, 묵시적실시허락은특허제품의정당거

래에서특허권자측과구매자측의계약에의하여

배제될수 있을것이다. 즉, 특허권자가특허제

품을판매함에있어서, 일정한제한을가하여특

허 제품을 판매한다면 구매자는 이러한 제한에

따를의무가있을것이다. 

제품구매자에게일정한제한을가하여판매하

기 위한방안의하나로 제품상에일정한 문구를

삽입하는경우가있다. 이러한문구는그 내용에

따라서구매자에게일정한의무( o b l i g a t i o n )을부

과한것인지아니면 단순한권고( r e c o m m e n d a -

t i o n )인지에따라묵시적실시허락에따른수리

권(repair right)이 있다고볼 것인지 그렇지 않

는지가달라질수있을것이다. 

HP vs. Repeat-O-Type Stencil 사건에서특

허권자인H P는“Discard the old print cartri-

dge immediately"라고 표시하여 판매하였는데,

법원은 이러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계약에 따른

의무를부여한것이아니라, 단지 H P의 바램을

나타낸 것이므로 소모품을 특허권자가아닌제3

자로부터구입할 수 있는권리가소비자에게 있

다고판시하였다. 

또한, Sage Products Inc. v. Devon Indu-

stries Inc. 사건에서 S a g e는 제거가능한 i n n e r

c o n t a i n e r를 갖춘sharps disposal system 특허

를 소유하면서 소모품인 inner container에

“BIOHAZARD? SINGLE USE ONLY"라는

표시를하여판매하였으나, 법원은당해표시또

한 단순한권고에 불과하다고 보아특허침해를

인정하지않았다. 

소모되지않는부품의교체(premature repair)

를 다룬 Kendall Co. v. Progressive Medical

Technology Inc. 사건에서도, 법원은 특허권자

인 K e n d a l l이 환자들간의 교체-오염( c r o s s -

c o n t a m i n a t i o n )을피하기위하여교체슬리브패

키징에 “FOR SINGLE PATIENT USE

ONLY. DO NOT REUSE"라고표시하였으나,

이러한문구는단지안전에대한권고일뿐 고객

에게 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premature

r e p a i r은 특허권자의재량이아니라 구매자의재

량이라고판시하였다. 

그러나, Mallinckrodt Inc. v. Medipart Inc.

사건에서는“SINGLE USE ONLY" 및 ”F O R

SINGLE PATIENT USE ONLY"가 침해를

인정하는데결정적인요소로작용하였다. 

당해사건에서, Mallinckrodt는 3개의의료장

치(medical device) 특허를가지고있었는데, 그

하나는 장치전반에 관한것이고 다른2개는그

구성요소인manifold 및 n e b u l i z e r에 관한것이

논단

6 ) 동지, 정상조교수님“특허권의간접침해”민사판례연구제2 1호, 1999년
7 ) 동지김영환변리사

8 ) 대형복사기업체들의경우, 제품의고장에대한수리, 소모품의공급을종이사용량에연동하여요금을청구하는유지보수서비스를개발하여시행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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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달성할수있다고본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대법원판례9 6마365 및대

법원판례9 8후2 5 8 0에서제시되고있는소모품간

접침해 보호에 대한 요건은 전통적인 소비자의

수리권을특별한근거없이박탈하는것이라는비

판을면하기어렵다. 

특히, 특허권자가 특허제품을 생산및 판매하

는과정에서어떠한제한도가하지아니하였음에

도 불구하고 간접침해에 의한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적절하지않다. 따라서, 판례가소모품의간

접침해보호요건은재고되어야할것이다. 

소모품의특허보호가중요하다고 하지만, 이

는 전통적인 소비자의수리권을무시하기보다는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가 소모품 자체를

개량하도록 하고그에대한특허보호를 구하도

록유도하는것이보다바람직하다고본다. 

또한, 소비자의 수리권이 제한되어야 한다면,

이는제품구매시소비자가명시적으로알 수 있

는 방법으로행해지도록하여, 그러한조건이부

여된 제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것인지의 여부를

판단할수있는 기회가주어져야할것이다. 또한,

국내의 a f t e r m a r k e t에서만적용될수 있는논리

가 아니라국제적인 a f t e r m a r k e t에서통용될수

있는논리에 대응할수 있는특허전략에 관심을

가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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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모품을청구항에구성요소로
기재하라.

만약, 소모품 자체를 청구하여 특허권을 획득

하는것이어렵다면, 소모품을본질적인구성요

소로하는특허권을획득하는 것이바람직할 것

이다. 또한, 판례가 제시하는 간접침해 요건이

변경되지않는다면, 공지기술로만들수있는소

모품인경우에도, 이를 청구항에 기재하여 간접

침해에의한보호를도모할수 있다. 이경우, 청

구항에는단순히소모품을구성요소로서만기재

하는것이아니라더 나아가특허제품을구현시

소모품이타제품과호환되지않도록설계변경되

는사항도기재하도록한다. 

3. 비특허성소모품과특허부품을
결합하라. 

특허부품은특허권자만이생산및 판매할 수

있다. 따라서, 비특허성소모품과특허부품을일

체화하여또다른소모품으로만들어서공급하는

경우, 당해 a f t e r m a r k e t는 특허권자가독점하게

된다. 다만, 원래소모품이어야하는부분과그렇

지 않은부분이결합되어 있으므로 원가에대한

부담이 발생하게 되어소모품 가격경쟁력이 낮

아지게되어, 경쟁자가대체기술을개발하는경

우에는시장경쟁력을상실하게될 우려가있다.

그러나, 이러한것은시장경제가가지고있는순

기능이라고볼 수 있으며그로인해더욱기술이

개발될것이다. 

4. 명시적으로의무를부과하라. 
또한, 묵시적실시허락에따른수리권인정으

로 인하여시장을 잠식당하지 않기위해서는 특

허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구매자에게 일정한

의무를부과할필요가있을것이다. 

특히, 의무를 부과하는 방식은 구매자가 명시

적으로그러한의무를수용할의사가있었느냐가

쟁점이될 수 있으므로유의해야할 필요가있다

9 ). 한편, MPEG LA가 제시하고있는M P E G 4

VISUAL PA-TENT PORTFOLIO LICE

N S E에서는디코더및 인코더생산및 판매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을 맺은자로하여금디코

더 및 인코더를 생산및 판매할 때 당해제품을

구매하는자에게“USE OF THIS PRODUCT

IN ANY MAN-NER THAT COMPLIES

WITH THE MPEG4 VISUAL STAND

ARD IS PRO-HIITED, EXCEPT FOR USE

BY A CON-SUMER ENGAGING IN

PERSONAL AND NON-COMMERCIAL

ACTIVITIES" 등과 같은경고를 하도록 하고

디코더및인코더를생산및판매하는자뿐만아

니라이를상업적으로사용하는자에게도로얄티

를징수하고있다. 

이러한시도역시a f t e r m a r k e t의 중요성을인

식하고있는특허권자의기술개발투자회수노

력의하나로파악할수있을것이다. 

V. 마치며

특허권자가특허기술이구현된제품시장에서

정당한 이익이거둘수 있어야만발명의 장려를

통하여산업발전을도모한다는특허법의목적을

논단

9 )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의경우에는포장을뜯음으로써일정한제한이가해진라이센스계약의체결이인정되는shrink wrap license가이용되고있다.

발특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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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시키고, 뼈길이를6% 더성장시키는효과를

확인하였으며, 최근인체임상실험에서도효과를

확인하였다.

기술개발과정
벤처사업을성공시키기위한요건중기술적으

로 중요한것은시장에서 A c c e p t a b l e한 신기술

을 바탕으로신상품을개발하여, 기존제품과완

전한차별화를이루는것으로판단하였다. 

당사는미국일본등선진국의기능성식품시

장이폭발적으로성장하고있으며, 그규모도미

국의경우OTC Drug 시장보다크나, 한국은제

반법규의미비와과학적근거가없이좋은게좋

다는식의건강식품들이범람하는반면소비자들

의 관심을가질만한 새로운 개념의 제품개발이

거의없다는 판단아래, 큰 폭의성장가능성이

있는국내시장은 물론, 미국 일본등의선진국

시장을겨냥하여과학적근거를갖춘새로운 개

념의제3세대기능성식품의개발대상을찾던중,

미국의기능성식품시장규모중 2위가노화방

지 3위가근력강화임을파악하고동 시장을 침

투할수있는소재를모색하였다. 

우연히신문지상에서성장호르몬주사제에대

한 기사를읽고지인들을통해경구용성장호르

몬 제제가없다는것을알게된 후, 미국의관련

산업을조사하면서미국에서조차과학적근거가

있는경구용 성장호르몬제제는 전무하며, 그와

함께, 성장호르몬 보다는 I G F - 1이 더 중요하다

는사실도깨닫고연구에착수하게되었다.

본 기술은 내분비학지식과천연물에대한노

하우가 기본바탕이다. 면역학과영양학 그리고

한방약초에대한일부지식을가지고있던대표자

는한약약리학, 동의보감, 본초학, 내분비학등에

대한모든서적을정해진짧은시간에독파한다

는 것이무리라고판단하여, 연구원 2인과함께

개발에필요한내용만습득키로방향을설정하였

다. 우선생리학에나와있는성장호르몬과I G F -

1 관련지식을간단히습득하고, 미국인터넷사

이트에 있는관련지식과, NIH의 전자도서관에

수록되어있는 IGF-1 관련 논문을검색하여실

패로 돌아간 기존의 연구노력과 I G F - 1의 최근

연구동향등을파악하였으며, 동의보감및 본초

학에나와있는약초들중, IGF-1의효능과유사

한 효능 효과를 가지는 모든 약초를 S c r e e n하

였다. 

면역증강제를 개발할 시에 조사한 생약 추출

분리정제공정을활용하여식물의배당체, 다당

체, 펩타이드성분등을각각다량으로추출하는

운전조건을 설정하여실험실에서수십종의한

약재로부터3배더다양한식물추출물을얻어내

었다. 동물세포, 세포배양조, Cell Line 등이없

어 고민하던 대표자와 연구원들은 지인을 통해

한 대학 실험실에서 야간에 쥐로부터 뇌하수체

세포를구해세포배양을하고수십종의식물추

출물을투여한 후, EIA Kit로 성장호르몬분비

능을측정한결과, 대조군대비수배의성장호르

몬을분비하는식물추출물을찾아내는데성공하

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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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성장증이나 소인증의 염려가 있는

어린이 청소년이나, 노화를 방지하여 젊

음을유지하고자하는장년노년층들에게필요한

성장호르몬은동물성장호르몬을유전적으로재

조합한주사제밖에없고경구용제품은전무한

실정이며, 1980년 미국T u l a n대를위시하여 세

계 1위제약회사M e r c k에이르기까지경구용성

장호르몬분비촉진제를개발하기위한수많은노

력이시도되었으나, 흡수율문제로 모두실패하

였다. 

당사는체내에서성장호르몬의작용을수행하

는 I G F - 1은 성장호르몬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혈당상승등)이없으며, 그 분자량이 성장호르

몬보다작음에착안하고약초에서I G F - 1을선택

적으로분비시키면서체내흡수율이높은물질을

개발하여, 동물실험에서IGF-1 혈중농도를2 8 %

대표이사김 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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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영업과정에서2 ~ 3개 정도의제약회사에

서 큰관심을보여내심사업이순조롭게진행되

겠구나생각하였으나약 2 ~ 3개월후에큰 오판

을 했음을알게되었다. 상대회사에서는당사의

연구결과들을단순히단기적인영업에만사용하

고 자사의이익만 고려하였으며, 제약회사에 원

료로 납품하여 얻는매출이 소기업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인건비의몇분의일 정도에지나지않

으며, 회사인지도가높은동 제약사들이자사의

브랜드로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당사의 제품과

경쟁상태가되어당사제품의판매가더욱어려

워지게되는사실을알게된 후영업방향을바꾸

게되었다. 그후, 홈쇼핑등전문 유통회사, 약국

대리점 등을위주로영업하였으나, 상당한시간

과 노력이필요하였다. 특히회사가어렵다고판

단하여국내약국총판권을소액에한개인사업

가에게넘겨준것은큰실수였다. 

동 총판권자는계약전까지상당한미사어구로

영업에자신감을보였으나 계약후 영업진전이

거의없었다. 영업성과가없어계약을파기하기

로 구두상 합의한 후, 어려운 자금사정속에서

결단을내리고외부에서약국영업총괄에다년간

경험이있는현 영업이사를영입하게되었다. 현

영업이사는대표자와함께상호부족한점을채

워주고회사를성장시키는데 매우중요한 분으

로입사후몇개월이지나자매출이3배이상증

가하고회사가안정기틀을다질수 있었다. 이렇

게 회사가이익을내기시작하자그 총판권자가

찾아와 구두로 파기한 것은 무효라며 자신에게

영업마진을모두내 놓으라고하는억지를 부렸

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해프닝에 지나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2 ~ 3개월간상당히심적압박을많

이 받은사건이었으며, 외부변호사도선임하여

문제해결을 하였다. 문제가심각하다고 느껴질

때 그 문제를 단순화하고진실을추구하면 문제

를 해결할수 있다는의지를다지는것이중요하

였다고생각되어진다. 

한편, 전문유통회사에대한영업에서도초기에

거래처확보라는명제앞에많은양보를하는바

람에많은고민과 어려움을 겪었으나, 상대방의

입장과원하는바가무엇인지파악하게되었으며

상호이익이되면어느정도를양보해야하고어

느 정도를고수해야 하는지 알게되는데상당한

시간과노력이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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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과정
본 사업은전술한바와같이초기에상당한시

간과연구개발비용이 소요되었다. 대표자와 연

구원 2인의 인건비, 약재 구입비용, 시약과 K i t

구입비용, 설비감가상각비등이지속적으로 지

출되었고, 무엇보다도 연구과정 중에 엄습하는

실패에대한두려움과그와함께피곤함이몰려

와, 연구개발막바지에1인의연구원이이탈하기

도하는어려움을겪었다. 

2 0 0 1년 3월 경 대표를맡고있던회사에서공

동 대표와의업무방향설정에대한갈등속에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창업을 하였다. 지금의

상황은더욱악화되었지만, 당시에도창업벤처에

대한투자유치는불가능하였는바, 본사업이반

드시될것이라는자신감에넘쳐살고있던아파

트를2 0 0 1년 4월 처분하고, 일부자금을확보하

였다. (그런데, 그이후부동산가격폭등이일어

나 처분한아파트 가격이무려4 7 %나 급등하는

바람에집안에서내내좋지않은소리를듣는형

편이되었다.) 문제는 전 회사의 일부주주들이

었다. 막상창업에동의를해 준 후에일부주주

들이마음을 바꾸어 자금을 유치한 회사대표가

회사를사임했으니투자금을달라고압박을가해

왔다. 

법적인책임은 없었으나, 도덕적 책임과상호

신뢰를무너뜨리지않기위해투자자들을설득하

여 신설회사의자본금도어렵게마련한상태임

을 알리고분할상환을하기로하고해결을하였

다. 한편, 일부대학의벤처인큐베이터에입주하

고자하였으나, 동일업종의대표가창업한벤처

는 입주자격이 없다는 사실을뒤늦게알아2 - 3

회헛수고를하였고, 기술신용보증기금에기술평

가를의뢰하였으나, 이또한전 회사관련사항으

로평가조차받을수없었다. 

여러가지일들이무산되어심적으로어려움을

많이겪었으나사업초기의초심을다시생각하면

서 실력즉 실적으로승부하자는각오를재삼다

지면서 연구개발, 구매, 생산관리, 마케팅, 영업

등 모든분야의업무를철저히처리하기위해수

많은밤을지새웠다. 투자환경이얼어붙어있던

작년말경, 열심히일하는사실이알려졌는지, 한

투자회사로부터 창업한지 7개월만에 전환사채

방식으로자본금보다많은금액을투자받게되어

본격적인매출의 출발점을마련하게되었다. 동

회사도매우좋은조건으로투자를한후, 반신반

의 하던당사가금년도에매출이상승하자 크게

만족하고있는형편이고대표자와투자사간상당

한신뢰가형성되어있는상황이다. 

판매 및 유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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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여건
영업이이루어지면서약국대리점이2 2개, 거래

전문유통회사 5개를 확보하였으며, 영업이익을

내면서회사의연구개발도원활해져 특허출원 4

건등을기반으로3개의주력제품군과곧출시할

3개의추가제품을확보하게되었다.

당사의현황은다음과같다.

당사연구인력도창업시3명에서현재는8명으

로늘어났으며, 석사3인, 학사5인으로구성되어

있고, 내년도에박사1인을 영입할계획이다. 시

장을 위한 연구기획 아래, 연구개발 M a s t e r

S c h e d u l e을매주U p d a t e하고있으며, 그에따른

다양한연구를진행중이며, 사내학술세미나를

매주1회 개최하고, 매월다수의사외세미나참

가를하고있는상황이며, 현재회원인생물공학

회, 식품과학회, 한국발명진흥회를 비롯, 추가로

지속적인외부학회회원을 확대해 나갈예정이

다. 현재 강원대와산학협력계약을체결중이나,

추가로외부연구기관및 대학과공동연구를추

진해나갈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대학과 공동연

구를추진중으로동연구소의연

구결과를상업화하는 F e a s i b i l i t y

S t u d y를 거쳐아시아판권을 획득하여 기존해

외 거래처를비롯한 동남아 중국시장등에기존

제품과B u n d l e로 수출액증대를해 나아갈발판

을마련할예정이다. 

사업화 성공요인

가. 연구개발측면

전술한바와같이과거국내시장의특성, 선진

국 시장의 변화와제품개발동향, 관련법규, 공

급자현황및기술수준, 수요층의요구변화등을

파악한후, 브랜드, 자금, 인력등이부족한벤처

기업이시장에침투할수 있는제품을만들고자

연구개발기획을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해외시

장에진출하기위해서는수많은인증서와공인된

내수실적이바탕이되어야하므로우선국내시장

에초점을맞추어시장성이있으면서경쟁사들이

인지하지못하고개발하지 않고있는제품개발

에몰두하였다.

나. 개발된기술의활용측면

소비자욕구에충족하는 제품즉 당사의대리

점과 거래처에서 판매가능한 Market Driven

P r o d u c t를연구개발하였는바, 타사대비다소조

기에성과를거둘수 있었다. 잠재고객들과의많

은회의를통해제품의세부Concept, 필요한제

반 인증서등을갖추어나갔고, 상당금액의투자

를 통해가장중요한과학적근거를얻어거래처

와최종수요자의욕구를만족시켰다. 이에따라,

2개 주요제품군 원료와 완제품의 FDA 안전성

테스트방법통과, 동물실험효능확인, 임상실험

효능확인, 각 거래처의직접체험등을통해품

질수준을지속적으로만족시키게되었다. 

다. 시장개척측면

초기에는국내시장에초점을맞추어대표자와

영업이사가내수시장을유통채널별로분담하여

경쟁방식으로시장을 개척하였다. 그성과로 현

재의거래처확보가가능하였으며, 특히자체대

리점의 경우, 서서히 안정적인 매출기반을확보

함으로써회사전체매출에서안정적인매출처로

서 자리매김하고있다고하겠다. 해외수출의경

우에는사람이직접흡수하는식품인제품의특

성상, 본격수출이이루어지는데 상당한시간이

요한다. 자국내법규와시장수요그리고당사제

품의효능을확인하여야하며, 가격경쟁력또한

각국의시장가격대비우수해야하므로초기에는

샘플수출이 고작이었다. 금년도에 국내매출이

어느정도이루어짐에따라, 창업초기부터이메

일로 접촉하던 해외 잠재고객들이 계속 자료와

샘플만요구하고지켜보던상황에서약간씩변화

하여최근에약 U $ 2 5 , 0 0 0어치의선적을완료하

였다. 사실당사의회사규모만으로도해외고객이

신뢰를 갖기에는 상당한무리가있었으며, 국내

종합상사를통하는수출의경우에도상사원들의

관련지식이한계가 있어해외거래처확보에상

당한무리가있다. 향후에도당사는지속적인해

외박람회참가, 이메일송부, e-Trader를비롯한

eCommerce 활용 등으로잠재고객을 발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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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가격/ 1개월 성장호르몬 주 성 분 특 징

분비촉진제

H i g h - M o n 성장호르몬분비촉진 생약추출물 식물성

“P” $ 1 2 0 상장호르몬분비촉진 아미노산 단순한 아미노산 조합제제

“I” $ 1 , 2 0 0 성장호르몬 동물성재조합제제 부작용 우려

“S” $ 1 7 9 성장호르몬 동물성재조합제제 부작용 우려

자본금 자산 부채 매출액 금년도 매출예상 금년도 세후순익예상

495 2,300 264 2,110 3,800 1,000

(단위:백만원)

●해외제품과의상품성비교

지금은 가정이나공장에서전기를 이용하여

불을밝히고있지만, 전기가사용되기전에는가

스등으로밤을밝히던때가있었다. 이가스등은

약 2백년전 머도크라는증기기관의조립공이발

명한것으로영국의산업혁명에생산성을높이는

큰 몫을담당했고, 유럽의밤거리를오렌지빛으

로 수놓았다.

머도크는1 7 9 9년증기기관을발명한와트의공

장에선반 기술자로취직했다. 머도크는증기기

관차를연구하는과정에서힌트를얻어 그 연료

인석탄에서가스를얻어조명에쓰기로했다. 

그는 뛰어난기계조작솜씨를발휘하여와트

의 대규모새 증기기관공장에가스발생장치를

만들고공장내부에가스등을켰다. 그리고1 8 0 2

년 프랑스와영국의강화조약기념으로가스등

장식이내걸렸다. 1812년세계최초로가스회사

가 창설되면서가로에가스등이걸렸다.



32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회사규모를늘려나가면서 신뢰를 쌓아거래규

모를늘릴예정이다.

라. 기타기술의사업화성공

시장개척노력에서부수적으로얻어지는것이

추가제품의기술개발아이디어라고할 수 있다.

당사의 2번째 기술개발은 IGF-1 분비촉진 식물

추출물의제품화와영업의연장선상에서이루어

졌다고할 수 있다. 다양한거래처로부터필요한

제품의정보를얻게되고, 그중에서당사가강점

을 가지고있으며, 시장에서치열한경쟁을피하

고 시장침투가가능하며, 당장거래처로부터주

문을받을수 있는제품군을 선별하여집중적으

로 연구개발하였다. 이에 따른노력으로 개발된

것이 여성호르몬 대체제로서, 당사의 지속적인

내분비학과 한방에 대한 연구개발의 결과이며,

현재에는IGF-1 분비촉진제와더불어당사매출

액의주요한축을이루고 있다. 또한, 당사의기

본 기술력과직접적관련이있는당뇨관련기술

도시장에서체득한정보를바탕으로개발되었으

며, 이미상당한주문을접수한상태이고개발과

정에서도임상실험결과를포함한과학적근거를

갖추고있어제3의주요매출원이될것이다. 

열심히발로뛰는영업부와지속적으로부지런

히공부하고연구하는사내풍토를바탕으로2개

이상의제품을금년내에 1 0개 이상의제품을내

년도에개발완료할예정이다.

향후 예상매출액및 기대효과
향후예상매출액은오른쪽표와같으며, 그근

거는 증가추세인 자체 대리점의 매출액과 추가

발굴한거래처와기존거래처의통상적인매입규

특허기술사업화 (주)내츄럴엔도텍 성 공 사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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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자료를바탕으로산출한것이다. 참고로2 0 0 2

년 9월말까지의매출액은2 , 1 1 0백만원이나, 연초

거래처수주기간, 6월월드컵과 7, 8월비수기를

고려하면월별평균매출액이약4억원에이르며,

신제품출시로연말까지남은기간동안월별매

출액은5 ~ 6억원이상이될것으로보인다.

당사는의약품의효능과비슷하면서체내독성

이 없는질환별, 성별, 연령별기능성식품을지

속적으로개발함으로써, 국민 건강증진에이바

지하고, 결국은미국의경우와같이늘어날의료

비 부담을질병예방을통하여경감하도록하고

자 하며, 최종적으로는늘 건강하고행복한삶이

되는데 필요한제품을연구개발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있다. 

최근유치에성공한자금을효율적으로집행하

여 2년이내에코스닥에등록하고관련산업분야

의 국내최고회사로서발돋움하기위한원년으

로삼고자하며, 관련업계의발전을위한경쟁을

촉발시켜선진국대비낙후된국내산업의 발전

과 천연물분석과핵심성분의합성, 범용천연원

료의수입대체등기술발전에도이바지하고자한

다. 또한, 기존의해외거래처와추가고객의발

굴을통해수출증대에힘을쏟아국가경제에도

이바지하고자한다.

발특2003/10

항 목 2002 2003 2004 2005

매출액 3,800 7,000 9,100 11,830

매출총이익 2,090 3,850 4,277 5,324

매출액총이익율 55.0% 55.0% 47.0% 45.0%

인건비 390 500 650 815

임대료등 30 33 50 55

판매관리비 570 1,400 1,820 2,366

영업이익 1,100 1,917 1,757 2,088

경상이익 1,100 1,917 1,757 2,088

법인세 220 383 351 418

당기순이익 880 1,534 1,406 1.670

순이익율 23.2% 21.9% 15.4% 14.1%

자산총계 2,417 3,951 5,356 7,026

부채총계 0 0 0 0

자본총계 2,417 3,951 5,356 7,026

ROA 36.4% 38.8% 26.2% 23.8%

ROE 36.4% 38.8% 26.2% 23.8%

인당부가가치 139 226 214 231

주당순자산 1,511 1,975 2,060 2,702

주당순이익(EPS) 550 767 541 642

총발행주식수 1,600,000 2,000,000 2,600,000 2,600,000

프랑스의사스키아는1 9 9 0년, 18세때 노벨상

시상식에최연소초대손님으로초청되었다. 물

론 노벨상수상자로참석한것은아니다. 그녀는

네덜란드출신의유일한젊고돋보이는과학자였

다. 그녀가유명해진것은가스쿠커를위한안전

장치를발명했기때문이다. 사스키아는발명품

을개발하고, 그에대하여이렇게설명했다.

“안전장치는타이머에연결괸센서로서각 스

토브버너의바로옆에설치되어있는데, 냄비를

삼발이에서내리면일정한시각(약3 0 ~ 4 0초)이

지난후에자동으로가스스위치가차단되는장

치이다. 이것은건망증이심한사람을위한보호

체계다.”

E T N A나 ATAG 같은큰 가스쿠커회사들은

그녀의프로젝트에많은관심을보였다. 사스키

아는 자신의아이디어를더욱 발전시키기위한

노력중이다.



해외교류가많이필요하다는생각도하게되었다. 

일본학생들과경주하면서매우즐거워했던대통

령상을수상한김동훈군의천진난만한모습이떠오

른다.

로봇의조립이쉽지는않았지만以心傳心이라했

던가? 서로언어가통하지않았지만일본학생들은

한국학생들의모르는부분을도와주려는모습이역

력했고, 또한일본의발명지도선생님들도매우자

상하게지도하여주셨다. 

우리는생애학습센터

전체를 견학했으며, 이

곳의운영에대하여설명

을 들었다. 

특히, 학생들을지도하

고 계시던 분들이 정년

퇴임을하신교장선생님

들이라는말에매우놀랐

다. 열정과성의로 지도

하시던모습이떠오르면

서 일본 발명의 저력이

여기에숨어있다는생각

도 들었다. 

점심 식사도히가시교

엔이 내려다 보이

는 중식당에서성

대히 베풀어주셨

고 감사하는 마음

으로 그곳을 떠났

다.

다음은 LG 전

자의 동경 연구소

를 방문하였다. 

일본에 파견되

어 우리나라를알

리고수출의최 일선에계시는분들을뵈니한국을

알리는산업기술의첨병이라는고마움과함께우리

도 기술 개발과혁신을통해경제강국으로성장해

야겠다는생각이들었다. 오다이바에서도요타쇼

룸을구경하고일본발명진흥회가주관하는만찬장

으로자리를이동했다. 

우리를환영하기위하여일본발명협회회장님이

직접나오셔서환대해주셨으며, 여러관계자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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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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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3년 8월 2 5일(월)

어제까지몰아치던비바람은아침이되어서야

조금 줄어들었다. 출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잠을뒤척였지만안도감을가지고공항으로

향했다. 여름방학이면학생들을데리고매년갔던

일본이지만수상자가되어새로운프로그램으로방

문하니까기대감이매우컸다. 

공항에서같이출발하는선생님들과학생들을만

나 첫인사를나누고, 일본으로가는비행기에몸을

실었다. 

동경에도착하여점심을먹고 일본천황이있다

는 황궁, 메이지천황과소헌황태후를제사지내는

명치신궁, 동경도청의지상4 5층에위치한신도청

전망대에서구경하였

다. 하라주쿠의도심적

분위기속에 있는 명치

신궁의잘 정돈된숲속

길은매우인상깊었다.

이동하는중간에 선

생님들과 발명반 운영

과 발명 자료를공유하

는 시간은아직 발명반

운영의 초보자인나에

게는 많은 도움이되었

으며, 이렇게선배교사

님들께서밀알이되었기때문에지금의발명 문화

및 교육적토대가생겼구나하는생각도하게 되었

다.

2 0 0 3년 8월 2 6일(화)

台東구에있는 생애학습 센터를먼저 방문하였

다. 생애학습센터 관장님, 일본발명 진흥회관계

자, 한국특허청일본파견변훈석과장님등이우리

들을환대해주셨고, 일본평생교육현장을직접체

험할수 있게해주셨다. 

우리 학생들과일본 학생들이짧은 시간이나마

함께로봇을조립하여경주하는모습에서학생들의

연수기행문

보성 고등학교교사 정 호 근



기자재나전시물들이최신의것이었다. 이것들은

일정 기간이되면 로테이션식으로운영한다고했

다. 그러나아쉬운점은자세한설명서가비치되어

있지않다는것이다. 만일설명서까지비치되어있

다면매우좋은시스템이라고생각한다. 

둘째로, 볼런티어로구성된가이드들이각 부스

마다배치되어있다. 

그래서학생들이오면내용 설명과실험을그 자

리에서보여주는것이다. 매우효율적이라고생각

했으며, 설명을듣는학생들에게정확한지식을알

려 줄수 있다고생각했다.

셋째로, 현장학습의차원에서운영하는작은세

미나이다. 1층에서벌어지는작은공연적세미나를

통해질문에대한 답변과함께새로운과학기술을

보여주었다. 

이렇듯각 층의특성과함께이러한운영이조화

를이루고있었다. 

다음은아메요꼬와아끼아바라전자상가를구경

하였다. 

다양한서적들과과학 기자재, 장난감파는곳을

찾아여러곳을구경하고학생들에게보여줄자료도

구입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아무리작은물건이라도세밀하게만들

었다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과학기자재, 장난감,

발명품들이정말 학생들의흥미를끌 수 있도록만

든 것에감탄을금치못했다.

호텔에돌아와서는몇몇선생님들과학생발명의

방향에대하여진지한토론도할 수 있어좋은시간

이 되었다. 역시선생님은아이들을떠날수 없는사

람들인가보다.

2 0 0 3년 8월 2 8일 (목)

일본의좋은 인상을뒤로 하고 한국으로향하는

비행기에몸을실었다. 항상생각해왔지만비행기

로 2시간남짓의거리에이렇게다른세상이있다는

것을보고새로운도전과함께 의욕이꿈틀거렸다.

지금까지일본에왔던 어떤 연수나여행보다알차

고, 즐거운경험으로가득찬일정이었다고생각한

다.

다양한경험을하게 해주신한국발명진흥회, 일

본발명협회, 특허청, LG전자관계자여러분들께깊

은 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부족한후배교사들에

게 조언을해주신여러 선배 교사님들께도고마운

마음을전합니다. 그리고이번연수의막내로서, 좀

더 나은모습으로발명교육일선에서열심히일해

야겠다는다짐을해본다.

37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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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양국의발명문화와교육에대한 이야기가이어

졌다. 내앞자리에앉았던일본발명협회의미야자

키 사토코를통해서일본의문화와일본 발명협회

의 계획을들을수 있었으며, 내년에일본에서주최

하는세계 발명대회에꼭 참가하고싶다는생각도

들었다. 아쉬움을뒤로하고만찬장을떠났다.

2 0 0 3년 8월 2 7일(수)

오늘은후지T V와 선박기념관을보고일본과학

미래관을방문하는날이다. 일본과학미래관은제

일 가보고싶었던곳이다. 

일본과학미래관을가서놀란것은첫째로, 모든

연수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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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하루에3 0억병정도소비

되고있으며지금까지생산된양을

나이애가라폭포에물대신흘려보낸다면

3 8시간5 0분 동안흘릴수 있다고한다.

코카콜라는미국화의상징으로코카콜

로니즘은코카콜라식민주의란뜻으로미

국이다른나라를개방하거나점령을할 때

제일먼저 코카콜라와청바지에익숙하게

하여문화적저항감을없애는십자가로이

용됐다.

미국의브랜드전략컨설팅업체인인터

브랜드사는코카콜라의브랜드가치가8백

3 8억 5천만달러(약1 0 0조원)로우리나라

최대대기업의1년 총매출액과비슷하다고

발표했다. 코카콜라브랜드가세계최고상

표로가치를높인것은무엇보다소비자들

에게친숙하게기억되는제품디자인과독

특한 필체 색감 때문이다. 그러면상표와

디자인이어떻게만들어졌는지알아보겠

다. 빨간바탕에하얀색글씨로쓴 코카콜

라( c o c a - c o l a )라는로고는프랜크로빈슨

( F r a n k - R o b i n s o n )이라는최초의동업자

가 코코아나뭇잎과콜라나무열매에서추

출해낸원료를써서만들었다고해서두 단

어를합성해이름을만들어내었다.

코카콜라의브랜드가치는로고에있는

것이아니라가운데가움푹파인유려한곡

선을그리는디자인의독창성에있다.

영국의디자이너스티븐베일리는그 독

창성을‘시간을뛰어 넘는 산업 디자인의

명품’이라며소비상품의역사상가장 친

숙한디자인이라고극찬했다.

그러면수많은사람들의뇌리에가장뚜

렷이박힌코카콜라병은어떻게해서디자

인되었는지보자. 초창기콜라병은맥주병

과 같은 형태였다. 당시코카콜라는다른

소다음료수와별 차이없이판매됐기때문

에 진짜 코카콜라맛을 아는 사람은그리

많지않았다. 캄캄한곳에서만져만보아도

구별할수 있는 차별성이있는 병 모양이

필요하다는병 공급업자의요청을받아들

여 기존병입시설을그대로쓸 수 있는조

박 진 준 차장

삼성전자주식회사

메모리사업부

지적자산팀

발명컬럼

건과함께병 모양을공모하였다. 지금까지나와있

는 코카콜라병디자인이야기는크게두가지로나뉜

다.

첫째는루드라는루트유리병공장의공원이자기

애인의몸매를보고그렸다는설이다.

둘째는루트유리병공장의디자인담당자인사무

엘슨이코코아열매를보고디자인했다는설이다.

두 이야기중여자몸매를보고 그렸다는설이 대

중들에게많이알려져있다. 아마도병 모양이여자

의 몸매와비슷하기때문에쉽게어필될수 있고신

분이 공원이었던사람이디자인을해서6 0 0만불을

받았다는신데렐라같은이야기가많은사람에게꿈

을줄 수 있어서잘알려져있는것같다.

그런데미국특허청에디자인특허로등록되어있

는서류를보면다음에보는그림에서처럼사무엘슨

이 1 9 1 5년 8월1 8일 출원하여1 9 1 5년 1 1월1 6일 등록

된 것으로되어있다. 분명루드라는사람은공동발

명자로되어있지않다. 많은책자는루드라는청년

이 1 9 0 5년생이라고이야기하고있는데1 9 1 5년에등

록되어있다면열살짜리꼬마가요염한애인을가지

고있었다는우스운이야기가되어버린다.

누군가가루트라는병공장이름에서루드라는이

름을발상하여창작된이야기가아닐까생각되는데

병 모양이여자몸매와비슷하니단정할수는없다.

그러면콜라병의독창성은어디에서나왔을까보

자. 아래의사진은코코아열매사진이다.

사무엘슨이코코아열매를보고그렸다면가운데

가 배부른병이디자인된다. 코코아열매하나만가

지고는나오지않는다. 여인의볼록한가슴과가는

허리와히프가병 모양을연상시킨다.

거기에코코아열매를오버랩시키면코카콜라병

39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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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디자인 특허도면 그림>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 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 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 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 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 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 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 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 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 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 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 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 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 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 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 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 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 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 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 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우리도고유한 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 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 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 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세계적독점권으로사용하는

코카콜라브랜드가치가 1 0 0조원이넘는다면

이제는 우리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

국제화시키는브랜드전략을

세워야한다.
코카콜라는전세계 2 0 0여 개국에 진출해

세계 청량음료시장에서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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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컬럼

이 나온다. 아마도이렇게여자의몸매와코코아열

매의모습을합성해서만든거라고추정된다. 

그러면왜사무엘이혼자단독으로발명자로되어

있을까가의문으로남는다. 루트병공장에서는병

모양에관하여제안공모를해서 많은사람들이병

모양을제안했을것이다. 어떤사람이여성의몸매

를 닮은병 모양을제안했는데디자인담당자인사

무엘슨이코코아열매를합성완성하여등록했지않

았을까생각된다. 제안제도는1 8 8 0년대영국에서

제도화되었기때문에1 9 1 5년에 미국에서성행되었

던제도이다.

제안 제도는사내 안의 아이디어공모 제도이지

이것을특허청에등록하여권리를받는제도가아니

기 때문에이러한문제를잘 알고있었던디자인담

당자인사무엘슨이제안된아이디어를참조하여병

을완성하였기때문에자기이름만발명자로올렸는

데 후세 사람들이사무엘슨단독발명이아니기때

문에루드라는회사이름과비슷한사람을만들어내

어이야기를확산시켰지않았을까심증은가지만9 0

년 전의일이라정확한증거를찾을수 없어공동발

명자를찾을수 없다. 이렇게등록된콜라병은당시

유행이었던밑이좁은주름치마‘허블스커트’를 닮

았다고하여'허블스커트병'으로불렸는데이러한

대중적인인기와콜라맛과손으로잡았을때 감각

적인 느낌과병 모양이주는특별한모양의상징성

이 사회적명성을만들어내어오늘날까지최고의

브랜드로남게 되었다. 최초의디자인특허는권리

기간이1 4년이었기때문에1 4년 후권리가소멸되었

는데1 9 6 0년 입체상표가도입되면서병모양이상표

로 등록되어서반영구적으로코카콜라사가병 모양

을 독점적으로사용할수 있게되었다. 상표란사람

이름처럼죽을때까지아니면다시바꾸고싶을 때

까지쓸 수 있기때문이다. 이름이나왔으니이름과

관련된이야기를하나더해보자. ‘호랑이는죽어서

가죽을남기고사람은죽어서이름을남긴다(虎死

留皮人死留名)’라는유명한당나라의시가있는데

사람이세상에이름을남기는방법중에서가장쉽

게 세계적으로남기는방법은발명을하여 특허를

내는 일이다. 세계각국에특허를출원하면출원공

개가된다거나특허등록이되어서발명자로남기때

문에자손만대의자랑거리가될수 있다.

그리고기록으로남아있기때문에세월이흘러도

자료로남아있어코카콜라병발명자처럼특허청에

출원한사람만영원히남는일이발생하게된다.

상표가세계적으로인지도를갖게되면많은나라

에 상표출원을하지 않아도세계적독점권을갖는

다. 이렇게세계적인독점권으로사용하는코카콜

라 브랜드가치가1 0 0조원이넘는다면이제는우리

도고유한브랜드를개발하여국제화를시키는브랜

드 전략을세워야한다.

현재까지대한민국브랜드중 가장국제화되어서

세계적인브랜드로성공한상표는‘A n y c a l l’휴대

폰 브랜드명이다. 한국을상징하는세계적인브랜

드가많이나왔으면하는바램뿐이다.

<코코아 열매 사진>

발특2003/10

Q & A
지리적명칭의상표등록여부

상표

Q

A

[질문]

저는설렁탕집을경영하고있습니다. 현재는반포설렁탕이라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체인사업을하고싶어서서비스표등록(상표)을하려고합니다. 여러가

지생각한끝에,“섬진강”으로하고싶었는데어떤분이출원을하였습니다. 그래

서“섬진강+도형”으로서비스표출원을하려고합니다. 이 경우에등록이가능

한지요.

[답변]
현재상표법제6조제1항제4호는현저한지리적명칭그 약어또는지도만으

로 된 상표의등록을 거부하고있는바, 이는상품에 대한식별력이없음은물론

어느특정인에게지리적명칭등을독점배타적으로사용케하는것은공익상으로

부당하기때문입니다.

다만, 특허청심사기준에보면,“현저한지리적명칭, 그약어또는지도”가포

함된상표라하더라도그“지리적명칭등”이상표의주요부분으로볼수없고그

나머지부분에의하여식별력이있는경우에는본호를적용하지아니한다고명시

되어있습니다.

즉, 귀하의서비스표는도형+문자가결합한상표로서문자부분(섬진강)은식

별력이없는지리적명칭에불과하고,“도형부분”이서비스표의요부를구성할수

있다고판단되면, 등록이가능한서비스표입니다.

귀하가검색하신선행서비스표인“섬진강”이 등록되어있다면,“섬진강+도

형”으로도형이 요부로서 등록되었을 것이며, 만약에“섬진강”만으로 등록되어

있다면지리적표시만으로이루어진서비스표로서무효사유를가진서비스표입니

다.

결국, 귀하는선행서비스표와도형부분에비유사하다면, 현재서비스표로도

등록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하실려면다양한서비스표를개발하여여러개출원하실

것을권해드립니다.

상담 : 변리사김진원

제공 : 진성특허법률사무소(☎ 585-2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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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태 훈 시인/발명컬럼니스트

(invention@columnist.com)

현, (주)패턴트인포이사

승자와 패자가가려지고기쁨과슬픔이교차

했다. 온국민을붉게물들였던흥분은뜨거

운 햇살속에가라앉고숨가빴던혈관들은모두일

상으로돌아와자리에앉았다.

그 한달간의뜨거움도어느새“추억속의월드컵”

으로우리들의뇌리에서잊혀질준비를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움직임

속에서도여전히우리의

기억을비집고들어와집

요하게우리를되돌아보

게 하는 인물이 있으니

그는 바로 월드컵 한국

감독을지낸거스히딩크

이다.

발빠른출판사들은그

의리더쉽을가지고책을

만들어 내었고, 경제계,

정치계, 학계등 모든곳에서히딩크식방법을배우

기 위해고심하고있다.

왜사람들은그에게열광하고그의방법에관심을

기울일까? 그것은4 8년 동안한국감독들이해내지

못한일을1년6개월만에해냈기때문이다.

1승에목말라하던월드컵의염원을1승이아니라

4강 진출이라는엄청난결과로보답을해주었기때

문이다.

초반친선경기에서프랑스와체코에각각5대0으

로짐으로써“오대영”이라는별명의수모를당하면

서도그는자신의방법을굽히지않았다. 그런면에

서 그가 외국인이었다는것이 참 다행스럽다. 똑같

은방법을썼더라도그가한국인이었다면주변의압

력과비난을감당하기힘들었을것이다.

필자는히딩크의승리

를 바라보면서발명에서

이를 받아들일것은 없

는가 하며 꽤 오랜 시간

을고민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기

사를 찾아보고그의 용

병술과 승리를 향한 목

표들을바라보면서많은

것을배우게되었다.

물론교과서적인이야

기로이미다 알려져있는이야기이겠지만“히딩크

식 리더십”역시교과서적인범주를벗어나지는않

는다. 그러나그 교과서적인범주안에있는방법인

데도불구하고우리들은그것들을진지하게실천하

지 않기때문에실패하는것이다.

필자가나름대로“히딩크에게서배우는발명기

법”이라는이름으로붙여본내용을짧게소개해보

고자한다.

특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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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기초체력을키우자
히딩크감독의성과 가운데가장눈에띄는 대목

이“파워프로그램”이다. 그동안한국축구에대한

평가“체력은좋은데기술이부족하다”였다. 오래

전 자료들을들쳐보아도각종월드컵참가후 평가

의 키워드는“한국의체력”이었다.

모든 팀들이한국의지칠줄 모르는체력에밀렸

다는것이었다. 그래서많은사람들은선진감독이

와서선진축구기술을가르쳐주기를바랐다.

그러나히딩크는‘기술은이미선진수준에올라

와 있으며, 90분을뛸 수 있는체력이부족하다’며

월드컵이시작하기직전까지체력 훈련을실시했

다. 그리고그 훈련은유럽 강호들을만나 싸우고,

연장전의접전까지가면서그 진가를발휘했다.

아무리뛰어난개인기를가진선수라하더라도9 0

분을쉴 새없이뛰어다닐기초체력이없으면‘말짱

도로묵’인 것이다.

발명가에게서체력은무엇으로비교할수 있을

까? 그것은바로창의력이고상상력이다.

축구에있어서체력이가장기본적인훈련에속하

는 것처럼발명에있어서도“상상력”과“창의력”은

가장기본적인체력에속한다.

상상력이라는체력이뒷받침되지않으면1년2년

을머리쥐어짜고있어도발명을성공시키기가어려

운 것이다. 그러나이를알면서도많은사람들은이

기초훈련에많은시간을투자하지않는다.

도끼의날을1 0분 동안갈고나서나무를찍어베

는게, 날가는시간이아깝다며그냥3 0분동안찍는

것보다훨씬더빠르다는것을간과하는것이다.

발명을성공시키고훌륭한발명가의대열에올라

서려면그라운드를연장전까지쉴 새없이뛰어다니

고도힘이펄펄남았던한국의축구선수들처럼쉴

새 없이아이디어들을풀어 놓을수 있는창의적인

상상가가되어야할 것이다. 

수없이많은 슛 가운데하나가골키퍼를젖히고

골대로골인되듯수없이많은아이디어가운데하나

가 자신의인생을바꾸는성공발명이되는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끊임없이아이디어가샘솟듯나와

야 하고, 그걸뒷받침해주는것은상상력밖에는없

다. 

고정관념을깨어 부수는상상력에대한투자. 그

것은바로기초체력에대한훈련이다.

순수함으로다가가자
월드컵에서예측을넘어서며승승장구를달리자

언론들은선수들과감독이받을사상초유의돈다발

을 계산해보여주었다. 고생하고승리를쟁취한만

큼 금전적인보상이따라오는것은당연한일일것

이다. 그러나월드컵을시작하면서“이겨서돈을벌

어야지”생각하고시합에나서는선수는없을것이

다. 보다순수한것에목표를두고싸워서이긴대가

로 금전적보상은저절로따라오는것이다.

누구라도금전적보상을먼저바라보고시합에임

한다면그 선수는시작하기도전에이미진 것이나

다름없다. 발명도마찬가지이다.

발명에성공하면큰 부자가될 수도있다.

소위말하는“떼돈”을벌 수가있는것이다.

많은발명가들은그 한 건의성공을위해많은시

간과정열을바치곤한다. 그러나발명과개발이그

떼돈에있어서는안 된다. 발명도마찬가지로돈에

목적을두고다가간다면이미 승리할수 없는 경주

를 하는것이다.

‘나의발명과연구가인류사회에도움이되고불

편한자들에게편리함을주는사회적도움으로써의

역할을감당하는구나’하는 순수한열정으로시작

할 때 그발명은성공의가치가있는것이다.

그리고그 뒤에저절로따라오는부와영예가있

다면그로써더욱감사할일인것이다.



대부분의우편행정국은맹목적애국주의가아

니다. 이들은자국의발명가들은물론타국

의 발명가들에게도찬사를표한다. 이들중 가장멋

진 우표는종종가장예상치못한곳예를들면마다

카스카르와같은곳에서발생하기도하는데마다가

스카르는아르키메데스에서부터1 9 5 8년 레이저를

발명한아더슈왈로우(Arthur Shalow)에이르는

발명가를묘사한1 6장의휼륭한우표를발행했다.

국민을우표에표현하여경의를표하는것은자국

에 경의를표하고그 휼륭한정신을환기시키기위

한 것이다. 그리고아르헨티나와같이 발명가협회

가 부단이노력한다면놀라운결과가발생할것이

다. 1994년1 0월 1일 Ladislso Jose Biro의 유명한

볼펜 발명 5 0주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우정국은

Biro 뿐아니라세 명의다른아르헨티나발명가들

을 기념하는우표시리즈를발행했다. 이행사는여

러 개의 멋진삽화가그려진팜플렛의출판으로남

겨졌고이것은아르헨티나발명가협회회장이상당

부분연구하고직접기술하였다. 

현대아르헨티나발명품전시회가이때중앙우체

국에서열렸고, 또하나의다른전시회에서국민들

은수천개의특이한볼펜으로구성된멋진컬렉션에

감탄을표했다. 이모든행사는많은언론에보도되

었다.

우표-발명가 및 발명품
저자 Dr Farag Moussa(국제발명가협회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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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돈을 생각하고발명을하는 사람이있다

면 지금당장때려치우길간절히부탁한다.

흔들림없이 나아가자
한국에서유독강한 선후배의서열식관계를히

딩크는과감하게끊어내었다.

시합을하면서도“형”이라 부르지말고 서로의

이름을부르게했다. 그건물론서로의의사소통을

위한좋은발전이었다. 누구누구는빼면안 된다는

여론과주변관계자의말을일절듣지않고나름대

로의기준으로선수를뽑고훈련을시켰다.

만약 거기서자신의의지를꺾고 흔들렸다면오

늘의한국축구는탄생하지못했을것이다.

발명을하다보면주위의간섭을많이받게된다.

이렇게해서는안되느니저런 방법으로해 보라

느니하는참견과간섭속에서발명가는온전히자

신의뜻을펼치기가어렵다. 또귀가얇은우리들은

그만혹해서곁길로빠지기일쑤다. 그러나역시승

리를 쟁취하기위해서는좋은충고는귀담아듣되

자신만의길을가야한다는것이다.

과감하게끊어내자
오랫동안내려오던관습이있다면과감하게끊어

내는것이필요하다. 그아픔이없다면어디서도승

리를쟁취하기가힘들것이다. 히딩크는그것을해

내었다. 48년동안얽매여있던고정관념들을과감

하게벗어던졌다. 그것은곧 창의력의시작이고발

명의신호탄이다.우리에게덕지덕지붙어있는고정

관념들을히딩크처럼과감하게끊어버리지않는다

면 우리는여전히1승을목말라하며애타게우물을

찾고있을것이다.

아직아무도해보지않는영역이라고,

미국도일본도시도하지않은방법이라고주저하

지 말자. 오래된습관들을버리면버릴수록성공은

더욱가까워질것이다.

발특2003/10

요즘은어른들의사용보다유치원어린이들의

이용이 더 많아진 가위, 이것은누가 만들었을

까?

지금으로부터약 4천년전, 이집트에는청동으

로 만든 가위가있었다. 그런데그 가위의날이

바깥쪽을향하여달려있어서칼처럼쓰이고있

었던것으로추정된다. 날이안쪽을향하여달린

가위가쓰이기시작한것은기원전5 0 0년경부터

인데대개는철로만든것이었다. 

그 무렵의가위는핀셋과마찬가지로날과날

의 지렛점중간에손으로누르는힘점이있었고,

지렛점부분은V자형의용수철로되어있었다.

중국한라에도가위가있었으나날의자루가S

자형으로되어있었다. 우리나라에가위가전해

진 것은삼국시대로알려졌고, 서양식으로된 가

위가전해진시기는조선시대초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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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쟁점( 1 )나에대하여

[원고의주장]

피고가피고 규정에따라서본건발명1을‘클래

스3’으로평가한것은현저히부당하고, 본건발명1

은‘클래스1’로평가받았어야하므로, 그것을전제

로 피고규정에근거한실적보상을다시 산정해야

한다. 

[피고의주장]

상기1 [피고의주장] ( 2 )나 (ㅁ)②와같음. 

3. 쟁점( 2 )가에대하여

[원고의주장]

가. 본건발명2, 3의의의·유용성(중략)

나. 본건발명2, 3과관련하여피고가원고에게피

고규정에근거해지불한금액은, 피고가특허

받을권리를취득한데따라서얻어야할이익,

각발명에대해피고가기여한정도등의사정

을 종합해도현저히낮은금액으로, ‘상당하

는대가’라고는할 수 없고, 상기피고규정은

특허법3 5조3항에위배되어무효이다. 

나.사용자이외의제삼자가발명을실시하는경

우에특허받을권리를양수한데따른사용자

의이익액은, 해당제삼자의발명실시품의매

상고에적정실시료율을곱한금액이고, 그것

에 발명자측의기여율을곱하여산출한금액

이‘상당하는대가’이다. 

다. 주위적주장

(ㄱ) 공동발명자간의기여도

①본건발명2에대하여

원고는스탠포드리서치연구소의연구논문(갑6 5 )

및‘눈의운동과시각정보처리’라는논문(갑6 8 )

에서 시사 받고, 광스폿을워블링진동시킴으로

써 고정밀도트래킹이가능해질것이라는착상을

얻어본건발명2를발명하고스스로특허출원명

세서를작성했다. (중략) 

‘토쿄토발명연구공로표창후보자 조사표’(갑

2 7 )의 기재에의하면, 공동발명자인토무라코이

치[戶村光一], 후쿠하라아키라[福原明], 가토케

이조[加藤惠三], 우메모토마스오[梅本益雄]의기

윤 선 희
한양대학교법과대학교수(법학박사)

지식재산권법연구실감수

C&S 특허법률사무소역

여도가각1 0 %이고, 원고의기여도가6 0 %이다. 

② 본건발명3에대하여(중략)

(ㄴ) 본건발명2, 3에관한특허의기여도는각각

본건발명2가70%, 본건발명3이3 0 %이다.

따라서본건 발명2, 3의실시품인기록·재

생형광디스크매체에대한3 %의 로열티중

본건 발명2에 관한 특허의기여율은3 %의

7 0 %에 해당하는2.1%, 본건 발명3에관한

특허의 기여율은 3 %의 3 0 %에 해당하는

0 . 9 %이다. 

(ㄷ) 본건발명2에관한일본국특허및외국특허

의 실시품인기록·재생형광디스크매체의

1 9 9 0년 1월1일부터1 9 9 3년 2월2일까지①일

본국내생산액은9 5 9억5 5 0 0만엔, ②해외생

산액은1억5 4 0 0만엔, ③피고생산액은영엔

이고, 본건발명2에대한원고의공동발명자

간 기여도는6 0 %를 밑돌지않으므로, 본건

발명2의양도대가는하기와같이 1 2억1 0 9 7

만3 4 0 0엔이며그 일부인4 8 2 7만9 0 0 0엔을청

구한다. 

나.( 9 5 9억5 5 0 0만엔+ 1억5 4 0 0만엔- 0엔)×0 . 0 2 1×

0 . 6 = 1 2억1 0 9 7만3 4 0 0엔

나.본건발명3에관한일본국특허 및 외국 특허

의 실시품인기록·재생형광디스크매체의

1 9 9 0년 1월1일부터1 9 9 5년2월5일까지①일본

국내생산액은2 0 1 7억5 9 0 0만엔, ②해외생산

액은 6 1억1 8 0 0만엔, ③피고생산액은영엔이

고, 본건발명3에대한 원고의공동발명자간

기여도는8 0 %를 밑돌지않으므로, 본건발명

3의 양도대가는하기와같이1 4억9 6 7 1만4 4 0 0

엔이며그 일부인2 2 3 2만1 0 0 0엔을청구한다. 

나.( 2 0 1 7억5 9 0 0만엔+ 6 1억1 8 0 0만엔- 0엔)×0 . 0 0 9

×0 . 8 = 1 4억9 6 7 1만4 4 0 0엔

라. 예비적주장

(ㄱ) 원고들의공헌도

(전략) 본건발명2의완성에있어서, 피고로부터

연구비, 설비지급등은없었고, 원고가피고의연구

설비, 기기등을장시간사용한적도없으며, 원고의

사고와지면의계산으로부터완성시킨것이다. 본

건 발명3은본건발명2를바탕으로1 9 7 5년 1월쯤완

성시켰으나, 이것도본건발명2와마찬가지로원고

의사고와지면의계산으로부터완성시킨것이다. 

따라서본건발명2, 3의발명완성에대한전 발명

자의공헌도는5 0 %를 밑돌지않는다. 

(ㄴ) 공동발명자간의기여도

본건 발명2의공동발명자는특허출원명세서의

작성도연구보고서의집필도하지않았고, 아이디어

개발에도관여한바없다는것, 본건발명3은원고의

기본적아이디어를개시하고그 추가적인기술을개

발함으로써완성시킨것임을고려하면, 공동발명자

간의원고의기여도는적어도5 0 %를밑돌지않는다.

(ㄷ) 타이요유덴에의한실시에대하여(중략)

(ㄹ) 히타치막셀에의한실시에대하여(중략)

(ㅁ) 합계

본건발명2 : 4990만9 0 0 0엔

본건발명3 : 2069만1 0 0 0엔

[피고의주장]

가. 원고의주위적주장은다툰다.

나. 원고가예비적주장으로서주장하는타이요

유덴및 히타치막셀의실시는모두그 대부분

이 본건 발명2, 3에관한일본국특허권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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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만료에따른소멸이후의실시로서, 피고에

게는그실시에의한이익이존재하지않는다. 

다. 원고가주장하는히타치막셀에의한 1 9 9 4년

의 실시는, 본건발명2에관한일본국특허권

의기간만료전실시이기는하나, 피고는하타

치막셀로부터받은 실시료수입에대한 보상

금을 후기 4 [피고의주장]과같이 피고 규정

에근거하여원고에게지불완료했고, 피고규

정은 특허법3 5조의 취지에비추어합리적인

내용이며, 그로부터산출된보상금액도합리

적이므로, 동보상금의금액은‘상당하는대

가’라고할수 있다. 

라. 원고의공헌도

나.본건 발명2, 3은중앙연구소의‘시계열방식’

의 연구개발과정에서발명되어중앙연구소

의 유형·무형연구자산을이용해완성시킨

것으로서, 특히본건 발명3은 공동발명자인

마에다가주로완성시킨것이며, 특허출원명

세서도마에다가작성한것이므로, 원고의공

헌도는작다. 

4. 쟁점( 2 )나에대하여

[원고의주장]

히타치막셀과관련한실적보상은, 본건발명2에

대해1만2 5 0 0엔, 본건발명3에대해1만엔뿐이고,

1 9 9 1년 이후의미국특허에관한피고규정에근거

한 실적보상이이루어지지않았다. 

히타치막셀은1 9 9 4년 및 1 9 9 5년에미니디스크용

광디스크에본건발명2, 3을실시했음에도불구하

고, 피고규정에근거한실적보상이이루어지지않

았다. 타이요유덴에의한 C D - R용 광디스크실시

에 대하여피고 규정에근거한실적보상이이루어

지지않았다. 

[피고의주장]

피고가원고에게지불한상기 각 실적보상금은,

피고와히타치막셀의1 9 9 1년8월3 0일자라이센스계

약에 근거하여피고가히타치막셀로부터2 3 0만엔

의 실시료수입이있던것을이유로피고규정에근

거하여산출한금액이다. 

상기라이센스계약의대상특허는①본건발명2 ,

3에 관한일본국특허, ②①의외국특허, ③타이요

유덴이갖는유럽특허출원4건, ④③의대응일본출

원 및 기타외국출원이다. 이중 ③④가타이요유덴

이 갖는특허출원인데, 이것은피고가1 9 9 1년 7월1

일, 타이요유덴과크로스라이센스계약을체결하고,

타이요유덴에본건발명2, 3에관한일본국특허및

외국특허를라이센스한대가로서타이요유덴으로

부터 ③④의라이센스를받아, 이를히타치막셀에

서브라이센스( S u b - l i c e n s e )한 것이다. 그리고상

기 ①~④의대상 특허(출원)의실시료수입으로서

피고는히타치막셀로부터2 3 0만엔을받은것이다.

이렇게피고가히타치막셀로부터받은상기실시료

수입은, 피고가히타치막셀에①②의특허를라이

센스한데 따른 실시료수입과③④의특허출원을

서브라이센스한데 따른실시료수입을합계한것이

다. 

피고가타이요유덴으로부터③④의특허출원라

이센스를받아히타치막셀에서브라이센스할수있

었던것은, 피고가①②의특허를타이요유덴에라

이센스했기때문이고, 피고가타이요유덴에①②의

특허를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이익은피고가타이

요유덴으로부터얻은③④의특허출원을히타치막

셀에서브라이센스함으로서얻은실시료수입에다

름 아니다. 

따라서상기실시료수입2 3 0만엔은, 피고가①②

를히타치막셀에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이익과피

고가①②를타이요유덴에라이센스함으로써얻은

이익의합계이고, 이에대해피고는피고규정에따

라서상기실시료수입중 2만2 5 0 0엔을 원고에게실

적보상금으로서지불한것이다. 

5. 쟁점( 3 )가에대하여

[원고의주장]

가. 특허법은발명의보호및 이용을도모하여발

명을장려하고, 나아가산업발전에기여하는

것을목적으로하는데(특허법1조7 )), 외국특

허에관한발명의보호·이용, 나아가장려도

일본의산업발달에기여하는것은분명하고,

특허법의목적에비추어도외국특허에관해

상당하는발명자보상을실시하는것이동법

3 5조의취지에합치한다. 

가.피고가주장하는속지주의는특허권의효력

범위, 이전등 및 특허등록요건이나출원절차

가 해당국의특허법에근거해규제되어야한

다는데그쳐, 직무발명의상당하는대가의산

정에있어서외국실시상황을참작하는것까

지금지할정도의의미는없다. 따라서외국특

허를받을 권리의양도에대해서도특허법3 5

조를적용내지유추적용해야한다. 

나. 피고는, 일본특허출원에근거한우선권을주

장하여외국특허출원을하듯이, 특허법3 5조

의 규정에의해원고로부터일본국특허를받

을 권리를양수한것을법적근거로삼아외국

특허출원을하고있으므로, 원고가피고에상

기 특허받을권리를양도할때는피고가외국

특허출원할것을고려하여그 대가액을결정

하는것이당사자의합리적의사해석이라해

야 한다. 

나.따라서‘상당하는대가’는 외국 특허출원에

관한권리등의경제적가치도고려하여정해

야 한다. 

[피고의주장]

가. 특허권은그 성립, 이전, 효력등에대해해당

국의법률에의해서만정해지고, 특허권의효

력도그 나라의영역내에서만나타난다(속지

주의). 그리고특허 받을권리는특허권등록

전의권리를의미하는것인데, 특허받을권리

의 성립, 이전, 효력등의문제에대해서도각

국의이해에밀접하게연결되는것으로서속

지주의가적용되는것이고, 특허권과그 등록

전 권리인특허받을권리를별개로취급해야

할이유는없다. 

나.또한어떤발명이직무발명에해당하는지, 해

당한경우특허받을권리는누구에게귀속하

는지등의문제는그나라의국가적이익과밀

접하게연결되는문제로서, 속지주의가적용

되고, 그나라의법률에의해정해져야한다. 

나. 특허법3 5조는 일본국특허권에대한 직무발

명취급을규정한것으로, 외국특허권을대상

으로한 것이아니다. 동법3 5조1항내지3항이

규정하는‘특허받을권리’는 어디까지나‘일

본국 특허를받을권리’를 뜻하는것이고, 따

라서동법3 5조3항의‘상당하는대가’란‘일본

국 특허를받을 권리’를 사용자가승계하는

데 대한 대가로, 외국특허를받을 권리를승

계하는데대한대가를포함하는것은아니다. 

나. 특허법3 5조가외국 특허를받을 권리에대해

서도적용또는유추적용되면, 외국특허권에

대해서도동조1항에의해사용자에게법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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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이법률은, 발명의보호및이용을도모함으로써, 발명을장려하고, 산업의발전에기여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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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실시권이발생하는결과가되는데, 일본국

특허법의적용에의해외국특허권에이러한

법적효과를부여하는것은 명백히속지주의

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제상다대한혼란을

초래하는결과가된다. 

다.또한특허법3 5조가외국특허를받을권리에

대해서도적용또는유추적용되면, 사용자는

특허제도를마련한세계각국모든국가의특

허를받을권리에대해서, 사용자가받아야할

이익과발명자의공헌도를평가하여상당하

는 대가를산정하고발명자에게지불할의무

를지게되나, 그러한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

하다. 

다. 이상에의해, 외국특허를받을권리에대해서

동조를적용또는유추적용할수는없다. 

6. 쟁점( 3 )나에대하여

[원고의주장]

가. 본건각 발명의외국특허권의양도의원인관

계인양도계약의준거법은일본법이다. 

나. 직무발명에관한외국특허를받을권리가기

업에이전된경우에, 종업원은기업이일방적

으로정한 직무발명보상규정에어떠한경우

에도구속되고, 동규정에정한보상금액을초

과한금액을일체청구할수없다고하는것은

극히부당하다. 

나.이러한경우, 기업과종업원간에는물건이나

권리의매매에대해명시된합의는이루어졌

으나, 매매대금에대해명시된합의가없는경

우에준해서처리되어야한다. 

나.따라서직무발명에관한외국특허를받을권

리에대해기업과종업원간에유상이전은있

었으나, 매매대금에대해서는명시된합의가

없었던것으로보고법원에서매매된해당권

리의 시가를평가하여매매대금이정해져야

한다. 

나.그리고해당권리의시가를평가하는데는, 해

당 외국에서직무발명의제삼자에의한실시

상황을참작하여객관적가격을산정하게된

다.

[피고의주장]

원고의주장나는아무런이론적근거가없고, 직

무발명규정에의해 규정된보상금액을무시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7. 쟁점( 3 )다에대하여

[원고의주장]

기업이종업원으로부터부당한대가로직무발명

에관한외국특허를받을권리를양수했을때는, 공

서양속에위배하여권리이전이무효가된다. 그리

고 외국특허를받을권리의대가를부당하게낮게

정한기업은직무발명에관한외국 특허나외국특

허를받을권리를악의로준점유한것이된다(민법

1 9 0조8 ), 250조9 )). 

따라서동기업에는직무발명에관한외국특허나

외국 특허를받을 권리를종업원에게반환할의무

가 있는것은물론이고, 그준점유기간에취득한과

8 ) [惡意·强暴·隱秘점유자와과실(果實) ]제1 9 0조악의의점유자는과실(果實)을반환하고또이미소비하고, 과실에의해훼손하거나또는수취하지

않은과실의대가를상환할의무를진다. 
9 ) [공유지분의비율] 제2 5 0조각공유자의지분은상균하는것으로추정한다.

실 및 과실에의해수수를태만한과실의대가도종

업원에게지불할의무가있다. 

피고는극히부당하게낮은대가로본건각 발명

의 외국특허를받을권리를취득하였으므로, 권리

이전이공서양속위반에의해 무효가되고, 동권리

를악의로준점유했기때문에피고는준점유동안에

수수한실시료및 본래받을수 있었을실시료상당

액을피고에게지불할의무가있다. 

[피고의주장]

피고는피고가수령한실시료를피고규정에근거

하여적절히분배했으므로, 특허받을권리의양도

가공서양속에위반한사실은없다.

8. 쟁점( 4 )에대하여

[피고의주장]

특허법3 5조3항에근거한‘상당하는대가’의 지

불청구권은, 당사자간에특단의합의가없는 한 특

허받을권리의양도의효력이발생한때, 즉승계시

발생하고그 때부터소멸시효가진행한다. 

다만, 당사자간계약, 근무규칙등에의해‘상당

하는대가’를 출원보상, 등록보상및 실적보상등으

로 구분하고각각의지불시기가정해진경우에는,

그것들의지불청구권소멸시효기산점은정해진지

불시기가된다. 

그러나소멸시효기산점이되는상기지불시기는

해당계약, 근무규칙등에의해정해진보상금에대

한 지불시기이므로, 계약, 근무규칙등에근거하지

않는지불청구권은특허받을권리를승계한때부터

소멸시효가진행하게된다. 

원고의청구중 피고규정에근거하지않는지불

청구는특허 받을 권리의양도 시부터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는, 본건발명1의특허받을 권리를

1 9 7 7년 9월1 3일에, 본건발명2의특허받을권리를

1 9 7 3년 1월2 0일에, 본건발명3의특허받을권리를

1 9 7 4년 1 2월2 6일피고에양도했으므로, 원고의상기

대가청구권은1 0년경과에의해시효소멸했다. 피고

는 상기시효를원용한다. 

[원고의주장]

가. 피고규정에서, 실적보상은①해당특허권이

설정등록된후, ②피고나제삼자로부터해당

특허권이실시된시점또는③제삼자소유에

관한특허권의실시에대해실시료를지불해

야할 경우에그 지불을대신하여해당특허권

을 실시허락한시점에발생하는것이고, 더욱

이 실적보상금의지불시기는매년1 2월로정

해져 있으므로, 이들조건이충족된후 매년

1 2월을변제기로하여발생하는것이다. 따라

서 피고에대한 대가청구권의소멸시효가특

허 받을권리의승계시부터진행하지는않고,

상기조건이충족된후인1 2월의경과에의해

진행한다. 그리고실적보상산정방법을정한

피고규정이제정된것은소멸시효완성후일

지라도, 피고는피고 규정을본건 각 발명에

스스로적용하고있으므로, 시효의이익을포

기했다고해야한다. 

나. 본건발명1은특허출원6년 후, 피고에의해

심사청구가이루어지고, 출원부터1 0년 후 출

원공고되고, 12년후설정등록된것이다. 따라

서 본건 발명1은출원 후 1 2년간은특허권의

기술적범위조차미확정상태였다. 이와같이,

특허 받을권리가승계된시점에서는특허권

성립의여부는커녕특허권의기술적범위도

미확정이므로제삼자의실시를특허권에근

거하여배제할수 있는지여부, 배제할수 있

다면그 범위는어디까지인지, 제삼자의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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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해실시료청구가가능한지여부등이전

혀 불확정이다. 

나.직무발명의대가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을

특허받을권리의승계시라고한다면, 특허출

원심사기간의장기화, 심사청구절차지연등

의 여러 사정으로부터특허권의설정등록이

늦어져, 그에따라종업원이상당하는대가를

청구하는일이사실상불가능한결과가되어

부당하다. 따라서상기사정은‘대가청구권의

행사를방해하는특단의사정이존재하는경

우’에 해당한다. 

다. ‘발명, 고안등에관한표창규정’에 따르면,

실적보상의성질도함께갖는특허상의변제

기는, 그성질상특허권의설정등록시로해석

된다. 따라서피고에대한 본건각 발명의대

가청구권소멸시효의기산점은각 특허권의

설정등록일다음날이다.

[피고의반론]

가. 실적보상의산정방법을정한피고규정이제

정된것은, 본건각 발명의양도시로부터1 0

년의기간이경과한후이고, 원고에의한대가

청구권은이미시효가소멸되어있었다. 

나.피고규정을제정함으로써피고가시효의이

익을포기했을지라도, 그것은피고규정에의

해산출되는금액을지불할것을인정한것뿐

이며, 원고가주장하는대가청구권금액을지

불하는데대해시효의이익을포기한것은아

니다. 

나. 원고가주장하듯이소멸시효의기산점이설

정등록일이라할지라도, 피고표창규정에정

한 최고라하더라도2 0만엔 이상이라는금액

의 지불청구권소멸시효가진행하는데그쳐,

원고 주장에관한 대가청구권의소멸시효는

양도시부터진행한다.

발특2003/10

- 다음호에 계속 -

증기기관은증기를만들어그것을실린더에보내서

피스톤에왕복운동을일으키게하는장치이다. 즉가열

하는장소와운동을일으키는장소가다른외연기관이

다. 그런데만일가열하는장소와운동을일으키는곳을

같이한다면낭비도적고, 크기가작아도되므로편리할

것인데이것을내연기관이라한다.

처음으로내연기관을만들려고한사람은네덜란드의

물리학자호이엔스. 그다음이프랑스의파팽, 영국의스

트리이트, 프랑스의드봉등이었으나, 모두실용화되지

못했다. 그러다가1 8 6 0년가난한노동자였던프랑스의

르느와르가가스기관을완성했다. 비슷한때에독일의

오토가엔진을완성하여증기기관대신오토의엔진을

쓰게되었고, 내연기관은자동차, 비행기에쓰였다. 다이

믈러는석탄을쓰는가스기관대신1 8 8 3년에가솔린기

관을완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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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양도

특허발명의실시의한 형태이며유상의판매나무상의증여를

불문한다.

국제지식재산권교육및 연구발전을위한협회

W I P O의 후원을받아설립되었으며회원은지식재산권분야교

수, 연구원, 학자등으로구성되어있다. 특허청특허연수부는협

력기관으로활동하고있다.

첨부서류

대리인

대리권을가진자. 임의대리인과법정대리인두 가지가있으며

전자는법률행위에의하여수권된대리권(민법제1 2 0조, 제1 2 8

조)에기한대리인을말하며, 후자는법률의규정에의하여발

생하는대리인을말한다. 대리는본인을대신하여의사표시를

하는 제도이므로대리인은본인의 의사를 전달하는사자와는

다르고또법인의使者, 대표와도다르다. 대리인의행위효과는

본인에게귀속한다. 행위무능력자도대리인이될 수 있다(민법

제1 1 7조)

신뢰성

(저작) 저작자

일반대중에대한접근성

assigning (assignment, transference)

ATRIP(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Teaching and

Research)

attached (accompanying)document

attorney, agent

authenticity

author

availability to the public

지식재산권용어해설



1 ) 笹島富二雄, 知的財産權に關する最新の重要な動き, パテント(vol.55), 2002. 2. 80頁.

2 ) 知的財産戰略會議, 知的財産戰略大綱, 2002. 7. 3, 15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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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일본정부의지식재산정책시스템

1. 정책의종합적추진체계

일본정부의지식재산정책수립을둘러싼최근

의 활동등을살펴보기에앞서일반의정책이어

떠한프로세스에의해결정되고집행되는지를간

략히살펴보고, 또한지식재산은 그 자체만으로

보다는과학기술정책또는산업진흥정책의일부

분으로다루는경우가많으므로, 관련부처에대

해개관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도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정책의

집행은각부처별로분산되어이루어지고있으나

정책의결정은내각(각의)에서상당한논의가이

루어진이후에 집행되고 있다. 상위레벨인 각의

에서결정된 정부의政策大綱 혹은지침은하위

레벨인 성청별 정책집행과정에서 가이드라인으

로사용되는상하연계체계를가지고있다.

2 0 0 1년 1월 6일 일본은 새롭게 정부조직( 1부

1 2성청)을개편하였는데특히내각에「내각부」를

신설하고 복수의 성청이 관계하는 문제에 대해

각 성보다한 단계높은위치에서정부내정책의

종합조정을 행한다. 내각관방의 기능을 강화해

총리의리더쉽를지지하도록했으며, 중요과제에

관하는 대신레벨의조정을가능하게하기위해

서 특명담당대신(과학기술정책담당관)을배치하

고내각부본부에는중요정책에관한회의로종합

과학기술회의등을두어정부내외의뛰어난인재

의 지혜를 결집하고, 국정상의중요사항을 심의

하고있다.

이하내각부를포함한일본정부부처의지식재

산 정책형성에영향을 행사하는정부부처내 기

구에대해간략하게고찰한다.

2. 내각부

내각부는 전술한바와같이복수의성청이 관

계하는문제에대해각성보다한단계높은위치

로부터정부내정책의종합조정을행하는곳으로,

「내각부본부」에「종합과학기술회의」를두고있다.

종합과학기술회의는내각총리대신및 내각을보

좌하는“지혜의장”으로서일본전체의과학기술

을 조망하면서 각 省보다 높은 위치에서 종합

적·기본적인과학기술정책의기획입안및 종합

조정을 행할목적으로2 0 0 1년 1월에 內閣府設置

法( 1 9 9 9년 법률제8 9호)에 따라“중요정책에관

한회의”의하나로내각부에설치되었다. 동회의

에는 7개의조사회가있는데국가의연구개발투

자에대응한 지식재산의 창출과 확보, 첨단기술

분야에있어서 지식재산의보호와 활용, 지식재

산의창출·보호·활용을위한기반정비에관한

종합적인전략에대해조사·검토를행할목적으

로「지식재산전략전문조사회」를 설치하고 있다.

동조사회는 井村裕夫 종합과학기술회의회장을

포함하여2 0명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다. 

2 0 0 2년 6월 1 3일에「지식재산전략에대한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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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과학기술, 발명등이과학자, 발명자에의해창

조, 발명되고이러한기술등이권리화되고활용

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식재산의 역할은 매우

크다고할수있다. 더욱이미국의pro-patent 정

책의추진으로그 중요성은말할것도없게되었

다.

최근일본에서는지식재산을축으로 버블경제

이후침체된일본의국가경쟁력을되살리기위한

노력이범국가적으로추진되고있다. 

2 0 0 2년 2월4일 제1 5 4회국회에서고이즈미총

리의施政方針演說에서“연구활동및창조활동의

성과를 지식재산으로서 전략적으로 보호·활용

하여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을강화하는것을국

가의목표로하고있습니다. 

이를위해「知的財産戰略會議」를 창설하여필

요한정책을강력히추진하겠습니다”라고발표한

바있다. 

이에따라총리가직접상기지식재산전략회의

를주재하고2 0 0 2년 7월 3일지식재산에관한종

합정책으로「知的財産戰略大綱」을 발표하였고,

동년1 1월 2 7일제1 5 5회국회중의원에서「知的財

産基本法」이 통과되고동년1 2월 4일에 법률제

1 2 2호로공포되었다.

<그림1 >1 )를보면알수있겠지만현재일본의

지식재산권정책은일단후술하는지식재산전략

회의를중심으로변화를모색하였다. 또한이 지

식재산전략회의가내각총리대신하에서개최되는

것은지식재산건국의형성에관한시책에 많은

행정기관등이관계하고있는것에비추어, 중점

적인시책을신속하고통일적으로추진할필요가

있기때문이라고밝히고있다.2 )

본논문에서는최근이러한일본의지식재산정

책을 둘러싼 개혁현황 등을중심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주는정책시사점을찾고자한다.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그림 1)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추진체계도



□부정경쟁소위원회

최근사회환경의변화에의해지식재산보호의

중요성이높아져감에따라부정경쟁방지법에대

해서도① 원고의구제조치강화, ②영업비밀의

보호강화, ③ 인터넷화에 대응한 개념규정의 검

토필요성이지적되고있다. 

①과③에대해서는특허법, 상표법등에있어

서는2 0 0 2년까지이미필요한개정이이루어졌지

만②에대해서는지식재산전략대강에있어서민

사·형사에 걸쳐검토를진행, 2003년 정기국회

에 부정경쟁방지법의개정법안을제출하도록제

언되었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방지소위원회를 설치하여

법개정에필요한검토를행하게한다.

•원고의구제조치강화(피해행위의입증용이

성및손해액의입증용이화를위한규정정

비검토)

•영업비밀의보호강화(영업비밀의보호강화

에관한민사·형사적인면검토)

•인터넷화에대응한규정의검토(인터넷화에

따른개념규정의명확화검토)

□특허제도소위원회

지식재산권전략회의에서지식재산전략대강의

구체적실시에있어, 특허청심사의질을유지하

면서심사기간의장기화를막고, 단축할수 있는

종합적계획(일명「특허전략계획」4 ))을책정할방

침이다. 

이 계획의 책정을위해특히제도개혁이필요

한사항에대해심의한다.

•적정한 특허심사를위한특허제도의 본 모

습에대해

•다양화하는권리보호필요성에대응하는실

용신안제도의본모습

•첨단기술분야의특허에대해(치료방법과특허)

•발명자의 인센티브를 명확히 하는 제도에

대해

□경영·시장환경소위원회

최근산업경쟁력저하에대한우려가높아짐에

따라기업에있어서산업재산의전략적인취득·

관리·활용의촉진이요구되고있다. 

이에 따라 총리가 주재하는“지식재산전략회

의”에서는 ① 경영자의의식향상과 도전적인 지

식재산의 취득·관리를위한지침의 제정② 기

업의지식재산에 관한정보개시지침의 책정③

특허등의유동화등에대한제도또는운용의개

선을검토할것등을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구조심의회 지식재산정책부회

아래에동 소위원회를설치, 상기의과제에대해

필요한검토를한다.

•전략적인 프로그램책정을위해참고해야하

는지침

•지식재산에관한정보의공개에대해

•특허등의유동화에대해

나. 산업경쟁력전략회의

일본이 세계일류의 실력을 계속유지하고, 국

내의고용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방의활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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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보고서)를발표하였으며여기서제시하고

있는지식재산전략방향은크게두가지다. 

첫째, 미국지식재산정책의模倣·防衛라고하

는방어적자세로부터과학기술의연구개발에따

른 지식재산의확보·활용에 전략적·적극적인

대응자세로전환한다. 

둘째, 독창적인 발명의 창조, 보호, 활용을최

대한으로지원하는지식재산제도로의전환을가

속화한다.

3. 경제산업성

경제산업성은 지식재산정책자문기구로서 ①

産業構造審議會知的財産政策部會, ②産業競爭

力戰略會議, ③産業競爭力과知的財産을생각하

는硏究會를두고지식재산정책을입안하고있다.

가. 산업구조심의회지식재산정책부회

1) 개요

경제산업성산업구조심의회는경제산업성설치

법제6조와제7조에근거2 0 0 1년 1월 6일에설치

되었다. 산업구조심의회는 1 0개의분과회와 9개

의 部會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지식재산정책

부회는 종래「공업소유권심의회」의 정책심의기

능을산업구조심의회에통합한것으로특허·상

표 등의공업소유권제도의본연의 모습, 부정경

쟁의방지등, 지식재산정책에 관한조사심의를

하는기관으로서2 0 0 1년 1월 1 5일에설치되었으

며3 ), 지식재산의 적절한 보호와이용을 위한정

책, 지식재산제도의국제조화등지식재산문제를

종합적으로조사·심의한다.

2) 구성

지식재산정책부회는①법제소위원회, ②분쟁

처리소위원회, ③ 부정경쟁소위원회, ④ 특허제

도소위원회, ⑤경영시장환경소위원회로구성되

어 있다. 각위원회는민간의전문가로구성되어

있다.

3) 각위원회의활동

□법제소위원회

네트워크상에서 유통되는 컴퓨터·프로그램

등의새로운보호대상의등장, 전자상거래등 네

트워크상의경제활동의발전등에대응하는보호

대상의등장, 전자상거래 등 네트워크상경제활

동의발전등에대응한특허법·상표법등 본연

의자세에대해검토한다.

□분쟁처리소위원회

일본이산업경쟁력을유지하고, 국제적경쟁체

제 속에서경제대국으로서의지위를유지하기에

는지식재산의창조, 권리화, 활용의촉진과함께

신속하고효율적인분쟁처리제도의확립이급선

무이다. 이를위해심판제도를중심으로한 산업

재산권에관한분쟁처리제도의참모습에대해심

의한다.

•심판제도의검토(이의신청, 무효심판, 정정

심판및심결취소소송등)

•심판제도와침해소송과의적절한연계(심판

제도와침해소송과의정보교환등을검토)

•지식재산소송 관계(증거수집절차, 손해배

상절차)

•A D R의확충(判定의검토) 등

연구보고서연구보고서

3 ) 소관부서는경제산업성산업정책국지식재산정책실, 특허청특허제도개정심의실. 4 ) 본계획은 2 0 0 3년7월8일공개되어있다.



2 0 0 2년 1 1월 1일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에서심

의에들어가 1 1월 1 3일에가결, 2002년 1 1월 2 7

일중의원본회의에서동법안을최종가결, 성립

되었다.

나. 대강의내용

전술한바와같이2 0 0 2년 7월에고이즈미총리

가 주재하는「知的財産戰略會議」는 그 검토보고

서로서「知的財産戰略大綱」을 발표하였다. 이것

은일종의정부정책에대한행동계획임과동시에

국민과의약속이라고할수있다. 

총리가직접책임자로지식재산전략을국가차

원에서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明治시대( 1 8 6 8 -

1 9 1 2 )이래처음인것으로그런만큼大綱이産·

學·官의관계자에게주는중량감은매우크다고

판단하고있다.

지식재산전략대강은서언과3개의장으로구성

되어있으며, 일본정부의 다른정책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간결·명료하게 제시하고,

실현기한또는일정까지기재하고있다. 전술한

5개의시책카테고리에대해 1 0 3개 항목의 실시

목표를제시하고있고, 92개항목에대해서는실

시기한에대해서도언급하고있다.

지식재산전략대강의개요는<그림2 >과같다.

2. 지식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은일본국내외사회경제 정세

의 변화에따라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의저하

가 우려되는 상황인것을근거로지식재산을 핵

심으로하는부가가치높은사업활동에의해건

전하고 활력있는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긴

요한과제인것을감안하여, 지식재산의創造, 保

護 및 活用에관계되어① 기본이념및 그 실현

을 도모하기위해서기본이되는사항을정해국

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하며②지식재산전략본부를설치함과동

시에③ 지식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전략계획의작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지식재

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시책을집중적이

고 계획적으로추진하는 것을목적으로 하고있

다.

지식재산기본법(평성1 4년 법률제1 2 2호)은총

4개의장으로구성되어있다. 제1장(제1조- 제1 1

조)은총칙으로동법의제정목적, 정의규정, 기본

이념, 국가 등의책임등에대해규정하고 있다.

제2장(제1 2조-제2 2조)은지식재산을 통해국가

경쟁력을강화시키는것에대한원론적당위규정

을 나열하고있다. 제3장(제2 3조) 지식재산전략

본부가추진해야하는“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

활용에관한추진계획”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

4장(제2 4조-제3 3조) 지식재산전략본부의 조직

과 사무에 대해규정하고있으며, 2 0 0 2년 1 2월 4

일에공포되어 2 0 0 3년 3월 1일부터시행되고있

다.

3. 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 활용에관한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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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

의 회복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경제산업대신의

사적간담회(제조업계의견청취)로서「산업경쟁

력전략회의」를 개최하고 일본산업을 둘러싼

R&D, 지식재산, 고비용구조의 시정, 고용·인

재, 대외시책에 대해산업계의 대응, 이에 관한

정책적사항에대해종합적으로검토하고있다.

2 0 0 2년 5월 1 0일에발표된「경쟁력강화를위

한 6가지전략- 글로벌탑(Global Top)을지향

하는「기업개혁」과 산업구조로의 전환」이라는

보고서를통해, 새로운 산업구조로의전환을 위

한 과제중의하나로 지식재산권에대한노력이

필요하며, 기업의경영혁신을향한5가지의대응

방안중 기술개발력·지식재산권의적극적활용

을요구하고있다.

다. 산업경쟁력과지식재산을생각하는연구회

일본이당면한상황에비추어향후일본의지

식재산제도에관하여일본기업에의한전략적인

활용을도모한다는관점에서단기·중장기과제

를 검토하기위해경제산업정책국장과특허청장

의 사적간담회로서동 연구회가설치되었다. 동

연구회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워킹그룹

으로나누어져있다. ①산업경쟁력강화를위한

지식재산가치의전략적최대화에관한워킹그룹,

② 대학·벤처·중소기업이이용하기쉬운지식

재산제도에관한워킹그룹, ③해외에있어서의

경쟁력확보에관한워킹그룹.

동 연구회(위원장 : 阿部博之東北大學총장)

는 2 0 0 2년 6월 5일「산업경쟁력과지식재산을생

각하는연구회」보고서를공표하였으며2 0 0 5년도

까지 대책의 구축, 세계유수의 지식재산입국을

목표로 4개의 전략5 )과 그 세부실천사항에 대해

서술하고있다.

I I I. 일본정부의지식재산종합시책

1. 지식재산전략대강

가. 지식재산전략회의

일본산업의국제경쟁력강화, 경제의활성화라

는관점에서지식재산의중요성이높아지고있음

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지식재산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고 그 추진을 위해 知的財産戰略會議를

2 0 0 2년 2월 2 5일내각총리대신결재에의해구성

하였다.

동 회의는내각총리대신, 내각관방장관, 경제

재정정책담당·정보통신기술( I T )담당대신, 과

학기술정책담당대신, 총무대신, 법무대신, 문부

과학대신, 후생노동대신, 농림수산대신및 경제

산업대신 및 민간의 전문가 1 1명으로 구성하고

내각총리대신이개최하는 것으로 2 0 0 2년 7월 3

일 지식재산전략회의(제5회)에서 知的財産戰略

大綱을확정하여총리에게제출하였다.

또한동대강을실시하기위해총리는7월 5일

내각관방에지식재산준비실을설치하였고, 지식

재산전략회의(제7회)에서 知的財産基本法案을

2 0 0 2년 1 0월 1 6일제출하였으며, 2 0 0 2년 1 0월 1 8

일 지식재산기본법안을 각의에서 결정하였고,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5 ) 전략1 : 지식창조시대를담당하는인적기반의구축 전략2 : 대학, 연구기관에있어서지식재산의창출·축적

전략3 : 기업영업에있어서지식재산의적극적활용 전략4 : 해외에서의지식재산보호강화 (그림 2) 지식재산전략대강의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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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기본법 제2 3조에 의한「지식재산의

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추진계획」일명「지식

재산추진계획」이 2 0 0 3년 7월 8일 지식재산전략

본부6 )회의에서정식으로결정되었다.

본 계획에는① 대학에있어서지식재산의창

조·보호·활용, ② 특허심사신속화법의 제정,

③의료관련행위의특허보호, ④지식재산고등법

원의설치, ⑤모조품대책등에관한근본적강화,

⑥ 국제표준에대응한특허의취득·활용, ⑦콘

텐츠비지니스의진흥, ⑧ 지식재산에중점을 둔

법과대학원등의설치에대한시책을담고있다.

IV. 결 론

미국은1 9 8 0년경부터당시쇠락의경향을보이

는 국제경쟁력을 부활시키기 위해 특허에 의한

독점권의 보호를 중시하는 일명 p r o - p a t e n t

p o l i c y를 명확하게 내세우면서현재의 미국경쟁

력의토대를쌓았고, 최근비슷한상황에처한일

본이국가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서미국과유사

한전략을구사해나가고있다. 더구나국시를知

的財産立國으로정하고, 총리가직접나서서 지

식재산 관련회의를주재하고, 정책을제시하고,

법을만들고, 그추진상황을체크하는것을보면

서, 國是는 고사하고국정목표에도 채택되지 못

하는우리나라의현실에우려를표명하고싶다.

일본의 이러한 조류는 갑작스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지식재산전략회의」, 「지식재산전략대

강」, 「지식재산기본법」, 「지식재산의창조, 보호

및 활용에관한추진계획」으로이어지는일련의

조치는단기간내( 1 8개월)에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제로 1 9 9 0년대말부터정부차원에서경제전략

을지식재산권중심체제로이미이행하면서지식

재산입국에대한준비가시작되었다고볼 수 있

다.7 ) 일본은 2 1세기의국가경쟁력강화를위하여

이미1 9 9 7년「2 1세기지식재산권을생각하는간

담회보고서」를 공표하였고, 당시간담회좌장이

었던有馬朗人은1 9 9 8년오부치내각의文部大臣

으로, 그리고1 9 8 0년대「지가혁명」이라는저서를

발표한堺握太一은동내각의경제기획청장관으

로입각하였던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도지식재산정책수행에대한

논의가계속되어져왔다. 그러나더 이상의진전

은 없이산업재산권정책은 특허청이중심이 되

어, 저작권은 문화관광부 저작권과가중심이 되

어, 프로그램저작권은 정보통신부지식정보산업

과가중심이되어각부처가독자적으로수립하고

있는실정이다. 

즉, 이들을종합조정하고방향을설정하며, 지

식재산권전략을수립할시스템이마련되어있지

않다. 더구나일본은부처간정책조정뿐만아니

라 과학기술정책, 교육정책등도지식재산을 고

려하도록하고있다. 이런면에서일본지식재산

기본법상의「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

한 추진계획」, 「지식재산전략본부」는 우리에게

많은시사점을준다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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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식재산의창조, 보호및활용에관한추진계획」을집중적이고계획적으로추진하기위해지식재산기본법제2 4조에근거하여내각에「지식재산전략

본부」를설치하였다. 본부장은小泉純一郞총리대신이며, 부본부장4명, 본부원1 3명, 관련전문가1 0명으로구성되어추진계획에서중요한기획에관
한조사심의, 시책의추진및종합조정을하게된다. 또한동본부를지탱하는내각관방·지식재산전략추진사무국의국장에전특허청장( 1 9 9 6년) 荒井

壽光씨가2 0 0 3년3월에취임하였다.

7 ) 일찍이일본초대특허청장관이었던高橋是淸은일본제2 0대내각총리대신(수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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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일본에서는재미있는상표권문제가대두

되었다. 일본야구리그에서 阪神タイガ-ス(한신

타이거스)의우승이현실로다가온지금「阪神優

勝」이라는상표가화제가된것이다.

阪神タイガ-ス 야구팀의 한 팬이先見之明이

있었는지 장래阪神タイガ-ス의 優勝을 기대하

고 우승이실현되면 제품에 사용하여판매할 것

을 豫測이나 한 듯이이미작년에「阪神優勝」이

라는문자가 들어간 결합상표를등록해둔 것이

다.

각 언론은「阪神優勝」이라는상표와관련하여

상표권자와 阪神タイガ-ス구단과의 교섭과정,

상표등록무효청구등 일련의사건들을게재하고,

TV 또한그사실에관련된프로그램을방영하고

있다고한다.1 )

즉, 「阪神優勝」이라는표기가상표권문제로대

두되면서세간의 화제를일으킨 것이다. 갑자기

높아진지식재산권을둘러싼화제로서대단히재

미있는소재라고아니할수없으며, 이사건은상

표권에 관하여 국민적인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ＵＦＪ總合硏究所(일본종

합연구소)는阪神タイガ-ス가우승할경우최대

6 3 5 5億円의경제효과를낼 것이라는조사결과가

내놓았다(일본每日新聞, 2003. 8. 2일자참조) .

본 논문에서는「阪神優勝」상표를 둘러싼 상표

법상의 문제즉 ⅰ) 「阪神優勝」이라는등록상표

가 있는 경우「阪神優勝」이라는 표시를 상품에

표시할수 없는지여부(阪神タイガ-ス의優勝을

기원하거나 기념하는 상품에「阪神優勝」이라고

표시하는 것이 상표권의 침해가 되는지 여부) ,

ⅱ)「阪神優勝」이라는표지가과연상표법상상표

로 등록될수 있는것인지여부를중심으로간략

하게살펴보고자한다. 

상표사례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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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馬場鍊成,「『阪神優勝』の登錄商標をめぐる波紋」, 2003.9.1, http://bizplus.nikkei.co.jp/colm/colCh.cfm?i=t_baba24(일본경제신문BizPlus) 참조.

일본산케이신문·데일리스포츠·야후뉴스인터넷판2 0 0 3 . 7 . 2 2일자참조, 일본요미우리신문인터넷판 2 0 0 3 . 7 . 2 9일자참조.

II. 사건개요

1 8년만의일본야구리그제패가확실한阪神タ

イガ-ス구단이 우승기념T -셔츠등의상품에사

용을검토하고있던「阪神優勝」의 문자가千葉縣

內 의류품판매업을하는한 남자에의해이미상

표로등록이되어있었다. 

이 상표권자는「阪神優勝」의 상표등록을 2 0 0 1 .

3. 15. 개인자격으로 의복, 구두, 완구, 운동용구

등을지정상품으로출원해서, 2002. 2. 8. 상표등

록이되었다(상표등록번호 제4 5 4 3 2 1 0호). 등록

된 상표는「阪神優勝」이라는네 한자와깃발도형

으로된결합상표로서색깔은없다. 이어2002. 5.

1 4 .에타월，손수건，베개등을추가지정상품으

로출원하였다. 

阪神タイガ-ス는2002. 6. 21에‘ＨＡＮＳＨＩ

Ｎ T i g e r s 阪神優勝’을 상표로해서상표권자와

동일한지정상품에대해상표등록출원을하였지

만, 등록상표와유사하다고하여2003. 4. 17. 거

절결정이내려졌다.  

따라서 구단이 우승기념 T셔츠 등의 상품에

「阪神優勝」의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어려워지게

되었고, 「阪神優勝」의문자를넣는경우는상표권

자의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단측은

상표권자에게상표의양도를신청하고교섭에들

어갔다．상표등록에사용한 비용등을포함한 약

1 0 0만엔의화해금과기한부로상표가들어간제

품의 제조 판매의 계속을 업자에게 인정한다는

조건을제시했지만，업자측이상표의계속사용

을주장해서합의되지않았다．끝내협상은성립

되지못하고결렬되어버렸다.

이에구단측은등록상표의등록무효를청구할

예정이어서 동 상표를 둘러싼 다툼이 이제부터

시작될전망이다.

III. 「阪神優勝」이라는상표를둘러싼상표
법상의문제

1. 阪神タイガ-ス의優勝을기원하거나기념
하는 상품에「阪神優勝」이라고 표시하는
것이상표권의침해가되는지여부의문제

상표란 업자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위해사용하는문자나도형등의표지이

다(예; NIKE 등)．따라서상표란그 상품의제

조자나판매자들의출처를표시하는기능을가지

는것이다．

따라서阪神タイガ-ス의우승을기원하고，또

기념해서Ｔ셔츠등의상품에「阪神優勝」으로표

시하는것이이른바상표로서가아니라, 단지, 阪

神タイガ-ス가우승할것을기원하거나기념하는

표시에 지나지않고，또 그 기념상품인 것을나

타내는것에불과한경우이표시는위에말한상

표로서의본질적기능인식별기능이나출처표시

기능을발휘하는것이아니기 때문에, 상표권침

해의성립을인정하기가어려울수도있다.2 )

이와같은취지에서우승기념상품의Ｔ 셔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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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佐藤英二, 「阪神優勝」ははたして商標か？(3), 3003.8.22, http://www.soei.com/japan/1_what.html(創英國際特許法律事務所홈페이지참조); 古

關 宏, 阪神タイガ-スの優勝記念グッズに「阪神優勝」が使えないって本當? ,  2003.7.30, http://www.jpaa.or.jp/ip-
i n f o r m a t i o n / m i n i k a i s e t u / h a n s i n y u u s y o u _ 2 0 0 3 0 7 2 8 . h t m (일본변리사회홈페이지) 참조. 상품에부여된표시가본질적으로상표가아니라고하여상

표권침해를부정한판례로서「ＰＯＳ사건」동경지방법원, 昭和63.9.16 판결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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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슴부분이나모자의전면에「阪神優勝」이라

고표시해도문제가없다고한다.3 )

이처럼비록등록상표가있더라도阪神タイガ-

ス구단이「阪神優勝」이라는 표시를 사용할수 없

다고할수없다.

2. 「阪神優勝」이라는 표지가 과연 상표법상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4 )

일본상표법4조 1항 1 5호에는「타인의업무에

관계된상품과혼동을생기게할 염려가있는상

표」는 등록할수 없다는취지의규정이있다.「타

인의업무에관계된상품과혼동을생기게할 염

려가있는상표」라 함은상품의거래자·수요자

에게, 상품의생산자·취급자·판매자등을잘못

인식시키는상표를말한다.5 )

이 규정에는영업상어떠한 관계가 있는것처

럼 오인혼동된경우나마치라이센스를받고있

는 것처럼오인혼동된 경우도포함된다.6 ) 이러

한 경우에는상표법상등록될수 없다고할 것이

다.

또，상표법 4조 1항 8호에는「타인의 저명한

약칭을포함한상표」는등록할수없다는취지의

규정도있다．「阪神優勝」의「阪神」이阪神구단의

略稱에해당한다면이 상표가동 규정에해당되

어상표로서등록될수없는것은아닐까. 

한편, 阪神구단 이외의업자가阪神구단의 승

락을얻지않고，「阪神優勝」상품을출시한경우

에는阪神구단과영업상의관계나라이센스의관

계가있는것처럼오인될우려가있다고말할수

있다．따라서이는부정경쟁방지법２조１항１

호에의하여 혼동야기행위로 간주되어，상표의

사용이금지될가능성도있다. 

IV. 결 론

阪神タイガ-ス가「阪神優勝」상표에대해등록

무효를청구할경우「阪神優勝」에 있어서「阪神」

이 阪神タイガ-ス를의미하기 때문에, 阪神タイ

ガ-ス이외의 자가「阪神優勝」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그 상품이阪神タイガ-ス와관계된 상품으

로수요자에게오인혼동시킬수있다고생각되므

로7 ), 동상표의등록이무효가될가능성도있다. 

일본 국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표권에

대한국민적관심이증대되고지식재산권에관해

눈을뜨는좋은기회가되었음을알 수 있다. 또

한 이러한사건을통해서상표권에 대한올바른

지식과지식재산권에대한보다많은관심이 필

요함을알수있었다. 

이러한교훈을통해서우리나라또한지식재

산권에관한많은시사점을얻을수있다는점에

서유용한사례라고생각된다.

상표사례연구보고서

3 ) 古關宏, 각주2) 참조
4 ) 佐藤英二, 각주2) 참조

5 ) 綱野誠, 商標[第6版], 379頁(有斐閣, 2002)
6 ) 佐藤英二, 각주2 )참조

7 ) 古關宏, 「阪神優勝」交涉決裂, 2003.9.3, http://www.jpaa.or.jp/ip-information/minikaisetu/hansinyuusyou_20030903.htm(일본변리사회홈페이
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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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네이밍유형별성공브랜드

앞에서살펴본 브랜드네이밍전략과전략적요

소를상기하면서주변의성공적인브랜드네이밍사

례를살펴봄으로써브랜드와브랜드네이밍에대한

확실한레이아웃을완성할수 있도록하고자한다.

이미지계브랜드네이밍이나의미계브랜드네이밍

의사례를살펴보다보면브랜드에서제품의속성을

쉽게연상할수 있는것과연상할수없는것이있음

을 알 수 있다. 제품의속성을쉽게연상할수 없는

것은네이밍시사용한말재료가너무어렵거나자주

쓰여 지지않는것인 경우가대부분인데이와같은

경우의브랜드는의미를전달하기위한목적보다는

브랜드의발음에서풍겨나오는율동감이라던가타

겟 이미지에맞춘 청감을매개로하여목표하는브

랜드 이미지를쌓으려는데에 목적이크다는것을

알수 있게된다. 그렇다면어려운말재료는네이밍

재료로서보아아무런뜻도 없이주조된말 재료와

무엇이다른 것인가라는의문이제기되기도한다.

브랜드란기업의경영철학이담겨있어야하며기업

의 세상에대한안목이담겨있어야한다. 강력한브

랜드비젼은기존시장의관념을새로이바꿀 수도

있고소비자에게새로운관점을제시할수도있어서

이에공감한소비자들은이후 그 브랜드에강한선

호도를보이게된다. 따라서이와같은비젼의제시

를 위해서는뜻이없이 주조된말 재료를사용해서

는 달성할수 없으며어렵거나자주쓰여지지않는

말 재료라할지라도의미를가지고있는말 재료만

이 유용한것이다. 

또한언어라고하는것은사람간의의사소통의도

구이므로한번도사용하지않았던단어일지라도일

단뜻을알고난후에는그의미로계속통용될수있

기 때문에기업에서는소비자들에게전달하려는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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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트를계속해서동일하게전달해나갈 수 있다는

관점에서어렵더라도의미를가지고있는말재료가

필요하다는것을알수 있다. 

제품의속성을연상시키는네이밍은소비자의상

상력에호소하여기업이의도하는바를전달하고소

비자가느끼는호기심을부담없이풀어줄 수 있는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가능한것이어야한다. 소

비자와기업이모두 만족하게커뮤니케이션할 수

있는 브랜드는억지를부린 흔적이라고는찾아 볼

수 없으며, 물론위화감도없다. 아주반가운사람끼

리 손바닥을‘탁’하고멋지게부딪쳤을때처럼산뜻

하고깔끔한쾌감을주는것이다. 이와같은쾌감의

정도는브랜드에대한 소비자조사 과정을통해서

어느정도느낄수있게된다. 네이밍기법의유형을

같이하는브랜드끼리묶어성공적인브랜드사례를

살펴보기로한다.

(1) 연상성이강한 이미지계브랜드

TELE Pa SEE
과학은공상가의이야기대로상상을현실로만들

면서 발달하고있는 것 같다. 우주여행, 해저탐험,

무인자동차가그렇고화상전화가그런 것이다. 앞

으로얼마나더 우리의상상이현실로다가올까 생

각하면절로즐거워진다. 

전화를하면서화면으로상대방을볼 수 있다면

얼마나좋을까. 일본미츠비시사에서는화상전화를

상품화하면서「미래를예감」한다는이미지와「전

화로볼수있다」라는의미를동시에전달할수있는

브랜드찾기에열중하였다. 그런과정중 미츠비시

는「여러분의미래가다가오고있습니다.」라는메

시지를「미래 예감」이라는 컨셉트로 하여

‘T E L E P A T H Y’(정신감응, 이심전심현상)라는

키워드(key word)를도출해내고, 「전화하면서그

리운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라는메시지에서

‘T E L E P H O N E’과‘S E E’라는키워드를도출해

냈다. 그리고이‘T E L E P H O N E’과‘S E E’라는

키워드를‘T E L E P A T H Y’라는 키워드와발음을

유사하게변형, 조합하여‘TELE Pa SEE’라는브

랜드를만들어냈는데, 소비자들은이브랜드로부터

「소리만이전달되어오던전화가이제는텔레파시

에의해화상도전달받을수있다」라는메시지를느

장 하 진 팀장

(주)태평양 지적재산팀

제품의속성을연상시키는네이밍은 소비자의상상력에호소하여기업이

의도하는바를전달하고소비자가느끼는 호기심을부담없이 풀어줄 수있는

양방향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것이어야한다.

67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특허전략

제1장 브랜드란 무엇인가

1. 브랜드의 개념과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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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네이밍을 위한 키워드 데이터 베이스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지난호, 다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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낄 수 있어서매우멋진브랜드로평가되고있다. 이

브랜드는미래세계를엿보는것 같이미지의세계

에대한호기심을불러일으키기에충분한것이라할

수 있다.

CAMEL
미국의레이놀즈사는소비자가선호하는담배를

개발하면서향긋한터키산담배와구수한미국산담

배를 합하면최고의상품이나올 것이라는결론을

내리고터키산담배잎에보리와상쾌한느낌의향료

를 배합하였다. 레이놀즈사는이 제품에온 마음을

다 쏟으면서네이밍을어떻게할 것인가에대해몹

시 고심을하였다. 구수한담배의황갈색이미지와

담배피우는시간의여유로움을표현할수 있는브

랜드라면더욱좋겠다고생각하였다. 그때 마침마

을에는영화촬영에사용될일봉낙타한마리가있었

는데레이놀즈사장은이 일봉낙타를보는순간낙

타의빛깔에서황갈색의구수한담배이미지를느꼈

으며낙타의걸음걸이에서는여유로움을느낄수있

었다. 레이놀즈사장은이 신제품의이미지가일봉

낙타와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브랜드를

‘C A M E L’이라고지었다. 그리고담뱃갑에는일봉

낙타 를 그려 넣기로 하 였다 . 이렇게 하여

‘C A M E L’은 1 9 1 3년에탄생하게되었으며매우성

공적이었다. 소비자들은‘C A M E L’의 맛과 향에

매료되기시작하였으며브랜드와광고에친근해지

기시작했다. 판매를시작한이래로매해5배의성장

을 거듭하여탄생8년 만에모든담배중 가장잘 팔

리는담배가되었다.

코치코치 OK
아이들은이닦기를좋아하지않아 제 때에 이를

닦게하기위해집집마다기발한아이디어가만발하

고 있다. 기업들은이러한소비자들의필요를놓칠

리가없다. 그래서동물칫솔, 야구만화칫솔, 칫솔모

가 움직이는칫솔 등 갖가지재미있는칫솔들을많

이 내어놓는다. 그렇지만이러한것으로일단 아이

들에게이를닦게는하지만감히올바른칫솔질법을

가르치는것은엄두도못 내고있는실정이다. 올바

르게칫솔질을하기위해서는칫솔을위아래로가볍

게움직이면서이빨과잇몸을맛사지하듯이닦거나

칫솔을둥그렇게원을그리면서이빨과잇몸을가볍

게 닦아주어야만한다. 그런데아이들에게이러한

칫솔질법을가르치려한다면겨우이를닦게 된 아

이들을그나마이것까지도그만두게하는결과를초

래 할지도모를일이다. 

일본후쿠버덴탈사에서는이런문제를한숨에날

려 버릴 수 있는기발한아이디어를내놓았는데칫

솔 손잡이부분에투명한상자를만들어그곳에쇠

구슬하나를집어넣어쇠구슬이달가닥거리는제품

을 만들었다. 이칫솔은칫솔질을마구하거나너무

힘을주게되면쇠구슬은「카치카치」라는소리를내

고, 올바르게위아래로또는원을그리면서부드럽

게이빨과잇몸을맛사지하듯이칫솔질하면쇠구슬

은「코치코치」라는소리를낸다. 그래서아이들이

이를닦을때「카치카치N O ~코치코치O K」라고하

면아이들은재미있어하면서올바른칫솔질을하게

된다. 이얼마나리드미컬하고생동감넘치는네이

밍인가. 마케팅아이디어가그대로브랜드에스며

있는훌륭한네이밍이라하겠다.

(2) 연상성이은은한 이미지계브랜드

봉고
1 9 8 0년대초 정부에서는기업의전문화를유도하

여국가경쟁력을높이기위한일환으로자동차공업

합리화조치를단행하였다. 기아산업은이 조치로

승용차를생산할수 없게되어일대위기를맞게되

었는데이 위기를타개하기위해새로운개념의승

합차를구상하였다. 그즈음 국내에는레저붐이일

기 시작하여가족과함께짐을싣고편안한여행을

떠나고자하는소비자욕구가있었으며평일에는짐

을실어나르며기업활동을할 수있는1석2조승합

차의필요가점점높아만갔다. 그래서기아산업은

1 2인승승합차의개발을결정하여1 9 8 2년드디어제

품이탄생되었다. 이승합차의이름은‘봉고’작은

몸집으로험준한아프리카바위산을뛰어다니는날

렵한산양의이름이다. 작은몸집이지만큰 화물차

못지않게힘이세다는컨셉트와승합차이지만승용

차 못지않게날렵하고세련되었다는컨셉트를모두

충족시킬수 있는이미지계브랜드이다. 봉고의인

기는가히폭발적이었으며봉고라는브랜드의발음

도 별난 승합차의이미지와잘 어울리는이름으로

평가받고있다.

국순당 백세주
전통주를만드는배한산업은기업이미지를개선

하기 위해 회사명을국순당으로바꾸었다. 임춘의

소설인국순전으로부터국순당이라는이름을짓게

되었는데그의미는‘좋은누룩과술을만드는집’으

로 소비자신뢰를한껏느낄수있게한네이밍이다.

국순당에서는양주와소주가장악하고있던국내주

류시장에백세주를출시하면서전통주라는새로운

카테고리를정착시켰다. ‘백세주’란 젊고건강하게

백세를누리라는의미로건강이라는시대적인화두

와 함께순한 술을선호하게된 소비자의음주패턴

변화에잘 맞아 떨어진브랜드이다. 과음보다는음

주 분위기를즐기고술을마실때도건강을중시하

는음주문화에힘입어수요가꾸준히늘어나1 9 9 4년

1 0억원에불과하던매출액은매해두배씩의성장을

가져오고있다.

낫소
1 9 6 9년에 설립한서울화학공업에서는세계적인

스포츠용품회사인윌슨사에게O E M으로 골프공,

테니스공, 테니스라켓등각종스포츠용품을생산하

여 납품하고있었다. 그런데1 9 7 8년 윌슨사에서자

체공장을설립한후로는서울화학공업에게일방적

으로제품공급을받지않겠다고함으로써서울화학

공업은큰 위기를맞게되었다. 그러나서울화학공

업은독자적인브랜드를개발하여수출하기로결정

하였고위기를기회로만들어냈다. 이러한배경을

안고탄생한브랜드가「낫소」이다. 「낫소」는 우리말

로「좀더좋소」라는의미를가지고있는것으로미

국 플로리다동쪽에있는바하마군도의수도명이기

도 하다. 또다른의미를찾아보면미국프린스턴에

있는낫소관을의미하기도하는데낫소관은미국초

대 대통령인조지워싱턴이독립선언문을낭독한곳

을기념하기위한기념관으로써이러한미국의자부

심이브랜드와연결되는것은매우긍정적이며낫소

관이있는거리이름또한낫소가로써미국인들에게

친근감을주리라는기대감도있었다. 그리고「낫소」

는유럽의어느왕족의호칭이기도하여유럽에서는

전통, 고급이미지가느껴지기도하는 브랜드이다.

「낫소」는 서울올림픽테니스대회에서공식구로채

택 되었고호주오픈, 스페인바르셀로나오픈, 스웨

덴 스톡홀름오픈, 각지역 데이비스컵대회등에서

공식구로채택되는우수성을발휘하였다. 

이제「낫소」브랜드는세계적인유명브랜드로발

돋움하였다. 세계어느 언어로도발음하기쉬우며

고급이미지와경쾌한속도감이느껴지는국제적인

브랜드이다.

이랜드
이랜드는우리나라의대표적인패션기업으로업

종 다각화에서도좋은결과를낳고있다. 이랜드는

원래8 0년대초 신촌이대앞에서잉글랜드라는상

호로 시작한의류 가게였다. 잉글랜드라는브랜드

는 상표법상등록을받을수 없는지리적명칭에해

당되어잉글랜드이미지를지닌채 등록받을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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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브랜드를개발한것이E·L A N D이다. 이랜드

그룹은브랜드세분화전략으로성공하고있으며세

분화연혁을보면, 80년「이랜드」브랜드에이어8 3

년「브렌따노」, 85년「언더우드」, 88년「헌트」브랜

드의런칭으로주력브랜드4개를구축하고, 89년에

는 아동복시장에서「리틀브렌」, 90년에는「스콜필

드」, 「로이드」를 비롯한6개 브랜드의런칭을통해

캐쥬얼과아동복라인외에숙녀복, 시계등으로시

장확대를꾀하였다. 91년에는「로엠」, 「코코리타」

브랜드로숙녀복시장에진출하였으며, 그후「베이

비 헌트」브랜드로유아복시장에진출하였다. 94년

에는「퓨마」, 「언더우드클럽」, 「헌트인너웨어」등

의 브랜드로스포츠시장과드레스셔츠시장, 내의

류 시장에, 97년에는「투미」브랜드로여성캐주얼

시장에, 그이외에도「티니위니」, 「더데이」등국내

패션기업중 최다브랜드보유기록을갖게되었다.

이랜드브랜드는브랜드이미지에서도느껴지듯이

영국의전통과규율그리고검소함이젊은이의힘과

낭만에어우러져독특한그들만의멋이흐르는브랜

드로성장하고있다.

모닝글로리
모닝글로리는문구에디자인개념을도입하고탁

월한 브랜드관리로시장개척에성공한기업이다.

“모닝글로리”상표는국내에서문구의팬시화가시

도되던1 9 8 5년 사내상표공모를통해탄생된브랜드

이다. 모닝글로리(MORNING GLORY)란“아침

이면 활짝 피는 나팔꽃”즉,“아침의영광”을 뜻한

다. 1987년에는매장명인“문구센타”를“모닝글로

리”로변경하였으며, 1991년에는㈜신한교역상사라

는 상호를㈜모닝글로리로변경하였다. 또한소비

자들에게통일된이미지를심어주기위해각각의제

품에개별브랜드를붙이지않고제품과매장, 차량

까지“모닝글로리”브랜드를공통으로부착하는통

일브랜드전략을사용하였다. ㈜모닝글로리는이

브랜드를국제적인브랜드로키우기위해영문으로

네이밍하였으며, 탄생배경에서부터수출지향적사

고가배어있다. 

문구류수출의관건은디자인과캐릭터사업이라

고 판단한㈜모닝글로리는디자인과캐릭터개발에

온 힘을 다했으며, 이것이“모닝글로리”브랜드를

세계에알린주 원인이되었다고보인다. 또한브랜

드와캐릭터관리를위해㈜모닝글로리는모든상품

군의브랜드와캐릭터, 디자인을국내외에출원하여

등록하는것도빠뜨리지않고있다. 

(3) 연상성이강한 의미계 브랜드

아이토크
환경의변화때문인지한여름에작렬하는태양볕

은너무강해눈을뜰 수조차없을지경이다. 이제는

자외선으로부터눈을보호하기위해여름철뿐만아

니라사시사철선글라스를착용하는모습을자주볼

수 있다. 구지자외선차단의목적이아니더라도선

글라스는개성연출의액세서리로서도톡톡히한몫

을 하고 있지만기업들은디자인, 자외선차단기능

의 정도에만신경을쓸 뿐 브랜드로열티에는아직

관심을보이고있지않다. 소비자들이주로디자인

을중심으로제품을구입하고있기때문이기도하겠

지만기업들은아직선글라스시장을안경시장의일

부로만취급하고있기때문이아닌가여겨진다. 기

업들의이런근시안적사고에서벗어나선글라스의

브랜드차별화를추구하여성공을거두고있는기업

이 있다. 일본시세이도사는자외선차단기능과기

존선글라스보다⅓이나더가벼운고급선글라스를

선보이면서브랜드도멋스러움을추구하고있다.

「눈은마음의거울이다」라고하는우리나라속담이

있는데, 일본에서는이와같은속담으로「눈은마음

을표현한다」라는속담이있다. 시세이도는이속담

을브랜드로표현하였는데「눈은말한다」라는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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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으로표현한「아이토크」라는낭만적인브랜

드를만들어냈다. 「입으로는생각을말하지만눈으

로는느낌을말한다」라는멋들어진메시지를전하

고 있다. 미래지향적이며첨단과학기술의상징처

럼느껴지는훌륭한네이밍이다.

꽉 쥐어짠 레몬
1 9 9 3년 여름, 일본에서는종래와는전혀 색다른

브랜드가음료시장에돌풍을일으켰다. 음료회사인

이토엔은“꽉쥐어짠레몬”, “천연수로만든포도넥

타”, “농가에서직접출시한차”, “열매가들어있는

과즙”이란브랜드의음표시리즈를내놓아일본음

료시장을휩쓸다시피했다. 제품출시당시브랜드

네이밍의기초도모른다며성공하지못할것이라고

비웃던음료업계관계자들은뒤늦게그이유를분석

하느라법석이었다. 세분화되는소비자들의욕구

가운데하나를잡아세분화되어있는제품의성격을

쉽게이해할수 있도록하였고또 제품의이미지가

너무강렬해유사제품이끼어들틈을없앤것이성

공의 주요인이라고분석되고있다. 그리고브랜드

의 차별화는빼놓을수 없는주요성공요인인데지

금까지의브랜드들은모두세련되고멋있고짧은것

이었는데, 이와같이종래의관점으로좋은브랜드

를네이밍해봐야오히려종래브랜드와혼동만초래

할 뿐 차별화를할 수없다는이토엔의판단아래다

소투박하더라도색다른방식을택하기로결정한것

이 주효했다고보여진다.

토루 토루
요즈음은캐주얼한복장으로회사에서근무하는

모습이많이 눈에뜨인다. 산뜻한차림으로일하는

모습은한결경쾌해보이며생각도자유스러워보인

다. 캐주얼웨어에서는역시스웨터를빼 놓을수 없

는데보실보실한털실의감촉은보는것만으로도부

드럽고따스한느낌이전해온다. 그런데스웨터를

오래입다보면보푸라기가일어멋진옷매무새에지

장을 준다. 그래서보푸라기를뜯을라치면끝이없

어서짜증도나고 그럴시간조차도좀처럼나지 않

는 것이요즈음생활이다. 스웨터뿐 아니라양탄자

나모포에도보푸라기가생기는데이것은정말골치

거리가아닐수 없다. 일본후쿠다세이코사는이러

한 보푸라기를손쉽게없앨수 있는 제품을개발하

였다. 전기면도기의구멍을크게하여스웨터의보

푸라기를뜯어낼수 있게한 제품이다. 제품못지않

게 네이밍도산뜻하다. 보푸라기를「따다」라는뜻

의「토루」를 두번반복하여「토루토루」라는브랜

드를 만들어냈는데듣기만해도 어떤제품인지금

방 알 수 있으며두 번씩이나강조했어도전혀지루

하지않고도리어경쾌하게만느껴지는멋진브랜드

이다.

퓨리나
미국미조리주남동부에위치한찰스턴마을에어

릴적부터너무허약하여건강에깊은관심을가지고

있던Will Danforth라는청년이있었다. 윌은대학

을졸업한후 친구와함께대공황속에서도할수 있

는 사업을찾아나섰다가바쁘게돌아가고있는가

게를발견하였는데, 그곳은다름아닌사료가게였

다. 사료가게는그 당시운송수단이었던말과노새

를 먹여살려야하기때문에불황에도불구하고예

전과 다름없이유지되고있었다. 윌은1 8 9 4년 회사

를 설립하여사료사업을시작하였다. 윌은기존의

사료에대하여어떤문제점이있는가 조사해보았

다. 지금까지의사료는밀이나옥수수로만들어졌

는데 밀은 가격이너무 비싸 대중적이지못하였고

옥수수는질이 너무나빠말들이자주 병에걸리는

원인이된다는것을알았다. 평소건강에관심이많

던윌은보리가건강에좋다는것을알고있었다. 

보리는밀보다값도싸고옥수수보다질이좋아서

대체 사료로서는적격이라는것을 확신하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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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할정도로 막강하였다. 그러나스위스에서는

시계산업을정밀기계산업으로만인식하고관념도

고정화되어있어새로운시계산업분야의개발을외

면해 왔다. 전자산업의급속한발전은시계산업에

도찾아왔다. 일본은1 9 7 0년대중반부터전자산업을

정밀기계산업에접목시켜전자시계를선보이면서

전세계의시계시장점유율을한껏빼앗아스위스와

의 시장점유율을역전시켜놓았다. 스위스는뒤늦

게 전자시계산업에뛰어들어다시스위스시계산업

의 영광을 되찾으려노력했다. 1983년스위스의

S M H사는불과5 1개의부품만이내장된얇은플라

스틱소재의패션전자시계를선보이면서일본에밀

려고전하던스위스시계산업을되살려놓았다. 

전 세계의시계 소비자들은“시계하면스위스!”

할정도로스위스시계에대한신뢰감은변함이없었

다. SMH사는 이를 브랜드에직접 연결하였다.

“S W I S S”와“W A T C H”를 결합하여“S W A T C H”

라는브랜드를탄생시켰다. “스와치”는스위스의고

급시계이미지와저렴한가격과패셔너블한디자인

을 절묘하게융합시킨패션시계로매년1억개이상

의시계가팔려나가고있다. 특히태양전지시계“스

와치솔라”, 멜로디자명시계“스와치뮤지콜”등 새

로운디자인과기능을가진신상품을매년1백개씩

쏟아내고있다.

코카콜라
이 제품의탄생유래에대해서는누구나알고있

을 정도로유명해져있다. 1886년어느날 존 펨버톤

은 미국애틀랜타의어느소다수가게에들렀다. 펨

버톤은자신이가져간시럽을가게 주인에게내 놓

으며시럽과얼음물을1 : 5로 섞어달라고부탁한후

한잔을가게주인에게권하였다. 가게주인은그 칵

테일을마셔본 후 그맛에칭찬을아끼지않자펨버

톤은기분이좋아서가게주인에게한잔더 칵테일

해 마실것을권했다. 그런데가게주인은시럽에얼

음물을섞는다는것을잘못하여소다수를섞고말았

다. 펨버톤은소다수칵테일도얼음물칵테일과맛

에 있어서거의차이가없을것이라고말하며잘못

칵테일된것을가게주인에게권하였다. 가게주인

은두 번째칵테일을마신후이루말로표현할수없

을 정도의매력적인맛에매료되고말았다. 펨버톤

은 뜻하지않게얻은칵테일비법에감사하며이 시

럽을 판매하기로결정하였다. 펨버톤은그 시럽의

브랜드를무엇이라할 까 고민하고있을때 그와함

께일하던프랭크로빈슨이“그시럽은코카잎과콜

라열매의추출물이니까C O C A - C O L A로 하자”고

제안하면서부드러운필체로 글자까지도안했다.

코카콜라시럽을판매하기시작했지만예상한것과

는 달리잘 팔리지않았으며1 8 8 8년 펨버톤은죽기

직전그의친구인캔들러에게코카콜라의주식을헐

값에모두넘겨버렸다. 캔들러는1 8 9 2년 조지아주

에 코카콜라사를설립하고코카콜라를병음료로판

매하기시작했다. 코카콜라는병음료로판매되기

시작한지4년 만에캔들러를억만장자로만들어놓

았다. 병제조업자들은병을더 많이팔기위해유리

기술자알렉산더사뮤엘슨으로하여금코카콜라병

을 오늘날과같이 아주 독특한디자인으로만들어

놓았다.

(4) 연상성이은은한 의미계 브랜드

무비트
가정에서는화장실을가족끼리만사용하기때문

에 좌변기에앉는것을 불결하게여기는사람은없

을 것이지만밖에서공중화장실을이용할경우에는

좌변기에앉기가여간꺼려지는것이 아니다. 특히

여성일경우는성격이섬세하기때문에여러사람이

함께사용하는좌변기는자연히피하게된다. 여러

사람이자주사용하는좌변기는청결면에서보장될

수 없고좌변기시트가준비되어있다하더라도내

러나그당시에는보리를음식이나사료로사용하고

있지 않았던시절이었고보리에대해서아직그 가

치가인정되고있지않았던터였다. 그러나윌은신

념을가지고보리를사료로판매하기시작했다. 브

랜드로는“자연그대로의 순수함”이라는 뜻으로

“P u r e”(순수한)와“N a t u r e”(자연)를 결합해서

“P u r i n a”(퓨리나)라고하였다. 

보리로만든“퓨리나”는 판매가시작되면서많은

사람의호응을받기시작하더니금세전국적으로유

명한제품이되었다.

레스포
1 9 9 1년 삼천리자전거는창사이래최대의자기변

신을 도모하였다. 40여년간 사용해온“3 0 0 0리호”

브랜드를버리고“레스포”브랜드로바꾼 것이다.

삼천리자전거는1 9 4 4년 창립되었으며, 6.25전쟁중

에“3 0 0 0리호”자전거를탄생시켰다. 하루빨리통

일이되어삼천리금수강산을은륜으로달려보자는

뜻으로붙여진브랜드이다. 그후 자전거의대명사

처럼되었고, 시장점유율도7 0 %를 넘을 정도로막

강한시장지배력을갖게 되었다. 그러나세월이지

남에따라“삼천리호”브랜드는장년기이상의소비

자에게는역사와전통의확고한이미지를구축하고

있지만미래의고객인청소년들에게는촌스럽다는

느낌을주어 그들의수요에부응하지못하여차츰

소비자의관심에서밀려나고있었다. 더구나1 9 8 9년

에는코렉스에서산악용자전거( M T B )를 시장에내

놓으면서국내자전거시장은한바탕소용돌이가일

어났다. 

삼천리자전거에서는서둘러M T B를생산하는한

편 여성용M T B와 전문자용BMX 등2 0여종을추

가 개발하여총 1 2 0여종에달하는자전거종류를생

산하여 소비자의선택폭을넓혀갔다. 이와함께

“3 0 0 0리호”라는브랜드에대한 소비자의구태의연

한 이미지를불식시키기위해 이 브랜드를과감히

버리고“L E I S U R E”(레져)와“S P O R T S”(스포츠)

의합성어인“레스포”라는브랜드를탄생시켰다. 이

에 힘입어5 1 . 2 %까지떨어졌던시장점유율은점차

되살아나6 0 %를넘는좋은성과를보이고있다. 

통근쾌족 (通勤快足)
샐러리맨들의출퇴근길은초만원을이룬지하철

에서밀고밀리는몸싸움으로시작되는경우가허다

하다. 한바탕땀을흘리고나서야겨우회사에도착

한다. 여름철에는한층 더 어려움은심각해지는데

전철이나버스로출퇴근해 본 사람이라면발에땀

이배어근질거리거나화끈거려몹시불쾌했던경험

을 한번쯤은가지고있을것이다. 서울지역에근무

하는직장인들은출근시간으로평균1시간정도를

소비하고있지만일본동경의경우는이보다족히2

배는더 소요된다. 더구나일본은습기가많은나라

이기 때문에일본인들은땀에 전 발로 출퇴근하는

것이큰 고민중의하나이다. 일본레나운사는이러

한 고민을말끔히없애주었다. 양말에항균방취처

리를하여가려움이나발 냄새의원인이되는 바이

러스를억제할수 있는특수양말을만들어낸 것이

다. 레나운사는이 양말의브랜드를정하는데몹시

고심하였다. 이양말은발냄새가나는사람또는무

좀으로고생하는사람에게큰 도움이될 것이지만

정작발냄새가많이나는사람이나무좀으로고생하

는 사람이이 양말을살 때에는자랑스럽게사기보

다는남몰래사서신고싶기때문에레나운사는이러

한 주위의이목을의식한고민까지도없애줄 수 있

는 떳떳한브랜드를생각해냈다. “통근쾌족!”유머

러스하고도밝은이미지그리고출퇴근길의어려움

을 말끔히씻어줄 것 같은상쾌한브랜드로대단한

인기를누리고있다.

스와치
스위스의시계산업은전 세계시계시장의8 0 %를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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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첫제품이출하되면서“하이트”의 신화는시작

되었다. 공해로시달리던고객들은하이트의깨끗

함에매료될수 밖에없었다. 환경문제가사회적인

화두로대두되던시점에공해없는암반천연수라는

제품컨셉트와기업이미지의비중을한껏낮춘개별

브랜드전략그리고깔끔한청감으로기획된브랜드

네이밍은삼위일체가되어시장에서의신화를창조

해냈다. 

(5) 사람의이름에서온 브랜드

로라 애실리
로라애실리는꽃무늬로유명한영국의홈인테리

어 제품브랜드이다. 원래로라애실리는1 9 2 5년 영

국웨일즈지방에서태어난평범한직물디자이너였

는데, 1953년면으로스카프와테이블보를만든것

이 계기가되어 로라애실리브랜드가탄생하게되

었다. 1963년로라애실리의남편인버나드애실리

는 회사를설립하고런던에매장을열어아내이름

을 브랜드로하여홈 인테리어제품과원피스를판

매하기시작했다. 이후여러나라에수출을하면서

전 세계여성들로부터사랑을받게되었다. 로라애

실리제품은1 0 0％ 면으로만들어지며모든제품에

는 빅토리아풍의꽃무늬와나뭇잎무늬가어우러져

중세유럽귀족풍의우아함과품격을지닌다는것에

특징이있으며유행에관계없는클래식한디자인을

고집하는것이여성들의사랑을독차지하고있는비

결이아닌가생각된다. 로라애실리브랜드와같이

사람이름을브랜드화하여성공한예는우리주위에

서 많이볼 수 있는데이러한브랜드의성공뒤에는

제각기의독특한마케팅노력들이있었다는것을깨

달을수 있다.

굿이어 타이어
가족과함께미국오하이오주에서제분공장을하

던 프랭크사이버링은1 8 9 0년경부터일기시작한자

전거붐과서서히등장하기시작한자동차를바라보

면서타이어와같은고무제품이대단위산업으로각

광받을것이라고예견하고1 8 9 8년 고무제품회사를

설립하였다. 사이버링은회사이름을지을 때 동업

자인고무경화방법을발명한챨리스굿이어의이름

을 따서 The Goodyear Tire & Rubber Co.라고

정하였다. 굿이어사는경영 초기부터특허소송에

휘말려판매시장이제한되는어려움을겪었다. 사

이버링은이에굴하지않고기술로앞서가겠다는생

각으로이 분야의인재들을찾아다닌결과, 마침내

공기압축타이어를실용화시키려는어느작은타이

어 회사의관리자인폴 윅스 리치필드를찾아내어

굿이어사에합류시키는데성공하였다. 리치필드는

특허상의제한으로부터벗어날수있는새로운종류

의 타이어를 개발하는데 온 힘을 들여 1 9 0 5년

“straight side”라는보다좋은구조와성능을가진

타이어를개발하였다. 그러나이에불안을느낀클

린처타이어제조자연합에의해 또 소송을치르게

되었으나4년만에승리를거두어제한된판매시장

의굴레에서벗어날 수 있게되었다. 때맞추어리치

필드는1 9 0 8년 굿이어사의역사상가장 기억될 만

한 개발품을내 놓았는데, 다름아닌다이아몬드형

태의 미끄럼방지 홈이 형성되어있는 타이어였던

것이다. 이로인해굿이어타이어는시장에서금세

우수한제품으로각광받게되었으며, 심지어는이

다이아몬드형태가굿이어타이어의상징처럼되어

버렸다.

베네통
베네통은전 세계캐주얼웨어의대명사로불리는

유명한이탈리아의류 브랜드이다. 베네통사의창

업주인루치아노베네통은1 9 3 5년 이탈리아북부베

네토지방에서4남매의맏이로태어났다. 루치아노

가 1 0살이되던 해 아버지인레오네베네통이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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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도나쁘고쉽게 찢어져그 불편함은이루말할

수도없다. 이러한불편을없애기위해서일본스파

로저팬사에서는두루마리폴리에틸렌변기시트를

좌변기옆에부착하여보턴만누르면전동기가폴리

에틸렌변기시트를돌려서변기좌측에서우측으로

한번사용할만큼만회전시키는두루마리타잎의좌

변기 시트를개발하였다. 스파로저팬사는이 제품

의 브랜드로는누구나쉽게 제품을직감할수 있는

것이어야하고지저분하다고여겨지는화장실용품

을 낭만적으로표현할수 있어야한다고생각하였

다. 그래서떠올린착상이영화필름이다. 보턴을누

를때마다두루마리시트가영화필림처럼감긴다는

착상은매우기발한것이었다. 스파로저팬사는「무

비」와「시트」라는중심키워드를합성하여「무비시

트」라는단어를만든후 발음과억양을자연스럽게

하기위하여「무비트」로 축약하였다. 화장실용품답

지않게세련되면서도깔끔한느낌을주는브랜드가

돋보인다.

에넥스
1 9 8 0년대중반까지부엌가구시장의선두를달리

던 주식회사오리표씽크는8 0년대후반부터후발업

체에게업계1위자리를내주게되는부진을겪기시

작했다. 여기에덧붙여시장개방에의해세계유명

회사와의경쟁에따라세계적인품질과브랜드가아

니고서는시장경쟁에서이길수없다는판단아래외

국일류기업제품에비해손색없는품질과국제적인

브랜드를개발하기시작했다. 브랜드개발에앞서

오리표씽크에대한소비자의인식을조사한결과대

다수의 소비자가 오리표씽크를알고는 있었으나

「오리표」에서 느껴지는이미지는보수적이며촌스

럽다는부정적인이미지가많아현대적이며세련된

브랜드를개발하기시작했다. 이에따라브랜드컨

셉트는“전통과신용을바탕으로품질과서비스를

더욱강화함으로써인간행복을창조한다”라는것으

로 정하고이 컨셉트에서E N F O R C E (더욱강화하

다), EXPERIENCE(경험), EXPERT(전문가) ,

E X C E L L E N C E (최고)라는키워드를추출했다.

이 키워드를조합하기위해음율과시각성, 액센트

를 고려하여「E N」과「E X」라는앞의음절만을떼

어서 결합한결과「E N E X」라는 현대적인감각의

브랜드가탄생하게되었다. 「에넥스」라는브랜드에

서브랜드컨셉트가직감적으로느껴지는것은아니

지만현대감과세련미가있고국제적인감각에도손

색이없는브랜드로당초에기획한브랜드이미지와

일치하는우수한브랜드라할 수 있다. 

하이트맥주
조선맥주는1 9 8 0년 초까지만해도우리나라맥주

시장의거의반을차지하고있었다. 그러나1 9 8 1년

부터부진을겪기시작하더니시장점유율이25% 아

래로떨어지는어려움을겪기까지했다. 계속신제

품을개발하여도이미굳어진기업이미지로말미암

아좀처럼시장점유율회복은기대하기힘든실정이

었다. 그래서마케팅력을총동원하여시장을분석

하고 새로운전략으로돌파구를찾기 시작하였다.

마케팅전략은세워지고이에따라브랜드전략은개

별브랜드전략으로결정되었다. 기업이미지의비중

을 낮추고개별브랜드로승부를낼 참이다. “암반천

연수”라는컨셉트로제품은기획되고여기에적합

한 깔끔하고상쾌한브랜드가필요하게되었다. 브

랜드는네이밍전문가의손을빌어개발되었다. 이

렇게 하여 탄생한브랜드가“H I T E !”(하이트)다.

이 브랜드는“H U M A N I T Y”(인간존중) ,“I N -

N O V A T I O N”(미래지향), “T R U S T”(고객신뢰) ,

“E X C E L L E N C E”(품질제일)라는경영이념의첫

글자를연결한것이며지하150m 암반천연수를높

이(Height) 끌어올린다는마케팅커뮤니케이션에

도 적합한브랜드다. 청감이매우깨끗하고기존브

랜드와차별화되는우수한브랜드라는평을 받는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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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탈의본고장인유럽과미국은물론 전세계2 0여

개국에서사랑받게되었다.

오리지날리
오리지날리는파랑과회색, 붉은빛이도는 갈색

등으로이루어진독특한기하학적무늬의날염프린

트 소재로인상지워진세계적인패션디자이너브

랜드이다. 1968년㈜이신우의대표디자이너이신우

씨는독창적패션디자인으로오리지날리브랜드를

세상에선 보였다. 당시외국디자이너의작품을응

용한패션이난무하던시절이신우씨는독특한기하

학적무늬의날염프린트소재를직접고안하여국

내와미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었으며오리지날

리의독창성은일본동경컬렉션과프랑스파리컬

렉션에서도세계패션계이목의집중과함께대단한

찬사를받았다. 그러나소비자들의사랑을한 몸에

받았던오리지날리, 이신우, 이신우옴므, 이신우컬

렉션, 쏘시에등 이신우브랜드들은IMF 외환위기

로 경제적위기에빠졌다. 지난해이신우브랜드는

다시“피델리아바이이신우”, “루 바이이신우”란

브랜드로속옷과침장제품을출시하면서다시폭발

적인사랑을받기시작했다. 

허쉬 밀크 초콜릿
밀턴허쉬는아버지의계속적인사업실패로학교

를도중에그만두고제과점에서견습공생활을하다

1 9살이 되던 1 8 7 6년에 캔디상점을차렸다. 그러나

건강이좋지않아그 일도그만두고아버지를따라

콜로라도로은광을찾아나섰으나실패하고덴버에

서 다시 캔디공장에취직하게되었다. 생활이안정

된후아버지와함께시카고와뉴올리언스에서다시

캔디판매를하였으나또 다시실패하고말았다. 그

래서밀턴은펜실베니아란캐스터의집으로돌아오

고 말았다. 밀턴은집에돌아왔으나점포를얻을자

금이없어서밤에는캔디를만들고낮에는손수만

든 캔디를들고행상을하기시작했다. 그러던어느

날우연히어느영국수입상이밀턴의밀크캐러멜을

맛보게되었다. 밀턴은신선한우유만을사용하기

때문에캐러멜은독특한향이나고있었다. 영국수

입상은밀턴의캐러멜맛에매료되어상당량을주문

하였고앞으로더 많이주문할것을약속하였다. 밀

턴의성공은그렇게갑작스럽게찾아왔다. 

밀크캐러멜사업으로성공한밀턴은밀크초콜릿

사업을시작하였다. 넓은초원과젖소가많은그의

고향에공장을짓고제품의낱개 포장과대량유통

구조를만들어나갔다. 대량유통구조의확립을위

해 식품점, 식당, 잡화점, 거리의각종판매대등 밀

크 초콜릿을올려놓을수 있는 곳이라면어디든초

콜릿을진열하였다. 그당시 이와같은유통구조는

혁신적이었으며, 허쉬밀크초콜릿은엄청나게팔려

나갔다. 그후 밀턴은밀턴허쉬학교를설립하여고

아를데려다키우며공부를가르치다가1 9 1 8년에는

그의 회사를고아들을위해 학교에기증하였다. 지

금도허쉬社의이익금은부모를잃은소년소녀들의

보다나은삶을위해쓰이고있다고한다. 

앤클라인
앤클라인은아메리카클래식웨어로확고히자리

잡은 미국의의류 브랜드이다. 앤클라인은1 9 2 3년

미국에서태어난여류의상디자이너였는데당시미

국패션계는화려한분위기의유럽풍패션이주류를

이루고있었으나, 앤클라인은편안하고우아한옷을

대중에게선사하여야한다는패션 철학을가지고

「산뜻하고맵시있는심플한스타일」의의상을미국

패션계에발표함으로써일대센세이션을일으켰다.

앤클라인제품은단품위주로생산하며다양한코디

네이션으로정장과캐주얼의분위기를동시에즐길

수 있도록한 실용적인것으로, 커리어우먼들의인

기를 독차지하게되어유명브랜드로자리 잡게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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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떠나자루치아노는아버지의역할을떠맡게되었

다. 루치아노는1 9 4 9년 상급학교진학을포기한채

데라시에가양복점에취직하여일을하면서캐주얼

웨어시장에대한안목을기르게되었다. 스무살이

되던 해, 루치아노는열여덟살인여동생줄리아나

와 함께스웨터를만들어판매하기시작하였다. 루

치아노는소비자들이선호하는색의흐름을느끼고

있었다. 그래서그동안일반적이었던무난한색조

를 탈피하여사람들의이목을집중시킬만한알록

달록한여러 가지색조의스웨터를선보였다. 사람

들은마치 색조에굶주렸던것처럼, 그리고전쟁으

로 억눌려있던 생동감을일시에만회하려는듯이

앞 다퉈스웨터를사갔다. 루치아노에게색채란무

엇과도바꿀수 없는약동하는감동이었다. 몬타나

의 도움으로혁명적인아이디어라할 수 있는후염

색 기술을개발함으로써베네통은대약진의발판을

마련하였다. 베네통의디자인철학은출발당시부터

균형감각을중시해왔다. 루치아노베네통에게는의

복이란예술성만이아니라궁극의가능성을추구하

는 것이었다. 최대다수 사람들의희망에무한으로

접근하지않으면안 된다고생각하였다. 아름답고

변화가많고, 비교적가격도싸고착용감도좋고게

다가베네통의기업이미지와베네통숍의분위기에

어울리는일종의흥분을느끼게하는옷이어야한다

는 것이다. 

던힐
던힐은남성용품으로널리알려진영국의잡화브

랜드이다. 던힐사의창업주인알프레드던힐은1 9 0 7

년런던에서담배파이프상점을시작으로오늘날의

던힐사를이룩하였다. 알프레드던힐은그 당시담

배 파이프를찔레나무로만들어판매했는데이것이

영국에서선풍적인인기를끌게되었으며그 후 프

랑스, 미국등지에서도그 인기는가히하늘을찌를

듯하여찔레나무담배파이프하나가던힐사의도약

이 발판을마련해준 격이되었다. 던힐사는연이어

담배파이프와연계성을갖는라이터, 만년필과같

은 제품을선정, 개발하여착실한성장을꾀하였다.

그 후 넥타이핀, 커프스보턴, 탁상시계, 손목시계등

을 판매하게되었으며현재는가방, 의류에이르기

까지 남성을위한 제품이라면어느 것이든빼놓지

않고 개발하고있다. 던힐제품은유행에민감하지

않는고전적이면서세련된디자인과실용적이고견

고한것으로소문나있고, 철저한애프터서비스또

한소비자의마음을사로잡는마케팅요소로꼽히고

있다. 

파카크리스탈
파카크리스탈은영롱한빛깔과세련된디자인으

로 많은사람들에게사랑을받고있는우리나라두

산테크팩B G의 크리스탈제품브랜드이다. 두산그

룹은 포목점이었던박승직상점에서부터출발하였

는데1 9 1 5년경박승직상점에서는판매촉진을위해

직접제조한화장분을고객에게선사하였고그 화장

분이바로화장품제조허가제1호제품인박가분이

다. 박가분이라는브랜드는박승직사장의성씨를

브랜드화한 것이었다. 파카크리스탈브랜드도박

가분과그 유래를같이하며박가를영문으로쓴 것

이 P a r k a이다. 

1 9 7 0년대우리나라는저임금노동력과크리스탈

유리의주원료인규석이풍부하였기때문에1 9 7 4년

두산유리에서는크리스탈제품을생산하기시작한

것으로전해지고있다. 이때 두산유리에서크리스

탈 제품의브랜드로파카크리스탈이라는브랜드를

사용하기시작하였다. 그러나그 당시에는크리스

탈제품의가격이높았고크리스탈에대한소비자의

인식도적은시기였기때문에판매확산에많은어

려움을겪었으나오랜동안의노력끝에두산테크팩

B G의 파카크리스탈은크리스탈제품의대명사로

일컬어지게되었으며최고의품질로인정받아크리

특허전략

발특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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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던수정이에게불청객이찾아든것이다.

“저런, 감기에 걸렸구나. 그러니까 가만히 앉

아서 하는 일은 덥다고 겉옷을 훌떡 벗어 던지

는 것이아니라니까….”

어머니의 걱정을 들으면서 수정이는 곰곰 생

각해보였다.

‘그래, 엄마의말씀이 맞아! 공부를하다가 발

이 시리다는생각을 하긴했는데도 귀찮아서 그

냥 버티었지….’

겨울철에는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다 보

면 발이시린것을많이느낀다. 이런점에착안

한 수정이는 순간적으로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

를 떠올렸다.

‘그렇다. 오랫동안공부를 해야하는수험생들

이 좀 더 따뜻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의

자가필요해!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발을 따뜻하게 하는

의자였다. 수정이는 기왕이면 기존의 의자를 이

용하여 몸을 보온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어떻게 하면 이 상태에서 발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까?’

온갖 궁리를 다 해보고 머리를 쥐어 짜 보았

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어 전전긍긍하던 수정이

에게마침내기회가왔다.

어느 주말, 안양에 사시는 할머니댁을 방문한

수정이의눈에먼저띄는것이있었다.

“할머니, 저왔어요. 어디아프세요?”

“오! 수정아, 허리가좀 쑤셔서….”

할머니는 자리에 누우신 채 수정이를 반갑게

맞이하셨는데 자세히 보니 비닐 팩을 이용하여

찜질을하고계셨던것이다.

“할머니, 이것물주머니지요?”

질문과 동시에 수정이의머릿속으로 번개처럼

한 생각이스쳐갔다.

‘그렇지, 물주머니를이용하자!’

며칠이 지난 후, 수정이는 마침내 발온의자를

구상해냈는데그 원리는다음과같았다.

간단히 말하자면 일반의자의 앉는 부분과 바

로 밑 부분에 물주머니를다는것이다. 물주머니

는 의자의 앉는부분에는 부직포를붙여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게 하고, 밑 부분은 물주머니를

2 / 3로 접어양 끝 부분을 접착제로 고정시켜 의

자 밑에붙이는방식이다.

그리고 두 물주머니에 리모컨 기능을 부과하

여 물의 온도를 원하는 만큼 올리는 것이다. 온

도가올라가면서안마와 찜질기능은 물론특히

발을따뜻하게할 수 있다.

만약밑 부분의 주머니가 필요없거나 불편할

때는 물을 뺀 후 의자 안쪽으로 접을 수 있어

간편하다. 사용자는 발이 찬 사람과, 의자에서

주로 생활하는 학생, 장애인, 노인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다.

“야홋! 머리는차게, 발은따뜻하게해야한다

는데…. 성공이다.”

수정이는 자신의 아이디어를정리하며 공부에

도 더욱자신이생겼다.

수 정은 서울에서 중학교 3학년에 다니는

여학생이다.

“으이그~, 골치아파!”

중학교 2학년 때까지만 해도 수정이의 학교

생활은그리진지하지않았다.

“수정아, 공부는 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볼 거

냐?”

어머니께서가끔이렇듯 수정에게힐문하시는

말씀도 귓등으로 들었다. 사실 딱딱하고 지겨운

공부보다는 텔레비전의 코미디 프로나 전자 오

락 게임 그리고 인터넷 등이 훨씬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게다가텔레비전의시트콤이나연속극

은 중독될 만큼 안 보고는 못베기게 하는 마력

도 있었다.

“알았어요. 엄마, 이것만보고요.”

수정은 건성으로 대답하여 드라마에 나오는

주인공남자의멋진모습에흠뻑빠져들었다.

“와, 멋있다! 저헤어스타일, 살짝웃는준수한

얼굴…. 오빤내 우상이야!…”

수정이는 사춘기와 더불어 다가온 이성에 대

한 호기심을그렇게풀고있었던것이다.

어쨋든 그렇게 공부는 뒷전이고 문명의 이기

를 좇아 즐거움만 탐닉하던 수정이가 3학년이

되었을때였다.

“자, 여러분! 이제 중학교 3학년이 된 것을축

하합니다. 바야흐로 예비 여고생이 된 것이지요.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는 것을 느낄

수는있겠지요? 나는여러분에게 열심히 공부하

라는말은하지않겠어요. 다만여러분의미래는

지금여러분이어떻게설계하느냐에따라….”

반 편성이되고, 낯선급우들과함께담임선생

님의훈화를 듣고있던수정에게 놀라운 자각증

상이나타났다.

‘아차, 그동안 내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놀기만했구나. 이래서는안되지!’

담인 선생님의 말씀에 자극을 받은 수정이는

그때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한 번

불이 붙은 수정이의 향학열은 좀처럼 꺼질 줄

몰랐다.

“수정아, 그렇게늦게까지공부하다건강해칠

라. 쉬면서해!”

수정이의 어머니는 늦은 밤에 간식을 만들어

주시며조심스럽게말씀하셨다.

“엄마, 걱정 마세요. 지금까지 많이 놀았으니

이제부터라도 열심히해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들어가지요. 지방으로쫓겨갈 수는없지않겠어

요?”

“그건 그렇겠지만…. 너는너무소나기로하는

구나. 잘조율해봐라.”

사실 그랬다. 수정이는 일단 공부를 시작하면

시간가는줄을몰랐다. 그러다보니문제가생겼

다.

“에에취~, 콜록! 콜록!”

기온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밤늦도록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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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함! 지루해. 나도구경이나해볼까?’

마침내 구경에 지친 지만이는 자리에서 일어

나 운동기구들을 만져보기 시작했다. 아령을 들

어 보고, 달리기 기구 등에 올라가 보기도 하

고…. 그렇게얼마가지났을까?

“지만아, 이제그만가자.”

어느새, 샤워를끝마친형이지만이를불렀다.

“형, 그런데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하면서

지루하지않아?”

집으로돌아오는길에지만이가형에게물었다.

“좀단조롭기는하지만 땀이나면괜찮아. 왜?

지루했니?”

“응? 으응….”

지만이는 건성으로 대답하며 마음 속으로 생

각했다.

‘헬스를하는사람들이다 지루해 보이던데….

재미있게운동할수 있는방법이없을까.’

지만이의 생각은 방에 앉아 컴퓨터를 켜면서

도 계속되었다.

‘게임이나할까?’

그러다 순간적으로 바령 아이디어가 머리를

스쳤다.

‘그렇구나! 컴퓨터와 헬스용 자전거를 더( + )

하면?’

지만이는 그때부터 여러 가지로 연구와 궁리

를 시작했다.

“지만아, 형운동간다.”

“기다려, 형! 나도갈래.”

그 날 이후로 지만이가 매일처럼 형을 따라

간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운동기구에 대한 지만

이의관찰과, 컴퓨터를접목시킨연구결과는 마

침내 운동을 하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일석

이조의발명아이디어를탄생시켰다.

“야호, 형! 이것좀 봐!”

지만이는 자신이 그린 설계도면을 형에게 보

여주며설명을시작했다.

“우선 각 부분의 명칭을 설명하자면, 왼쪽은

모니터로 게임 화면, 그리고 이것은 게임 C D를

넣는곳이야. 예를들면레이스게임등….”

“와, 지만이 네가 이런 생각을 해냈어? 정말

대단한발상이다.”

“응, 그러니까 헬스 자전거는 마우스 없이 간

단히 조작할 수 있고, 분당 회전수를 감지하여

속도를 높여주는 장치…. 장애물에 부딪치면 브

레이크가걸리는거지.”

지만이의 아이디어는실내에서도야외에서 하

는 것과같은기분을 느낄수 있는효과가 있고,

게임으로 D D R같이 운동을 하므로 지루할 염려

가 없다. 프로그래 C D는 교체함으써 지속적으로

운동이가능하고, 대부분의레이스게임이네트워

크를지원하므로멀리떨어져 있는사람과 경주

를 할 수 있어 경쟁심을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운동효과와재미를동시에 늘릴수 있었다. 이를

본 형이말했다.

“지만아, 넌역시내 동생이다. 최고야!”

발특2003/10

지만이는 용산에서 중학교 2학년에 다니고

있는남학생이다.

“지만아, 내근육어떠냐?”

어느 날, 지만이는 대학에 갓 들어간 형의 방

에 들어갔다. 웃옷을벗고거울앞에서 있던형

이 지만에게물었다.

“응? 뭐그저그런데….”

지만이의형은대학교에입학하자마자여학생

들에게 잘 보여야 한다며 운동을 시작했던것이

다.

“야, 임마! 잘좀 봐!”

“형, 여대생 누나들에게 형의 근육을 보여 줄

수도없잖아?”

“그래도옷을입으면폼이달라.”

지만이의 형은 좀 수줍은 편이어서 대학생이

될 때까지 변변한 미팅 한 번 제대로 해본적이

없었다. 그러던것이대학에 들어가면서맘에둔

여학생이생긴것이다.

“형, 그런다고없던근육이 갑자기 생겨나? 요

즘 여자들은 근육질보다는 부드러운 남자를 좋

아한다던데…. 히히히.”

지만이의 말이채 끝나기도전에머리에 군밤

이 날아들었다.

“뭐야? 쬐끄만게뭘 안다고….”

화가난 지만이도속사포를쏘았다.

“형, 근육은 커녕 기타를 치면 딱 맞을 갈비

야! 헤헤헤.”

아무튼 지만이에겐 하나뿐인형이지만친구처

럼 다정하고 흉허물없는 사이기도 했다. 그래서

지만이는뒷말을덧붙이며방을나섰다.

“형은그래도미남이니까, 걱정마!”

여자처럼 피부가 곱고, 허여멀쑥한 형은 그래

서 더욱헬스를 하고있었다. 그리고며칠후, 지

만이는운동하러가는형을따라나섰다.

“형, 오늘은나도데리고가!”

“얌마, 그대신까불지마!”

형답게 윽박지르면서도 동생을 기다려주는형

과 함께 지만이가 헬스 클럽에 간 것은 토요일

의 늦은오후였다.

“안녕하세요? 제동생지만이입니다.”

헬스장의 사람들은 형의 소개에 따라 지만이

에게각각다정한미소를보내주었다.

“오, 제법똑똑하게생겼구나.”

“네, 저보다훨씬활발하지요.”

인사소개가 끝나자 형은옷을갈아입으며지

만이게게말했다.

“너도 하고 싶으면 해! 말씀은 다 드렸으니

까!”

“알았어. 형! 난구경만할게.”

지만이는멀찌감치 의자에 앉아서 운공기구를

이용하여 체력단련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

찰하고 있었다. 무조건 제자리에서 달리고만 있

는 사람, 허리에 끈을 두르고 윗몸을 돌리는 사

람….

그들에게 한 가지공통점이있다면 같은운동

을 계속해서 몇 번이고 연속적으로 반복한다는

것이었다.

“후! 아~, 후! 아~”

형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며 가뿐 숨을 몰아

쉬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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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오해정, 글왕연중, 만화김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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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의나래를가져라

상상의세계란 어떠한 세계를말하는 것일

까?

‘만약’, 혹은‘만일’로 시작되는모든세계, 우

리인간들이어린시절에즐겨가던그세계가바

로상상의세계일것이다.

‘만약하늘을새처럼날수있다면’

‘만일내가대통령이된다면’

‘만일우주에서살수있다면’

현실세계에서 나 자신을 묶고있던수많은 사

슬을끊고도달한 전혀새로운 상상의세계에서

라면관습, 상식, 규칙, 과학적사실들이모두무용

지물이 되고오로지공상가의 생각에따라다른

세계가탄생되는것이다. 이것은개인이머리속

에그리는새로운세계의청사진이기도하다.

우리는흔히발명가는과학적이고, 논리적이며,

체계적인 사고의 소유자라고 믿고있다. 그러나

발명가들은흔히말하는몽상가적인기질을갖고

있다. 그들은가끔말도안되는일에열정을퍼부

어 넣으며, 오만잡동사니에신경을쓰고, 허무맹

랑한상상으로사람들을놀라게한다.

오랜세월, 유화고무의발명에열중해있던굿

이어는이상한꿈을꾸었다. 유황이첨가된 생고

무가뜨거운 햇볕아래서 질 좋은고무로 변하는

꿈이었다.

당시에 사용하던 생고무는 더울 때는 녹아서

늘어지고, 추운날씨에서는딱딱하게굳고갈라져

이만저만불편한 것이아니었다. 그불편함을개

선하기위해굿이어는침식을잊을정도였고, 몸

은점점쇠약해졌다. 그러던어느날, 이상한꿈을

꾸게되었던것이다.

“이상한꿈이네. 어쩌면신이내게주시는예시

인지도몰라.”

다른사람같으면그냥스쳐지날꿈에불과했

지만 굿이어에게는 상상력을 자극하는 놓칠 수

없는회였다.

굿이어는 곧 꿈에서 본대로 실험에 착수했고,

그결과놀랍게도고무유화법의개발에성공하게

되었다.

만약 논리적으로, 상식적을 생각하여‘꿈이란

믿을만한것이못돼’라고일축해버렸다면굿이

어가얻은결과는정반대의것일지도모른다.

때로는 지극히 비논리적이고, 허황된 것 같은

꿈들이현실로나타나게되는경우를볼수있다.

새처럼날수있는비행기가탄생되고, 탐사우

주선이우주를날게되고, ‘열려라! 참깨’를 주문

으로외우지않아도자동으로열리는문이있다.

상상의세계에 들어설때야비로소인간은 자

유로워질 수 있고, 풍성하고 화려한 세계일수록

미래는풍부해진다.

상상을 통해인간의 장래는 발전되고, 변화될

수있다.

상상의나래를 마음껏펴라. 미래는바로그런

사람들의손에있다.

풍부한공상력을가져라

인간의정신활동을너무나오묘하고, 복작하

여그깊이를측정할수없다. 인간이가진

육체적한계나, 생물적특성이이 정신활동에의

해 깨어지는것은물론, 시공을초월하여우주를

향해무한히 뻗어나갈 수 있는잠재능력을지녔

기때문이다.

그 단적인 예는현실의굴레를 벗고마음대로

날아오르게할수있는공상의힘이다.

공상의세계를 가면인간의 등에날개가돋고,

지느러미가생겨난다. 공기가희박한우주의악조

건도전혀장애가 되지못하고, 어디든마음대로

뚫고확장해나갈수있다.

공상의 세계는 이런 무형의 세계에서 그치는

것이아니라, 무제한으로뻗어나는공상력을거대

한 설계도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더 큰 위력이

있다.

내시경의예를들어보자.

신비의 쌓인 인체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은

인류의오랜숙원이었다. 환자의 치료를 위하여,

신체의 모든부분을눈으로보는것만큼 확실한

진료는없기때문이다.

위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을 진단하자면, 그

내부의상태를들여다보는것이급선무였다. 그러

나생물체만큼그구조가완벽한것도없어, 살아

있는이상내부를 본다는 것은불가능하게여겨

졌다. 그런데한 기술자의공상력이활동을 시작

했다.

“카메라로 위의 내부를 비추어 볼 수는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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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

광학공업사에근무하던그는자신을둘러싼카

메라들을볼 때마다, 사람의뱃속을마음대로들

락거리는공상을했다.

그 결과, 위암의조기치료를가능케했을뿐만

아니라, 의학계를진일보시키는쾌거를올렸다.

공상력은또한기술의한계나, 지식의부족함을

메꾸어주기도하고, 못난이를백설공주처럼예쁘

게만들어내는성형술을발전시키기도한다.

공상력은곧가능성이며출발점이다. 생활을윤

택하게하는윤활유이며, 삶의활력소이고인간이

가진진정한힘의원천이기도하다. 

중화요리주방장으로, 기계기술에는전혀지식

이 없었던사람이 아들의만화를훔쳐보고, 만두

가 익을때까지뒤집는로봇을 공상하다가, 그는

자동요리기구를탄생시켰다.

냉동된만두를적당히녹인다음, 노릇노릇하게

골고루 구워내기까지 혼자 해내는 군만두 전용

후라이팬으로, 이기계하나가3인분의역할을해

낼뿐 아니라, 전혀경험이없는사람도멋드러진

음식을만들어낸다.

덕분에요리사는풍부한공상력으로, 발명가라

는또하나의직업을얻게된것이다.

공상력은 인간을 즐겁고, 희망에 넘치게 하는

매개체이다. 발명의시작은바로공상에서부터비

롯된다.

공상력을자극하라!

발특2003/10

한국발명진흥회 총무부장
왕연중 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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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ZZLE | 즐거운 퍼즐

즐거운퍼즐정답은다음호에게재하며,

정답자중3명을추첨하여

월간<발명특허>지1년정기구독권을

드립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독자카드에정답을적어

매월 2 0일까지보내주십시오.

1. 신문·통신·출판·영화·음악·방송따위와같이, 대중

의 지적요구에호응하기위한산업

3. 감각이없음

4. 교과를세분한부분

6. 종이, 붓, 먹, 벼루의네 문방구

7. 사절로서외국으로가는일단

8. 저민생선·조개·새우따위를초친밥에얹어주먹으로

쥐어뭉친일본요리의하나

9. 운동경기에서기민한동작으로공격을가하는기술

12. 혼인한지만 50년 되는날을축하하는식

13. 양철로물건을만드는직공

14. 지각을구성하는암석, 지층의성질또는상태

1. 땅 속의토사·암석등의사이를채우고있는물

2. 직업으로서행하는직무, 맡아서하는일

4. 결점이나흠을고치려다가수단이지나쳐일을그르침

(작은일로인해큰 일을그르침)

5. 무명실로짠양말

6. 탈이없도록문을단단히닫아잠금

7. 사방이다 적에게싸여도움이없이고립됨

10. 사법제도및 사법권의행사를규율짓는법규의총칭

11. 관청에서매긴세금

13. 어개(魚介)·해조(海藻) 등을인공적으로길러서번식시키

는 일

14. 대도시에서교통혼잡을완화하고빠른속도로운행하고

자 땅 속에터널을파고부설한철도

가로열쇠 세로열쇠

함께 풀어봅시다

❶ ❷ ❹ ❺

❸

❻ ❿

❼

❾

❽

9월호 즐거운퍼즐 정답

추 석 개 과 천 선

기 관 차 연

발 반 색 소

명 도 전 장 탐

학 자 막 대

노 선 버 스 부 실

생 민 병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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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여하는밴팅메달 수상기념강연을통하여1) 당

뇨병, 고혈압, 비만, 이상지혈증등의병태가한 사

람에서흔히동반되어나타나고2) 그 공통적인병

태생리학적이상현상은혈당을저하시킴에있어나

타나는인슐린의작용에대한저항증이며3) 이 상

태를하나의병(증후군)으로인식하고연구할것을

제안하며, 이미지의병을 증후군X라고명명하였

다. 이제안은이미당시에까지이루어진연구에기

반하고있어서그 내용은특별히새로울것이없었

다. 새로운것은당뇨병, 고혈압, (복부) 비만, 이상

지혈증, 미세알부민뇨, 고요산혈증등 각각의부분

적 현상을코끼리다리만지듯연구할것이아니라,

하나의질병으로보고 접근하는인식체계에있었

다. 리븐의제안이심각하게수용된것은1 9 9 8년에

세계보건기구( W H O )의 전문가그룹에의해서였

다. WHO는증후군X를대사성증후군이라는새로

운 명칭으로부르기로하고, 아래와같은진단기준

을제시하였다. 어떤개인이제2형당뇨병또는내당

능장애가있거나인슐린저항성이있으면서1) 고혈

압 (140/90 mmHg 이상) 2) 중성지방( t r i g l y c e r i -

des) 150 mg/dL 이상, and/or 남자의경우H D L

cholesterol: 35 mg/dL 미만, 여자의 경우 3 9

mg/dL 미만3) 중심성비만 (복부-허리둘레 비)

남자＞0.90 이상, 여자＞0.85 이상, and/or 체질량

지수(BMI) ＞30 kg/m2 이상4) 미세알부민뇨중2

가지 이상을나타내면대사성증후군으로간주한

다. 한편2 0 0 1년 미국의N I H가 스폰서를하고있는

국민건강교육 프로그램의 하나인 N a t i o n a 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 Adult Treat-

ment Panel III (NCEP-ATP III)는 대사성증후

군을나름대로새로이정의하였다. 어떤개인이1 )

복부비만(허리둘레; 남자＞ 90 cm 이상, 여자＞

80 cm 이상) 2) 중성지방≥ 150 mg/dL 이상 3 )

HDL cholesterol 남자＜ 40 mg/dL 미만, 여자＜

50mg/dL 미만4) 혈압≥ 130/85 mmHg 이상또는

치료중인경우5) 공복시혈당≥ 110 mg/dL 이상

또는치료중인경우(인슐린또는경구혈당강하제)

중 3가지이상의조건을만족하면대사성증후군으

로 간주한다. 위의기준을이용하여우리나라의대

표적인역학자료인1 9 9 8년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

를 분석한바 2 0대 이상의성인에서남자의1 9 . 9 % ,

여자의2 3 . 7 %가 대사증후군에해당되었다. 미국인

에서는국민건강영양조사(NHANES III) 자료를

이용하여NCEP-ATP III의 기준을 적용하였을

때, 성인남자의24.0%, 여자의2 3 . 4 %가대사증후군

에 해당되어, 우리나라사람들과비슷한유병률을

보였다. 대사성증후군이갖는임상적의의는이런

증후군을가진 환자에서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증, 뇌졸중의위험이3배 증가하며결과적으로생존

률이 감소한다는데있다. 어떤사람들이대사성증

후군에잘 걸리며, 그위험인자가무엇인지를알기

위한연구가이제시작되고잇는단계인것이다. 그

러나 현재 우리가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 이러한

대사성 증후군의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5 ~ 1 0 %의 체중감소와1주에4회, 1회에3 0 ~ 4 0분의

유산소운동을통해생활양식을변화시키는것이다.

포화지방산의섭취를최소화하고고탄수화물식이

를 피하는식이요법도필요하다. 한편대사성증후

군의개개의구성 요소, 즉고혈압, 당뇨병, 이상지

혈증, 비만에대하여효과가있다고인정된여러약

물치료또한빼 놓을수 없다. 

자, 이제라도편한복장으로집앞 공원에가서가

볍게뛰어보는것이어떤가? 더이상기름진음식과

편안한자동차가우리의건강을보장해주지 않는

다. 오히려사방에넘쳐나는 음식들, 특히햄버거,

피자, 튀김, 콜라등은온 미국을공포에몰아넣었

던 빈 라덴이나과거이라크의어느독재자보다더

무서운대량살상무기임을인식해야할때이다.

출처 건강길라잡이
http://healthguid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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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강검진을받은 5 6세 여성인A씨는혈

중 콜레스테롤농도가높다는이야기를듣

고 이에대한적절한치료를위해 병원을방문하였

다. 병원에서측정한혈압이150mmHg/90 mmHg

로 높았고허리둘레가95Cm, 엉덩이둘레가1 1 0 C m

로 나와대사성증후군으로진단받았다. 이분은병

원으로와서자신의상태에대하여문의하였다.

요즘이 환자에서처럼당뇨병, 고혈압, (복부)비

만, 이상지혈증, 미세한단백뇨, 고요산혈증등의심

혈관계위험인자들이흔히한사람에서동반되어나

타나는 것을 보게

된다. 2001년 우리

나라의 사망원인

통계자료를보면1

위는 암, 2위 뇌혈

관질환, 3위심장질

환, 4위가당뇨병으

로, 대사성증후군

과 관련된2 ~ 4위의

질환을합하면1위

의 암에 의한 사망

을 앞서게된다. 

1 9 8 8년에서1 9 9 4년 사이에미국에서시행된제3

차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만2 0세이상8 8 1 4명의성

인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를보면대사성증후군의

유병률이2 1 . 8 %였고, 특히5 0세 이상의노년층만을

분석해보았을때 유병률이44% 정도로아주 흔한

질환이었다. 

우리나라성인의대사성증후군의유병률에대해

서는한 병원의건강검진자료로분석해보면 3 0대

이상성인의약2 0 %에서대사성증후군을동반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으며, 정상혈당을가진 사람의

10%, 제2형당뇨병환자의경우약 6 0 %에서대사성

증후군이동반되어있었다. 

이렇게많은사람들이이 병을가지고있기 때문

에 병의합병증으로나타나는사망도많을수 밖에

없으며, 중요한보

건문제가 된다. 실

제 미국에서는이

러한 대사성 증후

군의 치료에 들어

가는비용이H M O

(Health Main-

tenance Organ-

ization) 전체비용

의 3 0 %를 차지할

정도로 국민 건강

재정에부담을주고있다. 이문제는우리나라의대

사성증후군의유병률이미국과유사한수준이라는

점에서우리도예외는아닐것이다. 

대사성증후군이란도대체무엇일까? 1988년미국

스탠포드대학의제랄드리븐은미국당뇨병학회가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2 0 0 1년 우리나라사망원인통계자료를보면

1위는암, 2위뇌혈관질환, 3위심장질환, 

4위가당뇨병으로, 대사성증후군과

관련된2 ~ 4위 질환을합하면

1위인암에의한사망을

앞서게된다.

발특2003/10

건강하게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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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원 명 : (주)케이엠아이텍

■대 표 자 : 허 필 규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6일

■주 소 : 서울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3차 1 1 0 6호

■전 화 번 호 : 02-2107-7450

■회 원 명 : (주)셀지노 텔레콤

■대 표 자 : 장 석 찬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5일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 3 0 - 2

■전 화 번 호 : 031-451-3952

■회 원 명 : (주)아이트로닉스

■대 표 자 : 이 승 훈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5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17 경기벤처 3 0 3호

■전 화 번 호 : 031-235-3061~2

■회 원 명 : 씨앤엠테크놀로지

■대 표 자 : 주 상 완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5일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448 대륭테크노타운3차 B 1 0 3호

■전 화 번 호 : 02-2107-3078

가입을축하합니다

91 2 0 0 3·1 0월간 발명특허

가입을축하합니다

■회 원 명 : (주)메카로닉스

■대 표 자 : 정 태 성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6일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지산동 5 9 9 - 1 5

■전 화 번 호 : 031-663-4426

■회 원 명 : 서림전자(주)

■대 표 자 : 강 석 현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5일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626-3 광명조명타운 8 0 1호

■전 화 번 호 : 02-2616-3020

■회 원 명 : 대영 P.C산업

■대 표 자 : 신 종 덕

■가입년월일 : 2 0 0 2년 8월 2 9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 2 5 - 2

■전 화 번 호 : 032-343-4469

■회 원 명 : 삼우중공업(주)

■대 표 자 : 강 순 보

■가입년월일 : 2 0 0 3년 8월 2 7일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7 3 8 - 1 (남동공단 1 6 1 B - 2 L )

■전 화 번 호 : 032-819-2141~4



■교육일정 : 2 0 0 3년 1 0월 2 0일(월) ~ 10월 2 2일(수) 

< 3일, 총 2 4시간>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

■교육목적

•기업내특허소송업무시필요한 필수지식과S k i l l의

함양을통한실무능력을갖춘특허소송전담전문인

력의양성 및 외국과의특허소송에적극대응할소

송수행능력제고

■교육대상

•기업및 각급연구소특허소송담당자및 관련 실무

자, R&D Part 실무자, 특허법률사무요원, 연구개발

요원, 기타관계자

■수강료 : 우리회회원사 : 1인당 2 9 0 , 0 0 0원

비회원사 : 1인당 3 4 0 , 0 0 0원

■교육형태 : 비합숙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사업장대상교육훈련

비환급금액

•훈련비지원금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9 7 , 4 4 2원

- 대규모기업: 1인당 8 7 , 4 4 8원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는노동부에서정한단가

입니다. (노동부고시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규

정 참조)

•환급금액은회사가납부한 고용보험료의직업능력

개발사업개산보험금액내에서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사업체마다환급금액이달라질 수 있습

다.

특허소송실무 특허향상코스

구분 교 육내용 교육시간구분 교육내 용 교육시간

1. 과정안내및 O/T (일정소개) 1 4. 특허침해판단과사례연구 4

2. 특허심판실무 5 5. 특허침해소송 실무 4

- 특허심판의의미, 종류, 유형, 절차등 - 심결취소소송,  - 침해구제

- 심판에대한상세한내용 - 손해배상

1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작성/거절결정 - 소장작성

불복심판/취소결정불복심판/무효심판/ - 답변서작성

권리범위확인심판/정정심판/상표등록 6. 특허소송판례집중연구 3

취소심판등) 7. 특허침해소송 모의 시뮬레이션 학습 4

3.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 3 8. 강평 및 질의응답 1

■교육내용

3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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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정 : 2 0 0 3년 1 1월 3일(월) ~ 1 1월 5일(수)

< 3일, 총 2 4시간>

■교육장소 : 한국발명진흥회멀티미디어교육장

■교육목적

•외국과의특허침해소송에대한전문지식함양과 적

극적인 대처능력함양

■교육대상

•기업및 각급연구소특허담당및 특허소송실무자,

기타관련부서실무자, 특허법률사무요원, 연구개발

요원, 기타관계자

■수강료 : 우리회회원사 : 1인당 2 9 0 , 0 0 0원

비회원사: 1인당 3 4 0 , 0 0 0원

■교육형태 : 비합숙

■고용보험직업능력개발사업가입사업장대상교육훈련

비환급금액

•훈련비지원금수준

- 우선지원대상기업: 1인당 9 7 , 4 4 2원

- 대규모기업: 1인당 8 7 , 4 4 8원

•훈련직종별훈련비용단가는노동부에서정한 단가

입니다. (노동부고시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규

정 참조)

•환급금액은회사가 납부한 고용보험료의직업능력

개발사업개산보험금액내에서 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각사업체마다환급금액이달라질 수 있습니

다.

외국의 특허침해소송연구 ◆미국, 일본, 중국, EPO◆ 특허향상코스

구분 교육내 용 교육시간구분 교육 내용 교육시간

1. 과정안내 및 O/T (일정소개) 1 - 특허심판제도

2. 미국특허의신규성·진보성판단과특허침해 4 - 특허소송제도

1일 판단방법및사례 7. 중국의 특허침해소송실무와 사례 3

3. 미국의특허침해소송제도및 I T C소송절차와방법 3 - 침해소송제도및 구제수단

미국법원의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액산정 - 특허침해소송사례연구

4. 유럽의특허소송제도의종합적 고찰 3 - 중국과의특허침해소송에대한대응전략

2일 5. 유럽연합( E U )의 특허권보호현황 2 8. 외국과의특허침해대응및 방어전략 4

6. 일본의특허쟁송제도 3 9. 강평 및 질의응답 1

■교육내용

3일

2일

국내기업특허담당자의외국과의특허침해·소송등에대한대응능력제고를위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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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발명의평가기관(국·공립연구기관과정부공

인 전문평가기관등)에의한발명의기술성및

사업성평가체계구축.

•평가에소요되는평가수수료의일부를국고에

서보조하여우수특허기술의조기사업화촉진.

2. 관련법률근거

가. 발명진흥법제21조(발명의평가기관지정등)

산업재산권으로등록된발명의조속한사업화를

위하여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

업연구소또는기술성·사업성평가를전문적으로

수행하는기관을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하고, 발

명을사업화하고자하는자는지정된발명의평가기

관에발명의기술성과사업성에관한평가를요청할

수 있다.

나. 발명진흥법제2 3조 (금융기관등의우선자금

지원)

평가결과가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하여는금융기관에사업화자금우선지원요청규정

다. 발명진흥법제25조(시작품제작지원)

평가에의해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하다고인정

된발명의시작품을제작하는데필요한자금지원등

의 방안강구

신청인(발명가)

한국발명진흥회

심사위원회

②평가신청및
평가수수료납부

①평가업무협약체결
③평가결과회신

④평가수수료
보조금지원신청

⑥지원대상자
심의선별

⑤지원대상자
심의상정

⑦평가수수료
보조금지원

발명의평가기관

3. 평가처리및 평가수수료보조금 지원절차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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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신청및 평가수수료보조금수혜자격

발명의평가신청자는내국인으로신청일현재특

허법, 실용신안법의심사청구에의해등록또는 실

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 권리자, 그승계인및

전용실시권자로서개인 및 중소기업자와기술이전

촉진법제2조제5호에서정한공공연구기관으로한

다. (단, 1997. 7. 1 이후실용신안으로출원된기술은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받은기술에한함)

5. 평가수수료보조금지원조건및 한도

(1) 특허청은평가수행을위해 평가전문기관을

발명의평가기관으로지정, 운영함.

(2) 평가신청인은발명의평가기관에직접 평가

를 의뢰하고평가수수료를납부함. (평가금액

및 기간은평가기관의규정에따름)

(3) 발명의평가기관에의해평가가완료되면발

명의평가기관은신청인(발명가)에게평가결

과를회보함.

(4) 평가완료후평가신청인은구비서류를갖추어

한국발명진흥회에평가수수료보조금지원신

청을 하며, 한국발명진흥회에서는당해연도

에 평가완료된발명에한해(단, 진흥회회장

이 필요하다고인정한경우 전년도에평가완

료된 발명에대해서도평가수수료를보조할

수 있음.) 예산의범위내에서분기별로평가

수수료보조금을지원함.

(5) 보조금신청인1인에대한평가수수료지원은

연간 4건까지로하며, 총평가수수료의8 0 %

범위내에서지원할수 있음. 다만, 신청인1인

에 대한 연간 지원총액은3천만원을넘지 못

함.

(6) 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와사업성평가를함께

받은 경우는2건의평가를받은 것으로간주

하며, 동일권리로기술성평가나사업성평가

를 2개 이상의기관또는 같은기관에서중복

하여평가를받은경우는권리자의신청에따

라1개기관의평가수수료만지원함.

(7) 한국발명진흥회는분기별로평가수수료지원

대상자를선정하기위해심의위원회를구성,

개최하고다음 사항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

적정지원대상자를선정함.

(가) 평가과제의적정성, 구체성, 및실용성

(나) 평가결과활용계획의명확성

(다) 국가산업발전의기여도

(8) 심의결과동일점수또는 동일순위로경합이

될 경우에는영세발명자, 개인발명자, 중소기

업자의발명·고안순으로평가수수료보조금

지원대상자를선정함.

6. 평가결과의활용

(1) 발명의사업화전단계로서본인이발명한발

명품이과연기술성과사업성이우수한지확

인해볼 수있음.

(2)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의실시알선시(권리

양도, 실시권허여, 합작투자등) 객관적자료

로활용할수있음.

(3) 중소기업자로서평가결과우수한발명(고안)

에 대해서는기술신용보증기금의기술우대보

증지원을받을수 있음.

(4)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해서는발명진흥법제2 5조(시작품제작지원)

에 의해우수발명시작품제작지원을위한선

정심의시가점부여를받을수 있음.

(5) 평가결과우수하다고인정된발명(고안)에대

해서는우수발명품우선구매추천시가점을부

여받을수있음.

※ 상기항목중( 2 )번의경우는특허기술사업화알

선센터에비치된실시알선신청서를작성제출

하면 되고 ( 3 )번의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규정에 따라 발명의 기술성과사업성평가를

모두받아야함. (4)~(5)번의경우는단위사업

수행시신청자에한하여가점부여를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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